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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난민/미등록이주민 지원과 난민심사 및 이주구금 
관련 법정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
(場)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올해 초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연구/활동모임입니다. 국경
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
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기획으로 우분
투프로젝트‘생각대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ZOOM) 공론장을 꾸렸습니다. 이번 공론장
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눔으로써, 
난민/미등록이주민 이슈를 구체적으로 문제화하고, 교차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
*** 일시 : 2025년 7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 진행 : ZOOM(남겨주신 연락처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가비 : 부분 참가 1만원, 전체 참가 3만원 (카카오뱅크 3333-02-8540124 심아정)
*** 주최 :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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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1강

<징집거부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되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징집거부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며>

사회 : 심아정(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 한나현(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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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거부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되나요?

발표_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의 문제
1.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와 내용
  (1) 국제법상 근거 
  (2) 국내법상 이행 
2.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심사 단계 
3. 송환국의 조건과 소거 방식 실무의 문제 
4.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문제 

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 러시아, 수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걸림돌] 문제의 출발점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의 태도(러시아 사례)
2.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3.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결정과 공항 구금의 문제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의 문제1)

1.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와 내용

1) 최계영 교수님의 2024. 5. 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9회 정기학술발표회 제1주제 발표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의 제한> 목차 III.의 체계와 내용을 따르면서, 어필에서 수행한 사건들의 이야
기를 더하여 발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
내용 요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 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난민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박해의 위험’)가 있
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이
는 '박해'의 위험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특정 박해 사유로 인한 위
험에 적용되지만, 일정한 배제 사유가 존재:
①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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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론) 송환 금지에 따른 체류국 보호 의무: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송환으로부터의 방어를
넘어서는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근거가 됨. 송환이 금지된 결과 국내에 머무르게 된 외국
인의 삶의 조건 역시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에 이르지 않아야 하므로, 체류국은 이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짐.

(2) 국내법상 이행
1) 한국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아니된다.
②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
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
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 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명시. 난민협약과 달리 배제 사유가 없는 절대적 금지이며, 
특정한 사유(예: 박해 사유)를 요구하지 않음:
①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
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
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
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제 

7조

직접적으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고문 또는 잔혹하
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며, 이러한 위
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고문방
지협약보다 넓은 범위에서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까지 포함: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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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한국은 자유권규약의 체약국으로서 동 규약 제7조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부담).

2.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심사 단계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보호대상인(보호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사유가 발
생했을 때, 강제퇴거명령 ‘발령’은 적법한가?(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강제송환 금
지원칙 위반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1)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 [걸림돌]
대법원 판례는 없고, 과거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그 자체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예)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3063 판결: 난민신청자가 강제송환되지 않도
록 하는 방법 중,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신청자인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은 내릴 수 있도록하
되,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는 방법”을 입법적으로 택하였다는 
입장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
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
다.
②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
인을 말한다.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
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
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④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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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판례 경향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 제62조는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a)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신청자 중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이 계속 중인 경우’가 제외되어 있음.
b)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는 추방을 제한하
는 난민협약 제32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한 제33조 제2항의 예
외사유보다 훨씬 넓음.
c)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명령과 집행 사이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이 게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저
촉되는 강제퇴거 집행을 재판을 통해 저지할 방법이 없음.

(2) 심사 가능성의 인정 [디딤돌/애매한돌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 78282 판결
-사안 개요: 난민‘인정자’(국적: 우간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송환국 심사가 필요함을 밝힌 최초의 판결.

난민인정자가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 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을 한 사안.

-법원의 판단(12-13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난민인정자 강제퇴거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 가능 국가 확인
하고 송환국 특정해야 함. 송환국 전혀 특정 안 했거나 박해/고문 우려 국가 포함 시 난민법 
제3조(난민협약 33조와 고문방지협약 3조를 근거로 특정 제시) 위반.

-주요 근거(13-21면)
a) 국제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가짐.
b)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절대적 금지: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과 달리 고문 위험 시 예외 없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상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난민신청자와 달리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이 가능한 국가
를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송환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거나, 박해 또는 고문당할 우
려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송환국을 특정하였다면 이는 난민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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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방·송환 금지. 따라서 난민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난민인정자라도 고문 위험 국가는 송
환 불가.
c) 절차적 보호의 중요성: 강제퇴거 명령 후 송환국 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다투기 사실상불
가 하므로, 명령 단계에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보장해야 함.
d) 행정청의 실질적 분리 없음: 강제퇴거 명령 발령과 집행이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
므로 절차적 분리를 이유로 송환국 심사 미룰 필요성 크지 않음(어차피 한 기관에서 발령과 
집행을 하므로 발령시에 송환국 심사하면 됨).
e) 난민법의 우선 적용: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의 지위와 처우에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
므로, 난민 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전 난민법 제3조 심사 이루어져야 함.
f) 송환 불가능 시 국내 체류 내재: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으로 송환할 국가가 없으면 국내 계
속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내재됨(그러니 발령 심사 단계에서 이런 것들 고려하여 강제 퇴거명
령 발령 안하고 체류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음)

-결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부적법(보호명령은 적법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하므로 보호명령
도 위법).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모두 취소.

a) 피고, 강제퇴거명령 발령 전 송환국 조사 및 난민법 제3조 위반 여부 심사 안 함. 강제 퇴
거명령서에 송환국 전혀 특정 안 함(국적국 제외된다는 취지도 기재 안 함).
b) 원고,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박해 가능성 소멸 안 함. 고문 위험 존재하므로 국
적국으로는 강제송환 불가.

2) 유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단50933 판결

-강제퇴거명령 발령 단계의 심사가능성 인정: 

-원고(국적: 미얀마)는 형식적으로는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였으나, 
원고는 국적국에서 박해의 위험과 고문의 위험이 있음을 주장.

*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구금(취업비자 만료 - 이후 취업허가 없는 근로활동으로 출국명령 
- 난민신청을 이유로한 출국기한 유예 - 출국기한 유예 만료 이후 유예 신청을 위한 방문 - 
강제퇴거명령: 송환국 미얀마 지정 - 구금)을 계기로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였음

(3) 왜 ‘애매한 판결’이기도 할까? - 판결문 이후의 이야기들

1) 서울행법 2021구합78282 사건(우간다)의 뒷이야기
-외국인보호소 구금된 소식을 듣고(과거에 도왔던 난민인정자) 상담 후 강제퇴거명령 소제기 
및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 (보호소
에서 보호해제됨).

“송환국의 지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국가로 지정되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
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헌법의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면 해당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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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 본안판결 선고. (피고 항소포기: 재판부에게 법리상 중요한 이슈이자 판단이었
지만, 실제 실무에선 송환국을 어떻게 적는지는 피고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음. 이에 항소 안 
한 것으로 추측).

-출입국: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2022. 12. 21.경 강제퇴거명령 재처분. ‘우간다
를 제외한 제3국’ 취지로 기재함. 어필과 함께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 수령하러 갔고 
다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됨.

2) 서울행법 2021구합78282(우간다)에 바로 이어진 후속 사건: 재구금된 바로 다음날 제2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의 소 제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22)

-제1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강제퇴거명령만 인용되고 보호명령
에 대해서는 기각’,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2023. 5. 15. 보호명령도 집행정지 인용.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풀려나서 현재까지 밖에 있는 상태. 본안소송은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등으로 기일 추정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음.

3) 인천지법 2023구단50933(미얀마) 사건의 뒷이야기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 취지로 출입국 항소하지 않아 확정

-미얀마 국적인에 대하여는 G-1-99 비자 정책이 도입되어 강제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해 출
입국도 재처분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문 중 ‘출국명령 후 조건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은 기속행위(해야 한다)’라는 해석 제시* 때문에, 협의와 고민 끝에 재처분
을 내림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출입
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대로라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명 령에서 정해진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하는 강제퇴거명령은 기속행위라고 해석된다.”

-송환국: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4) 결국 “소거 방식의 기재”를 통해 2021구합 78282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관행으로 전
개.

3. 송환국의 조건과 소거 방식 실무의 문제

*2021구합78282 판결은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여 송환국을 기재하는 방식 외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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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
으로 송환국을 특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소거 방식’의 기재 실무가 생김

(1) 위 판결 이후 강제퇴거명령 송환국 기재례
-[국적국]을 제외한 제3국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국적국]을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
행단계에서 결정 예정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 송환국 미지정,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

제64조(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2) 결국 위 기재례들은 국적국을 소거하는 방식이거나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송환국을 특정한 것임

(3) 소거 방식의 송환국 기재는 적법한가(강제송환금지원칙 충족하는가)? - 안전한 제3국 기준

1)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체류국에서의 추방(강제퇴거)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제32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제3국으로의 송
환 가능.

- 난민협약에서도 추방의 금지(제32조)와 송환의 금지(제33조)를 따로 규정: 제33조는 난민 
보호를 위한 ‘송환 금지’ 원칙 설정. 제32조는 예외적으로 추방 가능할 때 국가가 따라야 하
는 절차적·실체적 요건 명시.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외: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
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
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
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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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 송환 역시 박해, 고문,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
출신국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송환이 허용되는것은 아니고, 송환국은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이어야 함.

3) 안전한 제3국 기준: UNHCR 기준 (이른바 4요건론)
a. 제3국은 당사자의 (재)입국을 허가할 것(제3국은 난민신청자 또는 난민의 지위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b. 제3국에서 난민인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함(난민지위와 그 밖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심
사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여야 함).

-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생계수단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c.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적법한 체류가 보장되어야 함. 유임노동에 종사할 권
리 등 난민협약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d. 당사자에게 난민협약과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보장하여야 함. 강제송환으로 
부터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제3국에서 박해의 위험,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위
험, 생명에 대한 위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의 자유 박탈의 위험이 없어야 함.

- 송환된 제3국에서 다시 출신국이나 박해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위험도 없어야 
함.(‘연쇄송환’, ‘간접송환’의 금지).

-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난민협약과 기본적 국제인권조약
에 가입한 국가인지도 중요하지만, 국내법을 통한 이행과 실제 관행이 이에 부합하는지도 중
요함.

4) 최근 대법원 판례가 언급 한 “ 안전한 국가 ” [대법원 2024 두 64000] [디딤돌]

-맥락: 공항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심사 불회부2)사유로 명시된 “안전한 국가”의 정의(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
터 온 경우”)

2) "불회부"는 행정 절차에서 어떤 신청이나 안건을 정식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자의 주장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정식 심사 절차를 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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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
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
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
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
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5) 결국,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고 제3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그 제3국이 입국 
허가, 난민인정절차, 난민 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 등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함.

-국적국 소거 방식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는 퇴거를 보장하지 못함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① 안전한 제3국 요건을 다 담지 못함: 예) 박해나 고문을 가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금지원칙
이 실무상 확립되지 않아 국적국으로 재송환할 위험은 담아내지 못함.
② 안전한 제3국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특정한 국가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
여 송환국으로 지정한 행정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집행을 재판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음
③ 결국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한다는 기재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
여 송환하겠다는 추상적 원칙을 선언한 이상의 의미는 없고, 송환국을 공란으로 한 기재와 실
질적으로 동일.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되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등의 입국이 보장되는 제3국이 
없다는 점.
① 유럽 더블린 협정이나 미-캐나다 협정과 같은 국가 간 명시적인 약정 내지 별건 난민에 
대한 개별적 약정이 없는 한, 제3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 없음.

②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라는 처분서 기재는 제3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확보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송
환할 제3국의 확보는 해당 외국인을 실효적인 통제 하에 두고 있어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해 강
제송환금지 의무를 지는 ‘체류국’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함.

▶▶▶ 결론: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 결과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국가가 없는 경우 난민인
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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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1구합78282 판결은 ‘강제퇴거명령은 다른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
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 결과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국가가 없는 
경우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송환국
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처럼 서술. 그러나, 강제송환 금
지 원칙 적용 결과 송환될 국가가 없다면 재량은 사라지고 강제퇴거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함.

-현실에서는 소거 방식으로 기재된 강제퇴거명령이 부적법하다는 판결 아직 나오지 않음.
예) 난민인정자(국적: 콩고, 가족결합)의 형사 판결 이후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사안(송환국 기
재: 콩고를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
단계에서 결정 예정’)에서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서울행법 2023구단52768),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주장대로 난민인정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단계가 아닌 결정 단계
에서부터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퇴거
명령 당시 원고의 부친이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국적국인 콩고를 송환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4.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문제

*앞선 판례들은 ‘난민인정자’의 강제송환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적체류자나 난민신청자에게 강
제송환금지 원칙은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함.

(1) 인도적체류자의 강제퇴거명령도 소거 방식 기재로 운영 중이며,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소송
에서 패소 (대전지법 2024구단201637), 항소 중.

-시리아 국적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서 송환국을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 송환국 미지정, 집행 단계에서 결정 예정’으로 기재. 안전한 제3국 이론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 패소, 항소 중 (원고는 소송 절차 중 제3국 희망 ‘말레이시아’로 하여 퇴거 
집행되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제3국에 해당할 수 없음).

“또한 피고는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원고에게 희망하는 송환국을 확인하였으
나 희망국가가 없다는 원고의 답변으로 인해 송환국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에 ‘콩고를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당시 콩고를 제외하
는 이외에 다른 송환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
거명령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근거한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칙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실제
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15 -

(2)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1) 과거에는 ‘취업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 여러 규범적 고려를 하여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
령을 취소한 판결이 있었음(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
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유사 항소심 판결은 동천 게시글 참조

2)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규범적 고려를 하여 강제퇴
거명령을 취소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짐.

-밀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2015년 서울행법 1심 판결
이 있었으나(2015구단50576),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함(서울고등 2015누51448).

예) 2015구단50576 [디딤돌]:

예) 항소심 2015누51448 [걸림돌]:

앞서 미얀마 국적 난민신청자 사건(형식적으로 신청 철회했다가 이후 다시 신청, 인천지법

(요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
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설령 체재국에서 난민인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난
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난
민신청자의 궁박한 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권익의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난민편람 제192
항 (vii)호 및 제28항 등에 근거하여 판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보류된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령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특별히 완화되어 피고의 재량권이 무한히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은, 비록 관계법령에서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일단
집행되어버리면 그 위법성을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지므로 명령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 인정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명령과 집행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보호명령을 함
으로써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실익이 있다.” … “그 중 특히 외국인의 입
국·퇴거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
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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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0933)의 뒷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에서도 ‘소거 기재’가 
활용되고 있음.

(참고1)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은 실무상 잘 활용되지 못함.
법원이 보호 집행정지를 잘 인용하지 않고, 본안(강제퇴거명령 취소) 자체도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인정 여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소를 제기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차라리 난민인정절차를 expidte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참고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기존 송환
국 기재를 ‘국적국’으로 한 것에 대해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 러시아, 수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걸림돌] 문제의 출발점
: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의 태도(러시아 사례)

예) 서울행정법원 2025. 1. 15. 선고 2023구단70520 판결
러시아 국적 난민신청자(화성보호소-보호일시해제) 사건들은 모두 이런 판시를 포함:

▶▶▶ ‘전시’ 징집거부에 관하여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난민인정 가능성이 넓어지나, 아
직까지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음

2.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과 현실

(1) 결론: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의 경우도 ①주관(내심/외견)에 의한 난민인정과 ⓶객관에 의
한 난민인정이 가능함

-①㉠요건(주관적 – 내심에 따른 난민사유) 난민신청자 개인이 내심의 의사로 난민협약상 사
유(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견’)와 관련 있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징집을 거부
하여 이에 반하는 박해(징집 또는 처벌 등)를 받을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
면 이는 난민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제
167조, 제168조 참조). 그러므로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
고 볼 수 없고,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에 비로소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서 징집을 거부하고 있음
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본인신문 과정에서 밝힌 반전활동에 관한 
진술 내용 역시 막연하고 작위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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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건(주관적 – 외견적 평가에 따른 난민사유: ‘전가된 정치적 의견’ 법리) 난민신청자 개
인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혹은 중첩적으로, 박해 주체인 국적국 당국이 평가하기에 병
역 기피‧징집 거부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또는

-②요건(객관적 상황에 따른 난민사유) 난민편람 제171항과 같이 ‘자신이 참여함을 원하지 않
는 종류의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행동양식의 기본적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주요 근거: 난민편람, 난민심사지침, 법원 선례, UN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 등

1) UNHCR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이하 “난민편람”)은 제167항부터 
172항에서 별도로 “탈영병과 병역기피자” 주제를 다루면서 ‘단순한 병역기피는 난민의 근거가 
되지 않으나(167), 탈영 또는 병역기피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근거가 되고 
(168, 169), 특정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행동양식의 기본적 규칙에 반하는 것
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박해가 된다(171)’는 점을 명확히 하고 ‘종
교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172-174)도 다루고 있음

2) 유엔난민기구가 편람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난민심사지침’ 중 2012년 발간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0호(군복무에 기반한 난민지위
신청)에도 이 부분 상술함:

3) 미국의 경우 대부분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례가 중남미 국가로부터 피신한 난민들로 인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인정되는 선례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1988년의 한 판례
(M.A.A26851062)는 다음과 같이 설시:

51.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사유는 특정 정치적 운동 또는 이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정부, 사
회 또는 정책의 시스템과 연관된 여느 문제에 대한 모든 의견“을 포함한다. 게다가 실질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의견의 표현,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에게 전가된 정치적 의견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 혹은 비국가 무장단체가 한 개인에
게 특정 정치적 의견을 연관짓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52. 병역 거부와 관계된 사안은 1951년 협약에서의 정치적 의견의 사유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다.
분쟁이 인간 행위의 기본규칙을 위반한다는 시각(위 IV.A(ii))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실에 따라 실제의 혹은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기관
은 개인의 분쟁 참여 거부를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
영이나 기피 자체가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 수행의 필요성이 난민 지위 인정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군
복무 수행이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태도,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 또는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양심
에 반대하는 군사 행동 참여를 요구했음을 보여줄 수있는 경우(단락 21). 특정 군사 행동에 대한 정
치적 정당성에 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군사 행동
의 유형이 인간 행동의 기본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 의해 비난 받는다면, 탈출의 탈영
에 대한 처벌은 정의의 다른 모든 요구 사항에 비추어 그 자체가 박해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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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위 선택적 병역거부도 난민사유로 가능(위 지침 제10호):

5) 독일 판례:‘시리아 국적 성인 남성’의 단순한 병역기피에 대해 독일 당국이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한 것을 취소한 세 건의 고등행정법원(2심) 판결

a) 2018. 2. 7. 선고 5A 1245/17.A Saxo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독일 작센주 고
등행정법원 판례): 2016. 12.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7. 5. 난민지위 인정(행정
소송 1 심) ☞ 피고 항소에 대한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b) 2018. 6. 6. 선고 3A3040/16.A VerwaltungsgerichtshofHessen — Urt. v. 06.06.2017
(독일 헤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 2016. 7.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6. 11. 난
민지위 인정(행정소송 1 심) ☞ 피고 항소에 대한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c) 2018. 6. 6. 선고 3 A 403 / 18.A Verwaltungsgerichtshof Hessen – Urt.
07/26/2018 (독일 헤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 2016. 5.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7. 10. 11. 난민지위불인정 심판 취소소송(1심) 기각 ☞ 2018. 1. 원고 항소 ☞ 위 2심에
서 원고 승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출입국/법원의 태도(시리아, 예멘)와 비판들

1) 시리아 내전에 따른 징집거부 난민 사례들에서도 법원은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 사건과 동
일하게 ‘난민편람 제170절에서 제174절을 근거로 하여 징집 거부의 기초가 된 정치적 신념이 
진실할 때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서울행법 2017구단80458, 2019구단 
52440 판결 등)

2) ‘전가된’ 정치적 견해 법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판례 평석(최계영, ‘난민사
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병역거부는 절대적 양심거부자[평화주의자] 즉 모든 군대의 무력사용을 반대하거나 모든 전쟁에 대
해서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무력사용은 특정한 경우에는 정당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것[병역에 대한 부분 혹은 선택적 거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
함한다”

“대상판결들에서는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170절에서 제174절을 근거로 하여 징집 거부의 기초가 된
정치적 신념이 진실할 때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편람의 위 구절
이 징집 거부로 인해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 침 제10호�에서 군 복무에 기초한 난민신청의 문
제를 다루었다.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은 유엔난민기구 편람을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
치적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위 지침 제52절 인용)
즉, 신청자가 정부에 실제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징집 거부를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한
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들에서는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때에만 난
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은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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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멘의 내전’과 징집거부 난민인정 사건에서 유엔난민기구가 법원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도 
같은 입장(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관된 입장으로 패소 선언. 서울행법 2020구단17245 
판결):

(4)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 관련 국제법/난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들:
1) 옥스퍼드 대학교 Refugee Studies Centre(옥스퍼드 대학에서 창립한 전 세계 난민법 관
련 모든 교수 및 학자들을 배출하는 전문연구소)의 가디언지 기고(2022. 10. 8.자):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전쟁을 위해 징병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핵심
이다: 첫째, 박해받을 두려움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둘째, 두려워하는 박해는 전쟁에 대한 
정치적 반대 (또는 협약에 나열된 기타 근거) 때문에 일어날 것. ... 현재 러시아에서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10년의 징역 및 기타 유형의 박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은 징집
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 징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박해는 그들의 정치적 
반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즉,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한다는 의미다.”

2) UNSW 국제 난민법 센터 전문가 견해(2022. 10. 18.자):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이 자신들
이 믿지 않는 전쟁의 징병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진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이 
있다면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부교수 Ghezelbash가 말했다.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성격 또한 징병 기피자들이 난민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을 높인다. ... “병역 기피
로 처벌받을 사람들은 그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유형의 군사 행동이 인간 행위의 기본 규
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난받을 때 난민 지위를 얻습니다.”

3) 영국 Refugee Law Initiative 영국에서 두 번째로 창립된 난민법 및 강제이주 국제법 학
술 전문 기관) 기고(2022. 10. 19.자):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 '무력 충돌, 특히 내전의 
맥락과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부 당국은 당사자의 더 복잡

7. 유엔난민기구는 본 의견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 무력 분쟁 및 폭력 상황
에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위험,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 모집 및 이로부터의 탈영, 그리고 위의 행
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위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겠습니다.

21.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다양한 국가의 최고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분석 및 인정된 바 있습
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Canada(Attorney General) v. Ward 사건에서 정치적 의견은 반드시 표현
될 필요가 없으며, 인식되었거나 전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치적 의견이 신청인의 
진실한 믿음에 반드시 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박해자의 인식이라고 판시하였습니
다.

22. 영국 대법원도 “간주된 의견을 사유로 개인이 박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는 MSM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판결에서 유럽연합 난민보호지침 제
10조 제 1항 제 e호의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언급된 잠재적 박해자 및 이들
의 정책과 방식에 관한 의견,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언을 인용하
며 “위 문언은 실제적 및 간주된 정치적 의견을 모두 포함한다. 두 의견 모두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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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적 동기와 상관없이 병역거부를 정치적 반대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0). 잠재적인 박해자 측은 관련 동기를 강력히 추정한다(§61).”

▶▶▶ 이상의 내용들은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사건(서울행법 2022구단71939 판결)에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2023. 6. 12. 재판부에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됨
재판 과정에서 러시아 전쟁의 반인류/인도성, 러시아 정부가 징집거부자들을 ‘간주’하는 위험,
강제동원령이 공식 종료되지 않았고 언제든 재개될 위험, 암암리에 계속되는 초법적 징집 등
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참고)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인정 최초 사례로 알려진 서울행법 2023구단72397 판결은 기존 
법원의 태도를 탈피한 진보적인 새 법리를 개진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본국에서 C-B 전쟁
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하여 왔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정치
적 의견에 따라 C-B 전쟁을 위한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결국 항소심에서는 위 신빙성 등이 탄핵되며 패소하였음
(2025. 4. 10, 현재 상고 중)

(현실) 이러한 실무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긴 보호 기간과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소하여 본국으로 위험을 안고 돌아가거나 구금을 선택. 이러한 태
도는 또 공항에서의 구금 문제로 이어짐

3.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3) 결정과 공항 구금의 문제

(1) 전쟁난민/징집거부자가 마주하는 난민신청 불회부의 현실
1) 출입국은 징집거부는 그대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신청인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적극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서의 징집거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난민신청 대부분 불
회부

2) 대표적으로 2022. 10. 이후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 결정들,
2016-2017 시리아 (내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결정 등이 있음. 그러나 단 7
일간의 심사만으로 징집거부 난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신청자들이 어떤 방식으
로든 정치적 견해,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고 징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
였다면 그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것이 적법함. 법원의 태도도 동
일: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3누37591 판결)

3) "불회부"는 행정 절차에서 어떤 신청이나 안건을 정식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자의 주장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정식 심사 절차를 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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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23. 3. 28. 선고 2022구단52468)

아쉽지만 이러한 판결들을 디딤돌 판결이라고 자평하기는 어려움. 징집거부 전쟁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의 태도(적극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서의 징집거부만 난민인정 사유)에 기초하되 오로지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의 취지
와 입증책임’ 법리(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43336 판결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참고)에 기대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회부’하라는 태도이기 때문.

(현실) 그래서 이러한 판결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징집거부 공항 난민신청자들은 심사 불회
부되어 추방되고, 수 개월의 소송을 출국대기실에서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구제받는 모순된 구
조로 돌아가고 있음.

참고> 판결문-링크
 >>>>>>>>>>>>>>>>>>>>>>>>>>>>>>>>>>>>>>>>>>>>>>>>>>>>>>>>>>>

디딤돌/애매한 돌] 발령단계의 심사: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 78282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486&gu
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디딤돌] 안전한 국가 법리: 대법원 2024두64000 
https://www.scourt.go.kr/sjudge/1751877876327_174436.pdf

“공항 난민면접 과정에서, 원고 1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원고 2는 정치적 이유로 강제징집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던 점에서, ‘원고들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로 판단될 경우 원고들 사정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행정청의 사실관계 확인
과 함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2․ 처분 당시 위와 같은 확인․판
단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이 사건 전쟁’이라 한다)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였다거나, 공개적으로 어떤 정 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러시아 내
소수 민족인 몽골 민족(부랴트인) 출신으로서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이후 소수민족들(특히 중앙아시
아 이민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징집이 집중되어 소수민족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개인 SNS에 전쟁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고가 난민면접조사 당시 만약 다른 나라가 러시아를 침공했다면 그때는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의 성격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
고의 징집거부가 단순히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징집거부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통해 면밀
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48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48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https://www.scourt.go.kr/sjudge/1751877876327_174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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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현재는 거의 사라진]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
구합13617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
C%9B%90/2013%EA%B5%AC%ED%95%A913617

[디딤돌/뒤집힘]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인정 최초 사례로 알려진 서울행법 2023구단72397 판
결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2&gubu
n=18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을 짚어본 법률방송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9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3%EA%B5%AC%ED%95%A913617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3%EA%B5%AC%ED%95%A913617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2&gubun=182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2&gubun=182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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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강제송환과 구금 

토론_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난민협약 및 한국의 난민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수행하나? 

“항소심 2015누51448 [걸림돌]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
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전제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실익이 
있다”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 명령은 내려졌지만 집행을 유예한다. 난민 심사 및 소송 결과가 날 때
까지 “기다리기” 전술.  

- 난민 신청, 이의신청에서의 계속되는 불인정, 소송 패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
- 최근 보호소에서 난민 신청하면 2주 내로 인터뷰 잡히고 한 달 내로 심사 결정이 나올 정

도로 빠른 거절을 당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빠르게 퇴거명령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난민신청을 보호소를 통해 할 수 밖에 없는데, 보호소 바깥보다 구금자들은 여건이 제한될 
뿐더러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에 비협조적: 

■ 보호소 환경: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인터넷 사용 시간, 핸드폰 소지 금지, 비싼 통신요
금, 복사 및 팩스도 일일이 자기 전담 매니저에게 요청해야 함, 변호사 접견 및 상담이 어
려움

■ 성소수자 난민이 구금자와 직원들에게 자신이 언제나 공개되어있는 보호소 거주공간에서 
난민 사유 공개의 우려로 난민신청서 작성에 두려움을 가짐 

■ 신청양식 지급 거부, 서류 복사 및 전달 미루기, 난민면접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등등의 
훼방 사례들

■ 보호소로부터 “난민신청은 waist of your time”, “useless” 라는 메시지 

- 보호소라는 단기 구금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난민들은 장기 구금되고, 이는 일종의 고문
으로 괴롭게 만들어 출국을 선택하게 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늘어나는 폭력적인 강제퇴거집행

-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를 위헌판결 냄. 2025년 5월에 기존 법 효력 정지.  
- 개정법 시행(6월 1일) 전후로 강제퇴거 집행이 급증함. 개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9개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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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예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여도 최대 20개월 이상은 구금할 수 없음. 따라서 20개월
이 되는 구금자들을 보호해제하기보다 그 전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 것. 

- 그 전에는 “무기한 구금 가능성”으로 출국을 종용할 수 있었던 외국인 보호소가 이제 개정
법에 따라 구금기한의 제한이 생기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상 틈새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강
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

- 4월 23일 경찰에 의해 폭력 진압된 강제퇴거 반대 집회의 계기가 되었던 난민신청자 V에 
대한 강제송환 역시 난민 불인정 후 재신청 고려 중이었으며 보호소에 난민 재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틈새를 악용해 재빠르게 퇴거 집행 시도한 것.

- 당사자가 거부하는 퇴거집행이기 때문에 IRPT(교정시설 내 경찰)에 의해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V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비행기 탑승에 항공사에서 출항을 거부하여 보호
소로 돌아옴. (“Against your wish?”)

 

*V에 대한 추방 당시 헤드기어, 
수갑, 호승줄을 사용해 폭력적으
로 집행했던 당시 모습을 표현한 
일인 시위4) (출처: 트랜스보더링
랩)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강제퇴거집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64조의 3, 4
항을 보면, 이러한 강제퇴거집행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보임. ③ 지방출입국
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
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4) V님 관련 반인권적인 강제송환 사례와 이에 대한 항의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한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392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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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이후 발생한 난민신청의 딜레마: 실질적인 위협이 된 강제퇴거집행을 막을 것인가? 
20개월 구금을 받아들일 것인가?

송환을 할 수 있는가? 어디로?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금지하는 것은 추방 자체보다 더 강력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추방을 하더라도, 난민에게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출신
국이 아닌 제 3국이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난민에게 “안전한 제 3국”이어야 함

- 입국 및 재입국 허가되어야 함
- 난민인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절차 보장에는 난민인정절차 동안 체류권과 생활보장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난민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함

판례 이후 정착된 “국적국 소거 방식”은 사실상 송환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면피용. 심지어 외
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 한 경우 송환국 기재를 ‘국적국’에서 바꾸지 않았음. 

“송환할 제 3국의 확보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지는 체류국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
을 져야 함” “송환할 국가가 없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구금된 난민들 중에, 구금만 오래 시키고 난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제3국을 보내달라
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 결코 “안전한 제3국”을 찾으려는 노력
은 하지 않는다. “당신의 국적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 입국 시도해볼 수도 있다”가 최선
의 협상안이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 받은 사람의 제3국 입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신국으로 송환시키고, 이 중 간혹 경유지에서 내리는 것을 묵인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출신국이나 경유지로 송환된 난민은 국경을 넘는 위험한 이주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 

- 출입국과의 개별적인 협의로 경유지에서 내렸던 아이티 출신 난민신청자 A는 출국한지 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난민인정이나 체류권을 받을 수 있는 곳
을 찾고 있음. 떠돌아다니며 시간, 노력, 돈을 소진함.

난민에 대한 비호가 난민지위를 인정하냐 마냐에만 있는데, 협약에 의하면 난민인정을 못해주
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주어 그곳에서 난민심사
를 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서 입국 및 체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도, 한국에
서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살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지도 못하게 한다. 

한국에 “가두어놓는” 이상한 난민제도는 인도적 체류지위가 난민지위보다 훨씬 많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인정 안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충적 지위”인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오남용하고 있다. 난민인정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협약 의무 회피하기 위해 인도적 체류지위를 주어 각종 권리 보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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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킨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국가로 재이주해 난민
심사를 받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기타(G-1-6) 비자로 임시적으로 살게 둔다.

강제퇴거명령의 불가피함과 그 절대성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 3개월, 1개월 매우 짧은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하고 출입국 방문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함. 
- 불인정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해주지 않거나, 체포 두려움으로 출입국에 가지 않아 미등록 

처리 됨
- 장기화되는 심사 중에 생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곤란으로 인해 당연하게도 취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짐 
-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G-1비자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거부되거나, 단속 두려움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만을 반복함.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불법적인 일 경로로 흘러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  

강제퇴거명령의 절대성
- 난민신청자가 많아지면 버려지는 규범? : “2013구합13617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

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
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갑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규범적 고려를 하여 강
제퇴거명령 취소한 사례가 없다.

-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보호소 밖으로 나오게 된 난민들은 출입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의 집
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미등록의 지위로 살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 자체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체류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일을 구할 때마다, 출입국에 방문할 때마다 재구금의 위험으로 불안해야 한다. ID카드
도 없이, 3개월짜리 보호일시해제 연장결정서 종이 한 장으로, 당사자에 따르면, “하늘 감
옥”에서 살고 있다.  

- 개정법 시행으로 일정한 구금 기한이 지나면 보호해제 처리가 된다. 문제는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도, 비자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위로 한국에 살게 될 “보호해제자”들이 새 출입국
관리 및 구금 제도를 통해 계속 생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에 있어서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는 결국 난민심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
의 “공조”를 의미한다. 이 체계 속에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난민을 
'포획'해두는 공간이다. 그리고 포획은 보호소 담장 너머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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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이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 “2023구단70520판결 [걸림돌]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이는 난민 
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로 난민 지위 신청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구금된 
난민들
- 러시아 정부에 대해 반대하며 푸틴의 정적 “나발니”를 지지한 전력이 있기도 하고, 우크라

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보거나, 가족 친지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어서 
전쟁을 반대하기도 함. 또한 러시아 내 소수민족으로서 송환 시 반드시 징집되고 위험한 곳
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쟁을 나가거나,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한국이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징집 거부로는 난민 인정 못해준다? 
- 1) 러시아에서 징집 기피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 박해로 이어짐 2) 징집거부 난민들이 우크

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거부하고 있음.
- 일반적 폭력 사용 거부라는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주의적 신념) 뿐 아니라 특정 전쟁에 대

한 거부 역시 난민 사유가 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인
식)  

- 전가된 정치적 의견 역시 난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신청자가 정부에 실제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 즉, 병역거부가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간주될 수 있음. 

■ “명백한 반대를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의 어떤 행동, 선택이 저항, 반대로 여겨진다. 정
부가 나의 행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볼 것이다.”

“강제” 이주와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겠다는 “선택”

- 이란의 히잡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난민이 “Women life freedom”이라는 타투를 몸에 새
겼는데, 이를 두고 “타투를 지우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는 출입국의 반응. 

- 출신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던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난민 심사에서 정체성으
로 인해 받은 드러난 박해가 없다는 점에만 주목함. 성소수자로서 자기를 숨기고 살아야 했
던 삶의 궤적이나 이유,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난민 면접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와 난민 제도는 이들을 '포획'해두지만, 난민에게 구금의 시간은 ‘투쟁’이
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기를 주장하며, 자신의 ‘있음’을 통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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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심사는 폭력을 피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강제이주만을,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제도가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존중할 
수는 없을까? 국가의 관점에서 누가 난민의 자격이 있는가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말
하고 있는 것, 싸우고 있는 것,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난민을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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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김지림 :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발제해주신 자료, 예맨의 내전 징집거부 난민인정 사건과 관련
해서 유엔난민기구 사실 조회했던 사건을 <공감>에서 저와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했던 사안인데, 말씀하신대로 졌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졌거든요. 그동안 난민소송 진행하면서 될 
것 같은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진 사안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질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는데 이 건은 예외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감하고 진행했던 사안인데 졌거든
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엔 증거도 많았고 특히 당사자분이 당시 강제징집 시기에 미
성자년자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판결문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치적 견해로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난민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1심 
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징집 거부한 것은 정치적인 견해라고 놀랍게도 그렇게 판단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맨의 상황을 봤을 때 그전과는 다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
고, 그래서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되어서 원고에게 
설명해주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저희 사건만 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징집 사건으로 난민 인정이 된 사안이 없다는 것으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사례가 나와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
며 분노의 코멘트를 먼저 드리며 이종찬 변호사님도 파이팅을 외치고요. 그리고 질
문은 간단한 겁니다. 발제하시면서 말씀해주신 안전한 제 3국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
신 것 중에 제 1 기준인, 재입국허가를 그 나라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데요. 그 부분은 오로지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입국을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 얘기인 거지요? (재)입국허가는, (기존 국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비자
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를 것이므로) '난민신청자로서 재
입국이 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종찬 :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게 국
가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힐 수 있고 모든 제약 조건 하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하고 
난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재입국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개념인 것이지요. 

슬  기 : 안전한 제 3국 이론을 들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국에서 르완다에 돈을 주고 
영국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게 하고 난
민 인정이 되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
었는데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바로 안전한 제3국 이론인가 생각이 들
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제3국 이론이 영국 등에서 난민신청자를 특정 국
가로 보내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의 근거가 되나 싶기도 한데, 혹시 연결될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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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 앞서 질문과 두 분 모두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 짚어서 질문들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제 3국이 난민협약에 근거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유럽에서 자리 잡으면서 유엔난민기구 기준도 나오고 유럽재판소에서 정착이 되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영국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제 3국에 대한 법률이 있
고 안전한 제 3국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이 르완다 사건이 실제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 판결문도 나왔는데요. 
영국 대법원인가, 고등법원인가 판결문을 보면, 저도 전문을 다 읽은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봐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요. 영국에 안전한 제3국이라는 기
본적인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근간이 되는 것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론인 것이고
요. 그것 하에 르완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라고 선언
한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것에 근거해서 강제송환을 했습니다. 법원에
서 판결내린 것은 안전한 제 3국이라는 이제까지 통용되는 기준들, 원래 이민법에 
있었던 안전한 국가의 법리를 적용해서 르완다와 별도의 협정이 있어서 재입국 보
장까지는 오케이, 즉 르완다가 난민 심사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난민신청자로서 재
입국까지는 가능하나 과연 르완다에 들어가고 나서 난민 신청자로서 제대로 보호받
을 수 있을지, 결국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안전한 국가라고 선언했
어도 결국엔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상 근
거는 있고, 안전한 제3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라고 정한 
특별법까지 존재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스터디를 하다가 못 하다가 했는데, 안전한 국
가라는 기본적으로 UNHCR 기준, 이른바 4요건론에 기초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
다. 이에 유럽 각 국가에서는 법률의 형태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
게 쉽게 하려는 국가에서는 안전한 국가에 대해 리스트업하고 거기를 거쳐 왔으면 
안전한 국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국가 리스트를 가지고 법률가들이 또 싸우
는 상황입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논쟁적이기도 하니까 그냥 개
념만 세워놓고 케이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아정 :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해외 사례들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난민들을 수용
해왔던 독일에서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여권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난민들은 더 
이상 받지 않은 추세로, 폴란드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꾸로 다시 다른 국가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사이를 왔
다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르완
다로 보내는 것이 안전한 제3국인 것인지, 그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안전
한 제3국이라는 이론이 안전한 이론이 맞는 것인지 다시 여러 질문들이 생기네요. 

예  인 :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법정 싸
움의 핵심은 국제법의 기준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통한 진보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정의로운 판사를 통해 가
능한 것인가?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공론장의 이름,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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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에서도 저는 판사의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
장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어떻게 개정되든 필연적으로 공백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재판을 통한 운동의 역할과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지만요. 같은 사안을 꾸준히 소송을 통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지,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없어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어서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인데요. 주관(외견)에 의한 난민인정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박해 주
체의 평가는 내심에 따른 것보다 더 받아들일만한 거 같고, 또 박해 주체조차도 인
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이종찬 : 두 개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운동의 방향과 관점에서 변호사는 어떤 입
장인지 핵심을 간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을 하다보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필>은 주로 난민신청자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제도개혁이나 입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법적인 안내나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 범위
가 너무 낮습니다. 국선변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NGO 단체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적고 대부분 변호사나 법적인 지원이 없이 당사자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난민법 시행 이래 
모든 판결문을 다 열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서 난민으로 승소한 케
이스, 그 중에 특히 소송대리인 없이 승소한 건은 3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3건에 대해서도 보안이 높아서 자세히 메모를 못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소지가 피난처나 쉼터 등 활동가들의 조력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
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과 조력 없이는 소송 자체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어떤 내력과 사연이 있을지라도 어
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양한 케이스의 
필요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지원과 조력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하다보면 질문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
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송 한 건 한 건 이기면 매우 기쁘고 좋고, 이 승소 하나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인정받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난민인정 절차가 바뀌지 않고 
난민인정 승소율도 5%도 안 되지만, 특히 공항 난민 승소는 의외로 승소율이 
80-90%이고 행정소송률이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찾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난민제도는 안 바뀐다고 거지요. 왜냐하면 법률은 대개 헐겁게 되어 있고 출입
국 실무 지침은 안 바뀌는 거지요. 법원에서 아무리 승소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위에
서 바뀌고 지침이 변하기도 할 법도 한데 법 체계와 집행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 국경관리 명분으로 함부로 들이지 않겠다는 관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지요. 그래서 저도 소송을 지속 반복하면서 보는 포인트인데 시작은 어떤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우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하다보면 결국 모든 것들을 건드리게 되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소송 자체에 들이는 에너지와 시간은 물론 많지만 
전체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놓고 볼 때 소송 그 자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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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법 운동이나 행정 지침을 바꾸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밖
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판결문을 보면 그것을 내린 판사의 결
정으로 보이지만 그 판사 또한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코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내릴 수 있겠지만 3심제 안에서의 한 명의 정
의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판결들
의 쌓인 궤적에 따라, 실무의 궤적이나 시민 활동가들의 움직임의 영향을 안 받고 
독단으로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헌 
결정도 3~4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재판관들의 구성이 
바뀌고 성향이 바뀐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과정 속에서 판결문도 변
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입법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 입법
이 마음이 들지 않지만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사건, 그 사건의 법리와 
판결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들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운
동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각자 어떤 역
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관에 의한 난민 인정은 왜 안 될까? 저도 이게 대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러시아 난민 케이스 같은 경우 직접 했으니까 저 또한 생생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
니다. 서증 번호가 보통은 70-80개 정도 나가는데 제 기억에 이 건에 대해서는 130
개 넘게 나갔고 번역문까지 포함하면 2백 개가 넘게 나간 거지요. 판사도 서류가 많
아서 증거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얘기했고 증거 설명표만 6페이
지가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제출했는데 법리가 일부 반영되기를 기대했단 말
이지요. 징병 거부는 정치적 견해가 맞는데, 러시아 정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판결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럼 재판에서는 졌지만 한 걸음 더 나
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도 판결문에 남겨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 보기엔 난민이 아닌 것 같아, 대부분 패소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할 때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그 근거들을 열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판결문에 여러 근거들을 나
열하더라도 아니라고 결정을 했더라도 어떤 부분은 남겨두는 방식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러시아 전쟁의 성격, 러시아 정부에서 징집 거부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가
된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판단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단계로 가면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기엔 어렵다고 보거든요. 판
사도 전체 그림 속에서 난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심증이 생기면 많은 증거를 제출
해도 판단의 근거로 작동되기는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심아정 : 답변 감사합니다. 예인 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인 : 네, 감사합니다.

심아정 : 예인 님의 고민에 공감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지더라도, 1심에서 승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론 못지않은 압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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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전에 병역거부 운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물론 2심에서 졌지만 1심
의 승소를 위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함께 만들어낸 과정이 있다는 거지
요. 하급심의 판결이 쌓여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데에 영향
이 있지요. 그래서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주변의 여러 움직임들이 
쌓이고 조건들이 새롭게 영향이 미쳐서 변화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1심 승소를 
쌓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밀리 : 나현 활동가의 토론 중에 강제적 비행기 탑승에 항공사에서 출항을 거부한 사례가 
저에게 좀 놀라웠는데요. 강제송환 중 거부하는 당사자를 폭력적으로 비행기에 탑승
시키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의사를 묻는 질문으로 출항이 거부되는 다른 상황
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강
제송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항공사 직원이 그래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지점은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국가와 항공사의 공모로 그것을 거부당한 것이 많아서 이런 사례가 놀라웠
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한나현 :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한 건 아니었지만 이 케이스는 항공사 직원이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저항이 심해서 이 분을 비행기에 태운다는 것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공항이라는 장소가 중간 영역이잖아요. 국가의 주권이 미
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 더불어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이 커서 
이런 사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의미있게 생각했던 
지점은,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강제퇴거가 이뤄지는 개정법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했을 때, 항공사 노조에 전화를 해서 강제퇴거 집행을 막아달
라는 요청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국가주권이 압도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
로 연대하는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커지겠다는 것을 실감하
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심아정 : 답변 감사합니다. 슬기 님이 채팅 창에 남긴 메시지를 공유할께요. “오늘 한나현 활
동가 토론 들으면서 당사자들에게 구금은 투쟁이고, 자신의 '있음'을 통해 싸운다는 
말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
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5회 공론장이 남았습니다. 발
제 및 토론 자료와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한 내용은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님과 토론자 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
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안이 무거운 이슈인데 이 무거
움에 압도되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스레
도 떨고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농담을 하면서 버틴다고 들었
습니다. 독방과 독방 사이에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감금된 와중에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 상황을 버틴다고 한 이야기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스레를 떨 힘이 아직 있다는 것, 그 힘이 있다면 무
거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앞으로 진행할 강의 내용이 태산이기
도 하지만 오늘 나왔던 이야기나 질문이 다음으로 연결해가면서 함께 시간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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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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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_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2강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사회 : 심아정(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토론 :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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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 

발표_이한재(공익법단체 두루) 

0. 들어가며

참고 영상 : 인천공항에 1년 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JAyLM18MU&t=632s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곳에 방치된 사람들. 접견도, 면회도 불가능한 곳에 구금된 사람
들이 있다. 언론도, 활동가도 접근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
가 쉽지 않다. 투쟁 끝에 헌재의 결정으로(2014헌마346) 공항에 억류된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다른 피구금인들과 동일한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면서, 그나마 변호사 활동가들을 위주로 
이 곳에 대한 접근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후 10여년간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졌
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

(1) 강제송환금지원칙, ‘국경에서의 거부’로 해킹 당하다

‘난민 보호 제도’의 핵심 원칙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난민협약 제33
조).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
로 한다. 1951년 난민협약이 체약국(147개국)에 부과하는 핵심 의무이자, 이후 형성된 모든 
국제인권협약의 모델이 된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 
즉 '비호신청자(asylum seeker)' 신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비호신청자의 입국을 거
부하는 행위, 즉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는 난민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출발하는 국
가에서부터 서류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의 출발을 막고, 국경에 벽을 세우거나, 해양경
찰/해군이나 국경수비대 등이 난민이 국경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JAyLM18MU&t=63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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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경 수비대에 의해 발견된 난민선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한국의 실질적인 국경은 공항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난민은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
항을 통해 입국한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그 어떤 국가보다도 난민을 ‘국경에서 거부’하기에 
용이한 물리적 환경에 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난민을 잘 선별하여 틀어막기만 하면, 난
민신청 제도의 진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난민법상 ‘출입국항의 난민신청’ 제도와 절차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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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의 취지
- 공항에서 난민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성 심사’를 간략히 심사하는 제도. 
- 7일 이내에 정해진 내용만 신속하게 예비심사하려는 취지. 
-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하고,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
의 효율성 제고(법원 판결 문구)

나) 절차의 순서
1)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 
2) ‘입국재심실’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서 작성
3) ‘난민인정 심사 대기실’로 이동 (7일 이내)

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39 -



- 40 -

4)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 -> 송환지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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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 대기실로 이동

6) 출국 대기실에서 ‘심사 불회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최소 4개월 이상 출국 대기실에 머물며 소송 진행
- 2022. 8 .부터 공항 출입국에서 출국 대기실을 운영중임(이전에는 용역)
- 인천 1터미널은 환승구역에 출입이 가능.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항은 출국대기

실 자체가 완전히 닫힌 공간으로, 여전히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4인
라4결정)

- 2023. 2. 부터 ‘잔여 기내식 제공’ 협의로 1일 2식의 기내식을 제공. 그러나 여전히 불규칙
하고 사람에 비해 부족한 양으로 문제가 되기도 함. 

- 의복 제공 없음. 본인의 짐도 꺼내올 수 없음. 
- 따로 침대/침상 등 취침 시설이 없음. 

다) 누구를 거부하는가? – ‘불회부처분’ 대상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
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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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법무부, 제도 해킹에 앞장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80%에게 ‘심사도 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처분을 내린다. 통계상으로도 이미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만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심사’라
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명백히 자의적인 기준과 절차로 운영이 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누
가, 왜 불회부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통계 링크 참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회부처분은 대부분 그 자체로 단순히 위법한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의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10%정도). 그러나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공항난민의 
불회부취소소송에서 난민이 승소할 확률은 70%가 넘는다. 난민이 공항에 구금되어 매우 불리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며, 제대로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이 높은 승소율이다.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https://duroo.org/info_immigrat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515183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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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변천사 – 고비마다 있었던 역사적인 판결

가. 출입국항 난민 구금 제도의 변천
출입국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당국의 송환지시가 내려지
면 이들의 송환 책임은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교통편의 ‘운수업자’ 에게 송환의 책임이 있다. 
즉, 공항 난민이 불회부처분 등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 ‘운수업자의 송환 과정 중인 사람’ 이 
되어버린다. 2022년 8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구금 등 모든 처우가 운수업자의 손
에 맡겨져 있었다. 항공사 운영 협의회의 의뢰를 받은 ‘용역 업체’에서 공항 난민들을 관리하
면서 많은 비극이 만들어졌다. 법 개정으로 국가의 책임이 커졌지만, 이미 비극적으로 시작한 
제도와 시설의 틀이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1기) ‘송환 대기실’은 2002. 2.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의 합의로 설치되었다. 2013년부터 난민
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공항 난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시기 송환대기실은 출입국당
국과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 운영되었다. 출입국당국이 임차료를 부담하
였으나 실제 이 공간의 관리, 운영은 항공사운영협의회가 맡았다. 이 때 송환대기실은 출입구
가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었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정상적인 침
대나 침구가 없었다.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는 치
킨버거와 콜라만 하루 2번 제공했다. 

법원은 제1기 송환대기실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을 구금하고 있다며, 송환대기실 
내 외국인의 인신구제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 외부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는 수용’에 해당하며, 출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입국 당국은 ‘송환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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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서’에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동의서를 받는 것 이외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
고, 여전히 구금시설로 운영되었다. 법무부는 이 때부터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환승구역을 드나들 수 있어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
터뷰를 한 모든 외국인은 빠짐없이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송환대기실 이
용신청서는 그 내용조차 번역/설명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 시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 대규모, 장기간 구금을 당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잠정처분을 내렸다. 출입국 당국은 
이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음식 구입을 위한 환승구역 출입을 허가했으나, 이는 단기
간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진 임시조치였다. 

(3기) 2018년 하반기부터 장기 구금된 공항 난민들의 경우 송환대기실에 수용하는 대신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회부처분 취소소송을 위해 1년 넘게 환승
구역에 머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환승구역 방치 방식 은 입국불허 외국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야기했다. 방치된 사람들은 숙식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잠은 공항에 있는 의자나 소파에서 자야 했고 씻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공항 화장실에
서 샤워를 했다. 하루 종일 불이 켜져있는 공간에서 잠을 자다보니 불면증 등 수면장애에 시
달렸고 세탁시설 없이 장기간 지내며 피부병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환승구역 방치 방식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늘의 주요 판결) 출입국당국이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자 신청접수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 개월을 공항 환승구역에서 지내야했던 비호신청자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수용의 해제를 명한 것이다.

송환대기실 구금에 이어서 환승구역 방치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됨에 따
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맥락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2022. 8. 
18.부터 시행된 현행제도가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이다.

출입국항 구금 제도의 변천사

제도 구분 기간 운영 특징 판결
제1기: 
법률 근거 
없는 민·관 
공 동 운 영 의 
송 환 대 기 실 
수용

2002년 2월 
~ 2014년 상
반기

출입국당국과 항
공사가 '송환대기
실'을 공동으로 
운영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철문으로 
된 폐쇄된 공간에 구
금. 

인천지방법원 2014인
라4 결정 (대법원 확
정) :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구금이다

제2기: 
송 환 대 기 실 
이 용 신 청 서 
작성 하의 

2014년 하반
기 ~ 2018년 
상반기 (추정)

출입국당국과 항
공사가 '송환대기
실'을 공동으로 
운영

법원의 위법 판단으
로 '송환대기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신청서 서명에 사

헌법재판소 2014헌마
346 결정 : 송환대기
실에 구금된 외국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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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행중 과제 : 출국대기소 설치 논의

최악의 ‘출국대기실 장기 구금’ 상황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항 외부에 영종도 난민지원
시설과 유사한 거주시설인 ‘출국대기소’를 만들어 소송 진행 기간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2022년, 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되었고,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추진
되지 않고 흐지부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및 정부 협의가 다시 추
진 중이다. 
 (참고) https://www.lawtimes.co.kr/news/183822 

3. [디딤돌] 난민신청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부취소등의소 (2심 승소 – 대법원 승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29 

(1심 승소 /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구합51536 판결)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
2%95%EC%9B%90/2020%EA%B5%AC%ED%95%A951536 

민·관 공동
운영

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이전과 동일

권리가 있다. 

제3기: 
환승구역 방
치 

2018년 하반
기 (추정) 
~ 2022년 8
월 17일

이전 송환대기실
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

공항 의자에서 잠을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씻어야 하며, 식사도 
제공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자 2020인라8 
결정 : 환승구역에 머
무르게 한 것도 위법
한 수용에 해당한다 
-> 법 개정

제4기: 
국가운영 출
국대기실 수
용 방식 (현
행)

2022년 8월 
18일 ~ 현재

법무부 인천공항
출 입 국 외 국 인 청 
‘출국대기실 팀’ 
신설, 국가가 직
접 '출국대기실'
을 설치·운영

출국대기실 수용의 
법적 근거가 처음 생
김. 기존의 송환대기
실을 그대로 출국대
기실로 전환하여 시
설이나 처우 측면의 
개선은 미흡

https://www.lawtimes.co.kr/news/1838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29
https://casenote.kr/i?��i��?i�׀e�ƨ�e��?i??/2020e���i?��51536
https://casenote.kr/i?��i��?i�׀e�ƨ�e��?i??/2020e���i?��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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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난민 I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 위에서 1년 2개월을 살아야 했
다. I씨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들 십여 명이 살해당했다. 고향을 탈출하여 한
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I씨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방
치했다.
그 이유는 I씨가 가지고 있는 티켓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간 공항에서는 
환승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난민신청서의 경우 일단 접수를 
하고 절차를 개시했다(이를테면,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 때 시리아 난민은 대부분 환승객 
티켓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공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한 판단을 받아왔다. 그런데 공항 
출입국은 별안간 I씨의 사안에 이르러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으므로 난민신청서를 쓸 자격
조차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리적으로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그를,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난민법 제5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환승객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
니므로 난민신청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소송수행자는 
변론 중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일종의 ‘실험’으로 인해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도 무시된 상태에서 일 년을 넘
게 지냈다. 

나. 법원의 판단
1)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정의 : 공항도 대한민국이다
출입국 당국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형식적인 출입국심사 여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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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한 외국인은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
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했다.

2) 난민법의 취지와 해석

재판부는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궁극적
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는 난민법이 단순히 출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법이 아니라, 난민법이라는 주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취지와 목적
을 법 해석의 기준으로서 분명히 한 것이다. 

 

 

(중략)

3)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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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frontier)도 강제송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 이는 비호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여 사실상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역시 금지된 '강제송환'의 한 형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송환금
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 도착한 비호신청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명
할 기회, 즉 난민인정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디딤돌] 공항에 방치하는것도 ‘수용’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03&gu
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고 : 인신보호법)

인천지방법원 2021. 4. 12. 2021인카1 임시해제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03&gu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03&gu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https://www.law.go.kr/e��?e?��/i?��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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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길
어질 수밖에 없고, 1심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I씨가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소
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실제로 위 행정소송에서 1, 2, 3심을 난민측이 모두 승소했지만 인
신보호청구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입국할 수 없었다). 
‘인신구제청구’라는 제도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리인단은 난민신청을 받지 않고 공항에 방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인신
구제법상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모험적인 주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이를 깊이 고
려하지 않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수용’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각하해버렸다. 구
체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이 ‘난민신청 접수 거부’ 행정소송은 1심을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I
씨는 지병이 악화되어 탈장 증세가 생겼고, 공항 안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
미 1심 소송을 패소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다. 
인신보호소송 2심의 핵심은 역시 이러한 공항 방치 상태를 ‘수용’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금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그 다음 쟁점이었다. 

나. 법원의 판단
1) I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이를 예방
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임시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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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 환승구역 내에 방치한 것도 ‘수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먼저 인신보호법상 ‘수용’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
부는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수용’은 반드시 시설에 감금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 고 정의했다. 이는 잠긴 문이나 철창이 없더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면 이는 ‘수용’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I씨의 상황을 분석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환승구역을 벗어나는 유일
한 방법은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이는 청구인에게 기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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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 이라고 지적했다. 즉,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환승구역을 벗
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청구
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환승구역에 머무를 것을 사실상 강제당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수
용에 해당한다" 고 명확히 판시했다.

5. [걸림돌] 위법한 구금,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가단5141012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1심 패소 – 2심 2025. 7. 24. 선고 예정)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미 I씨가 1, 2, 3심을 모두 승소하여 공항출입국이 ‘위법한 난민신청 접수 거부’를 했음을 
인정받은 뒤에 시작된 소송이다. 그는 대한민국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한 난민신청 접수 거부
와 불법적인 수용으로 인해 2020년 2월 18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420일간 인천국
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국가 행위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모두 인정받았다. 첫째, 그의 난
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둘째, 
공항 환승구역에 그를 방치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수용이라는 인신보호 구제청
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두 번의 승소는 그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를 공항이라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
다. 그러나 420일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I씨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
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믿음에 기반한 소송이었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선행 소송들에서 행정청의 부작
위와 수용 조치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
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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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당시 난민법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난민법 
제6조 제1항 중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라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의 전제 조건 내지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환승객은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문언만을 보
았을 때 환승객에도 난민인정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라고 판시했
다. 즉,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환승객은 신청 자격이 없
다’고 판단한 것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명백한 과실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국내법을 넘어 국제 협약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여건 및 사회적 합
의 수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인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접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난민협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담당공무원에게 난민법을 넘어서 난민협
약에서 규정하고 원칙까지 고려하거나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시했
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
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히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해 420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어떠한 배
상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낳았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위법
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남기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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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토론_에밀리

1. 도착에 대해서 생각하기

‘공항난민’은 (물리적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규범적으로)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 갇히는 ‘난
민신청자’라고 정의해 본다. ‘공항’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교차적 나눔으로 이야기를 풀어보
겠다. 

2013년 4월 동료들과 해외에 나갔다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한국 국적자인 동료들의 
‘도착’은 (강제로) ‘입국’으로 이어갔고 나의 ‘도착’은 (강제로) ‘출국대기실’로 이어졌다. 내가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은 입국을 거부하여 입국장에 갇혔고, 나는 출국을 거부하여 
출국대기실에 갇혔다. 함께 ‘물리적인 도착’을 했으나 나는 입국을 거부당해서 ‘규범적인 도
착’을 못한 상태에 머물어야 했고, 유예상태에 있는 나와 함께 하려는 동료들은 공무원에게 
규범적인 도착(입국)을 강요받았다.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 사이에 유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머물 수 없는 것은 모두 공항에 그어진 국경에 갇히
는 일이다. 당시 공항이라는 장소는 비국민에게는 물리적인 구금공간과 규범으로 만든 도착 
미완료라는 가상공간에 복합적으로 갇히는 일이라면, 국민에게는 연대와 관계 맺음이 허락되
지 않은 공간으로 감각되었다. 그때 나와 동료들에게 국경은 공항이라는 공간이 아닌, 어떤 
행위로 경험되었다.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의 격차를 만들어낸 그 행위가 바로 공항
(출입국항)에 그어진 국경이다. (사실, 공항은 국경선에 위치해 있지도 않다.) 그렇게 국경은 
지도에서 그려져 있는 ‘선’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서, 누군가의 ‘몸에 구현된 규범’이란 것을 
감각하게 되었다.

난민신청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공항에서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 사이에 갇혀본 경험 
때문인지, 그 후에는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화를 자주 냈고, 항공사 직원과 종종 
싸우기도 했다. 한 가지의 기억을 나눠보겠다. 

7, 8여 년 전인가 가족을 방문하려고 유아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부산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
행기를 타려고 했다. 편도 티켓만 구입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대만 여권소지자인 나는 
탑승이 가능하나, 한국 여권소지자인 아이는 대만에서 떠날 티켓을 보여주지 않으면 체크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가 “아이의 엄마는 나인데, 아이만 대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
냐”고 묻자, 항공사 직원이 대만에서 떠날 항공권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거라고 설명했다. 나는 대만에 가서 입국거부를 당해도 좋으니까 알아서 하
겠다고, 가는 티켓을 샀으니 그냥 타고 가겠다고, 대만에서 떠날 항공권을 이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이 결정 더 마음이 든다고 말하면서 내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
사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은 대만 정부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분노로 인해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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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국을 거부당해도 좋다는데, 님들이 뭔데 도착해서 입국을 거부당할 선택권을 미리 막
는 것이냐고 물었다. 내가 이 자리에 비행기를 못 타면 그 자체로 이미 입국이 거부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입국거부를 당할 거라면 거기 가서 당하겠다고, 존재로서의 항의라도 하
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 여정의 결말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대만 정부가 뭔데 내 동반자
의 떠남을 미리 정하려 하고 난리야. 누가 알아, 도착한 자가 결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그 가
능성이 님들이 뭔데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냔 말이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 중 아무도 이런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항에 배웅하러 나온 동생
과 동생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몸을 벌벌 떨면서 진상 고객이 되고 말았다. 
무엇이 부당한지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동생이 한참 조용히 지켜만 보다가 결론이 나지 않
자, 아이의 대만 여권을 그냥 보여주자고 했다. 항공사 직원은 기뻐했지만 나는 힘이 빠졌다. 
대만 여권 보여주면 될 일인지 누가 몰라서 안 했나?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위화감
을 겪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입국’은 입국심사의 통과를 의미하는 ‘규범적인 도착’이다. 그렇게 제도는 ‘물리적인 도착’을 
‘입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입국이라는 사실은 항공기의 착륙으로 즉시 발생하지는 않
는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는 왜 물리적인 도착조차 못하게 협력하고 있냐고, 대만의 주권을 
대만 안에서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만 밖(부산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들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냐고, 대만으로 가는 하늘도 다 대만 거냐고, 항공사 직원은 모두의 이
동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와 이런 식으로 공조해도 되
냐고 언제나 묻고 싶었다. 적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었다.
도착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 도착
하기 위해 도착할 곳을 떠날 티켓까지 미리 사거나, 도착하기 위해 목적지를 환승지처럼 하여 
실제 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공권을 사거나 해야 한다. 국가 주권이 정하게 한 것과 개인
이 정한 것, 개인이 정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생겨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권력 행사의 정당성부터 살펴봐야 한다. 주권의 절대성을 의심치 않고 모든 조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고, 알
아도 비판하지 않는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소용없는 항의를 하고 분노와 창피함
에 벌벌 떨면서, 나는 아이의 대만 여권을 내놓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
면서, 나는 존엄을 훼손당한 채 아이와 출국장에 들어갔다. 출발(도착)할 권리의 사용이 아닌, 
그냥 ‘여권의 권력’(여권 파워)으로 이동했다.

2. 도착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선제적인 추방이다

예멘사건을 통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 리스트가 존재해 온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
었다. 예멘도 제외 국가 리스트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멘국적자가 제주에 찾아와서 난민신청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무사증 입국 불허’는 이들에게 사실상 출발선에서 미리
막는 ‘선제적 입국거부’로 감각했다. 입국할 권리(규범적으로 도착할 권리) 이전에 이미 (물리
적으로) 도착할 권리조차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물리적으로 도착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박탈(당)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국을 못할 거면 굳이 왜 도착을 하려고 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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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절실한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도착이라도 할 수 있어야 입국거부를 당하더라도 공항
에 그어진 국경에도 갇혀보고 소송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 도착
할 권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조차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가능성과 계기조차 없애버
리는 구조이며, 모두의 미래를 훔치는 일에 다름없다.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강제추방 금지의 원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물리적인)
도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선제적인 추방’이기 때문에 난민의 ‘물리적으로 도착할 권리’를 ‘미
리 배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선제적인 추방’은 강제추방 금지원칙의 의
무를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문제제기 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도착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웹사이트에서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란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
여 출발지 외국 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
여권 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밑에 나와 있는 법무부의 설명 그림에서 ‘선량한 승객만 탑승권 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난
민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국익에 대한 훼손이라고 간주하는 법무부가, 72%의 높은 비율로 공
항에 도착한 난민을 가짜난민으로 낙인찍고 있는데, 법무부의 눈에 난민 신청을 할 사람이 과
연 ‘선량한’ 승객으로 보일까? 심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적이라고 
생각된 것은 심사에 도입 가능한 (+검증 불가능한) 형평성 없는 가치체계라는 생각이 든다.

출처: 법무부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이라고 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명사들은 
나에게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지 않는다. 사회에 출현할 권리를 마구 제한해
도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러한 명사들에 어떤 존재들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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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설정할 권력이 국가에게 있기에 명사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가짜 여권
을 쓸 수밖에 없는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억울하게 구금당한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분
실 여권 소지자는 난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선까지 국제테러범
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빨갱이라고만 하여 다 잡아 넣을 수 있던 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명사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검증 가능한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
사전 확인제도를 통해 출발선에서 ‘선제적 추방’을 함으로써 강제추방금지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제도가 얼마나 확산
되었는지 다 확인하지 못했으나 미국, 일본에도 도입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그 외에 인
공지능 정보사회에서 법무부와 항공사의 이러한 연계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 결
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도 한다. 국제활동가들에게는 언제 찍혔는지 모르는 본인의 사진
을 들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몇 시간의 심문을 받는 일이 때때로 일어난다. 입국규제
자였다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화면을 보다가 나를 쳐다보다
가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눈빛이 불쾌했다. 출입국심사에도 비국민을 상대로 허락된 정보
의 수집영역, 기한 그리고 심사의 영역 등에 대해 알 방법과 점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나
에 대해서 무엇을 심사했는지, 나의 정보인데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력이 왜 국가에게 있
는지 모르겠다. 출입국심사관이 심사할 때 보는 그 화면은 내 개인정보이니까 당연히 나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 나에 대해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정보
정정 혹은 삭제 요청도 할 수 없으니, 출입국심사대는 자기결정권이 완벽히 상실된 자리처럼 
느껴진다. 국가가 개인의 허락 없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정신
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모욕적이지 않은 이동을 꿈꾸고 싶
다.

출처:김설해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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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국경에 갇히는 것은 ‘관계의 진공상태’에 놓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인
천공항 대기실에서 먹었던 밥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비행기의 항
공사 직원이 사 왔던 것이었다. 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나를 여기에 데려다준 항공사
에게 지게 한 것이다. 아직은 그 항공사와 이동해야 할 몸으로 간주되고, 도착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메시지를 항공사가 전하고 있는 식으로 책임의 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에
게는 ‘입국불허통지서’가, 항공사에게는 ‘송환지시서’가 전달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는 나
를 송환할 의무를 국가가 항공사에게 전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 
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
환하여야 한다.

항공사에게 전가한 책임을 통해 규범적인 도착을 하기 전에 아직 비행 중인 가상의 시간으로 
몰린 느낌이 들어서 항공사 직원이 사 온 치킨버거는 마치 기내식처럼 느껴졌다.(채식을 요청
했지만 계속 치킨버거를 사 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책임 전가의 구조를 통해 
비국민과의 관계없음을 도모하려 한다. 내가 갇혀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관계의 진공상태였
다. 감옥에서는 밥이 나오고 면회도 할 수 있는 반면, 관계의 진공상태에서는 국가가 밥을 주
지 않고 신청에 의한 면회도 가능하지 않다. 관계없음을 선포하기 위해 만든 시공간이기 때문
이다. 나에게 연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당장 국경을 뚫
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경이란 관계의 진공상태는 그대로 두고 ‘감옥’으로 이동
하기로 결정했다. 출국대기실에는 걸어가지 않고 끌려가는 것을 선택했고, 비행기 타러 가는 
길은 걸어가는 것으로 선택했다. 면회를 할 수 있는 대만이라는 감옥으로, 내 발로, 강제‘추
방’되었다. 대만뿐만 아니라 넓은 지구가 내게는 면회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나를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마다 병무청
의 허락을 구해야 했고,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병역거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
계에 놓인 나에게 국경은 복합적이었고 공통된 ‘국익에 대한 위해’라는 사유로 이어져있었다. 
국익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 자유로운 출국이 허락되지 않는 몸과 없애야 할 몸 (국가에 입
국하면 안 될 몸) 사이에 국경의 구조는 ‘분단’의 성격을 갖는다. (정상가족의 범위에서 벗어
난) 가족결합권을 해치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체계적이고, 누군가에겐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
만 다른 누군가에겐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준) 영구적인 분단체제였다. ‘분단’이라
는 단어는 관계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분단은 관계없음의 원칙으로 펼쳐진 구
조와 인식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출국대기실에 끌려가기 전에 출입국 공무원이 나의 동료들
에게 ‘가족’도 아닌데 왜 같이 있으려고 하냐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인지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에 대한 입국거부는 2013년 4월 24일 인천공항
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 달도 안 된 5월 22일에 해제되었다. 나와 함께 입국거부 대상이 되었
다가 해제된 37명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소통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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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관계의 진공상태는 일상이었음을 다시 알아차렸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
았다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입국거부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모
두 모르고 있다가 일본(?) 활동가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입국을 시도해 보았다. 나의 
입국소식을 듣게 된 어느 국회의원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입국 금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
했기에 정확한 입국거부 해제 날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정확히 2012년 5월 29일부터 2013
년 5월 22일 사이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2014년 1월에 국회의원을 통해 알았다.) 소통
의 대상이 아님으로 나는 입국거부가 풀렸는데도 계속 가상의 입국거부 속에서 살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몇 년을 더 살 줄 알았다. 나에게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다른 활동
가들의 입국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정확한 기한에 대한 감각이 없는 배제와 방임상태에 계속 
놓여 있었을 것이다. 입국을 전제로 입국장에 갇힌 것과 출국을 전제로 출국장에서 갇힌 것은 
‘분단’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해제됐는데 아무런 알림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 황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4.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기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동행했던 한국 국적의 동료가 (강제입국을 당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
과 접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때 출입국공무원은 우리
에게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전에 앞서 외국인들한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습니까? 한
국에 입국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력은 본국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
다.”

출입국공무원은 확신을 가지고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없다고 알려주면서, ‘헌법에서 그렇
게 나 와있다’고까지 말했다.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어떠한 이유로 빼앗긴 혹은 제한받은 
상태라는 설명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자유는 없다고 확신하는 태도였다.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믿음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비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오로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런 자유를 빼앗긴 혹은 제한받은 
상태라는 인식이라도 한다면 토론할 여지가 생기고 개선할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방
향성을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방
향성의 설정에 애로가/어려움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원천적으로 입국할 자유가 없다는 확신은 신앙도 아닐 테지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 
서 비국민들은 상상력이 경직된 채 그러한 확신으로 구현된 국경에 이미 갇혀있는 것이나 다
름없다. 비국민도 입국할 자유가 있으나 사회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
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해결 방법은 비국민의 입국할 자유의 영구적 삭제가 아니라 사회의 점
진적 변화에 달려있다는 것이 자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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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국할 권리에 대한 남은 질문들

‘자국민 수인의무’와 ‘외국인 수인거절권’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각 국가의 고유
권리이자 보편적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모든 사람의 입국할 권리를 국적국에 
한정했고, 국적국에서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주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주권의 구조에서 난민의 비호 신청권을 예외로 두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하
려고 하나 ,나는 난민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호 신청권은 국경에 갇혔던 나를 구제할 수 
없었다. 기존의 난민신청제도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다 보니 ‘입국할 권리’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입국할 권리는 마음대로 이동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다. 이동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관
계가 핵심이다. 떠나온 곳에 관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
계를 만들어갈 사회 진출의 기회와 기존의 생활동반자와 관계를 이어갈 기회(가족결합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분리/분단을 겪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입국권이다.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으로 주권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잘못되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해야 하고 수정 가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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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심아정 : 지난 시간에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 모임 마중의 한나연 활동가가 토론하는 과
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거부로 반인권적인 강제 송환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해 주셨잖
아요. 오늘은 또 정반대의 사례를 에밀리 활동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손을 들어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먼저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한재 변호사님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출입국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에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면 이런 관
행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리 활동가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공항 출입국 환승 구역에 미치는 
것을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 그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비
국민이나 난민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들이 
세 분 계신데요. 

사이다: 입국 ‘심사’해서 걸려진 부적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내버려두기’방식을 취하는 게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국과 항공사의 공모로 이동의 자유를 가진 
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힘인 듯해요. 지치고 스스로 포기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권력의 다른 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도와 규제로 통제 
가능한 것은 명확하게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애매하고 경계에 서 있거나 법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바로 공권력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
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틈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항공사 직원 또한 시민으로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난민신청에 대한 안내라든지 공항에 구금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난
민신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선례를 공유한다든가 인식과 절차를 바꿀 수 
있는 등등 

이한재 : 네, 뭐 대단한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판결문의 국가 배
상을 부정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잘 몰랐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판
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특히 국내 난민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요. 가장 잘 알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든지 그
분들이 뭘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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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분들이 직접 그 소송할 때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하셨는데 노골적이었어
요.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국경에서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만 하는 게 아
니라 외국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거부하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고 실험하
고 있는 거지요. 교육을 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 해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국경 통제 방식을 만들 것인가 혈안이거든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공항을 통해 출입하는데 그래서 통제하기 더 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롭고 기발한 방법을 짜내는 외국과 달리 더 느슨한 편이기도 하지
만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의무
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
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버려두기를 통해 누가 책임져야 하
는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최대한 
모호하게 하려는 흐름이 출입국에 강하게 있었던 같아요. 그것을 깨고 국가의 책임이
고, 국가의 처분 때문에 공항 난민이 생기게 된 거야 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현
재까지의 일련의 노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것
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인
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 출입국항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깨고 자꾸 이것은 국가
의 책임이야 국가의 처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좁혀가는 노력을 해오는 일련
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기 : 갑자기 제 노트북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화면은 보이
지 않은 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사이다의 질문과 좀 연결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공항 난민 문제와 에밀 리가 공항에서 겪은 사건들을 보면서 국경 통제라
는 국가 주권의 행사가 어떻게 위임되고 하청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통해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들어오게 하고 내쫓을 것인
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
들에게 위임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 힘에 기대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또 이들은 이것을 항공사를 통해 관리와 통제를 하는 하청을 맡
겨서 직원들이 알아서 누구를 비행기에 태울지 말지를 결정 권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항공사는 교통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데 이 교묘하게 
설계된 제도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조가 작동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강제 추방 
사건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을 통제할 의무와 책임을 
대학에 부여하고 대학은 용역을 통해서 이들을 관리하고 법무부는 문제가 될 수 있
다고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법무부 또는 국가는 손대지 않고 이들을 쫓아내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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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국경 통제는 특히 외국
의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국경 통제
와 관리가 국가 주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것의 행사는 연쇄적인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 제
기를 국가 권력을 향해서 직접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권력을 더욱 공고
히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과연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나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채팅 창을 통해 이수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방 전의 이슬기 님과 연관된 
질문을 이어서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듯합니다. 

이수연 : 저 또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현재 대학원
생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조와 시스템을 제재하고 있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은 없는 건지, 국경 관리의 외주화가 
위법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한재 : 우선 국경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난민 교과서나 난민법 강의 같은 데서 많
이 나오는 얘기인데, 에밀리 님과 슬기 님께서 얘기하신 게 모두 다 포함돼 있는 개
념인 것 같아요. 국경의 확장이라 함은 원래는 물리적인 미국이나 멕시코 사이에 있
는 국경처럼 어떤 국경선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맡길 때 벌어지는 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벌어지는 일,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국경의 확장의 차
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히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이라든지 항공사를 통
한 출입국 관리 등 민간업체 아니면 민간 개인들이 이미 실제적으로 개입되어 있습
니다. 예전에는 국경 에이전트라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청
과 재하청의 구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구조의 확장이 쉬워지고 있어서 원래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가 숨겨져 있거나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
람은 위에서 정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 역할을 하는 직원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안내하고 거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큰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 일인지 잘 모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경의 확장이 외주화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을 어떻게 용인하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
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
면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안내할 때 이렇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순 없잖아요. 반대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문제 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예전에 국가가 국경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던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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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한국보다 더 교묘하게 진화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
이 많아서 국제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경 관리를 물리적 장벽을 세
워서 통제하는 관리도 이미 사설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애초에 
출입국 공무원이 할 일을 전부 사설 업체가 수행하고 관리 감독만 출입국이 하는 방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
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중단하게 할 것인가? 혹은 실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
를 들면, 노동자들이 원청이 책임져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국가 주권의 행사임
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아정 : 에밀리 님의 토론 내용 중 나왔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답이 되었을 듯합니다. 난
민 신청자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국경 통제가 외주화되고 민
영화된 상태에서 이 난민신청을 매개로 시장이 많이 생기고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해
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까지 민영화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실 그런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이나 제네바 협정을 비롯한 
그런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니까 그 민간 업체들이 그 구멍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
행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상비군까지 있어서 그 규모도 크고요. 그럼 다음 질
문을 받겠습니다. 에밀리 님께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 제 6조와 관
련해서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얘기해주시겠어요? 

에밀리 : 하나의 판결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여건 및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
라 제정된 국내법인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접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난민
협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담당공무원에게 난민법을 넘어서 난
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원칙까지 고려하거나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위헌이라는 싸움을 할 수 없을까요? 헌법 제 6조5)는 그렇
게 힘이 없나요? 

이한재 : 네, 그 헌법 소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
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주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
요일 선고 예정인 2심 재판부에서도 난민 협약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민 협약을 시행
해 온 관행과 이에 대한 해석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당연히 이렇게 
해석되어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해봐야 알 것 같고 이후를 열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네, 그래도 뭔가 싸워내고 있다는 소식이라서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채팅 창에 주원 
님께서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 직접 얘기해주시겠어요? 

5)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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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 앞선 질문들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공유해주신 디딤돌 판결문의 내적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출입국 및 이동을 통치
하는 모든 권한과 권위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권’이라는 틀로 수렴되고 있
다는 점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맥락에서 떠오르는 사례로, 올해 초 있었던 출
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있는데요. 토론회 중 “개정안 반대, 
나아가 구금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장하는 쪽도, 결국엔 다들 법무부를 향해 말했거든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도, 모두가 법무부에 호소하고 있던 그 장면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토론회 이후 해
당 장면을 곱씹어볼수록, 이러한 구도 자체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현재의 구도에서는 법무부가 마치 이 문제의 최종심급(주권)인 것처럼 놓이게 되니까
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법무부의 윤리적 주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
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 법이나 제도, 정책이 ‘개선’될 때, 그것이 도리
어 법무부의 ‘선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거든요.  질문 드
릴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법무부가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보호소’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겠지요. 이 고민을 앞으로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니까 이 문제 제기와 여러 가지 비판들을 운동으로 만들어냈음에도 결국에 결과적
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냥 법무부가 윤리적인 어떤 주체가 되어 버리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결국에 이 논리 속에서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윤리적
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어떤 선한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이한재 : 제가 잘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는 듯 하지만 대충 느낀 바대로 그냥 답변을 해보겠
습니다. 국제인권법이나 난민법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쨌든 대체로 국가에 한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국제인권법 중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지만 특히 공항의 국경 관리의 책임에 대해
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아까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국가의 주권을 확
장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는 거기에 주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
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로서는 국경을 확장하
면서 주권을 넓게 투자하되 그것은 전부 다 주권의 행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국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자의 대만 현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탑승을 거부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서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에 사람을 밀어 넣고 굶어 죽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국
가는 그것은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갇혔을 뿐이고 항공
사의 안내에 따라 나가야 될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판
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디딤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어떤 
국가 주권을 확장시켜준 판결이라거나 그런 것을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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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잘못이라든지 등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막는 관점
에서 말씀드린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채팅 창에 두 분이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직접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요. 이 이야기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비 : 저는 지금 난민 관련한 인턴을 하고 있는 이한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 찾
아보다 출국대기실의 관리, 운영 책임은 국가에 이관되었지만, 외국인 송환의 책임은 
여전히 항공사운영위원회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5조에 따르
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출
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는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항공기 좌석 확보를 위해 민간항공
사에 의해 1-2일 내에 송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입국항 난민신청은 “난민인
정결정“이 아닌 회부심사 여부와 관련된 것이 때문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2조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요? 

이한재 : 네,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인 질문인데요.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
회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불회부 처분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난민 신청자가 아
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회부 전 난민 신청자가 대기실에 7일 동
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도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
래서 난민 신청자는 공항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는 것 같은데, 지적
해주신 대로 대체로 국제법이나 심지어 국내법의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인지 아닌지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었어요. 
강제 퇴거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핵심 효과잖아요. 난민 신청자가 되면 강제 퇴거
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관행상으로 출국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일반 행정소송과 똑같이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강제 
퇴거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90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머무르게 해주는 게 관행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난민 신청자인지 아닌지가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이미 법무
부도 공항에 있는 사람이 다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법정
에서 다투기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전문가들이나 고위급에서는 
난민 신청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아정 :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제 퇴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령되는 것은 OK, 그런데 집행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강제 퇴거 명령 그
니까 추방이죠. 추방 명령의 발령과 집행 사이에 어떤 틈새를 뚫고 구금이라는 상황
이 발생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틈새가 너무나 힘들었던 틈
새인데요. 오늘도 이 법이 실제로 어떤 관행을 통해서 집행되고 구현되고 있는가,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틈새에 끼어드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 시
간에 나눴던 것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비 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오
늘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김솔비 : 안녕하세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여기 와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난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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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난 첫 번째 돌돌돌 강의에 처음 참여하면서 
판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모른다는 사실에 부끄러
웠고 알아듣기 어려워 엄청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후 
진로를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들었다고 오늘은 
그전에 비해 점점 무슨 말인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주 열심히 들으면
서 더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아정 :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의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아도 되나요? 너무 
감사하고요. 개근 개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모두 짝짝짝! 그런데 사실은 디딤돌 걸
림돌 애매한 돌에 대해 판례들을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해 주셨지
만 이게 디딤돌 판결로 인정이 됐고 그 취지와 의의를 알겠지만 나한테 여전히 애매
한 돌이거나 걸림돌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의견도 이메일로 추가로 소통해주면 수렴을 해서 자료
집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박수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
에게 야심한 밤에 모두에게 박수를 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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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난민재판 돌돌돌

발표_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오늘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소수자 
난민 관련해서 준비해 온 발제문을 보시면 걸림돌도 있고 애매한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
돌은 어디인가 찾아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판결문들은 좀 딱딱합니다. 그 판결문 속
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난민 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나 공감을 통해 당사
자를 만날 때 그게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의 
난민 신청자인 유세프, 물론 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세프라는 사람의 난민 신청 과정을 간
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유세프이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리했던 분이고요. 이름만 다르게 표기했을 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누군가를 상상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이 이슬람에 반하는 이단적 
행위라고 규정이 됩니다. 동성애로 형벌에 처하는 나라,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집트
는 동성애로 형벌에 처한다는 구체적인 법은 없으나 풍기문란죄라는 것으로 엮어서 동성애자
들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집트 국회에
서 풍기문란죄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동성애자 처벌 법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
교뷰 자료에 의하면 그 법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셰프님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로서 성적 지향이 꽤나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가족에게 발각되어서 여러 번 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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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 나중에 외부로 밝혀져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본인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에
게까지 피해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차례겠구나, 두려움을 안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
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난민 심사 단계는 입국한 다음에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론 하나의 트랙을 두 단계로 밟는 건데 제일 먼저 법무부를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법무부 심사를 통해서 불인정이 되면 법무부에 이의 신청하는 이
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행정 소송 1심 2심 3심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는 이제 법무부와 법원 단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유셰프 님은 이 중에서 
먼저 법무부 난민 신청 단계를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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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챗g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놀랍게도 챗gpt에 난민 신청자와 난민 조사관을 그려달
라고 요청을 하면 나이가 있는 남성 난민 조사관과 피부색이 굉장히 검은 난민 신청자를 계속
해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최대한 고친 이제 부분인데 실제 법무부 단계에서의 난민 심사 면접이 이런 방에서 아주 조그
마한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유리막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유리막을 
딱히 없애지는 않더라고요. 그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컴퓨터로 조사관님이 계속 이렇게 치면
서 질문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난민 신청자분이 남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세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앉아서 난민 조사관과 질의응답을 하고요. 유세프의 옆에 이제 통
역인이 앉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 작은 방
에 지금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점에 멀리 이렇게 혼자 앉으면 됩니다. 사실 개입할 수는 없습
니다. 

유세프 님이 난민 심사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고
자 합니다. 동성애자로서 박해를 주장하는 난민을 면접하는 심사관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신청인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거나 코르셋처럼 이성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신청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처음 성관계한 상대방은 이성인가요? 성
관계 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신청인
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나요? 한국의 유명한 게이바 이름을 알고 있
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상당하다 싶은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 면접 조서 중에서 취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놀랍게도 모두 유
세프 님의 면접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 이제 유세프 님의 면접에서 나
오지 않은 거 두 개가 이 색깔 검은색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유 셰프님 면접에서 나왔었는데
요. 실제 면접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성애자로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인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거나 코르셋 같은 의복 입는 행위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성관계 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등등 사실 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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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게 왜 하나하나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드
리는 거는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제가 그 발제문에 뒤에 넣어놓은 참고 자료들을 보
면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질문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세프 님에게 한번 감정 
이입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질문들을 받은 요세프 님은 법무부 
단계에서 그래서 열심히 대답하셨겠죠. 당연히 이때는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신 거예요. 
난민 조사관도 유세프 님도 도대체 이 질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
고요. 아까 봤던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셨지만 역시 이의 신청도 기각되고 난민 소송
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난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봤던 이 부분입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법원의 판사가 이분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판사님이 이분 얼굴을 보고 실제 어떤 내가 지금 판결을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만약에 당사자 신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까지 있다면 사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웬만
해서는 그냥 진술서나 변호사를 통한 서면으로 내세요라고 하고 당사자 심문을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유 셰프님은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당사자 신문 기회를 얻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
다. 그래서 그 녹취를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앞에 앉아 있고 유셰프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원고 대리인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고요 또 오른쪽에 피고가 있습니다.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신청 안 해
준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로서 법무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문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리인이 있더라도 원고인 난민 신청자가 제대로 이야기를 알아들어
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원고가 원고 대리인이니까 난민 신청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질문들
을 잘 구성해서 판사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성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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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언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나 봐요.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면요. 실제 당사자 신문 과정이 녹음된 내용입니다.

 

변호사로부터 “언제 성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통역인이 이렇게 얘기
합니다. “언제 이러한 부분,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원
고가 당황하죠. “뭐, 정확한 시기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그 첫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a랑 처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통역인이 
“네, a랑 첫 경험한 거 말이에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당사자분이 “a랑 그 경험한 
거는 제가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되는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
음 질문이랑 좀 아니 많이 다르죠. “성정체성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요. 갑자기 한참 얘기했던 누구 a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a와의 첫 
경험에 대한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통역인 분이 “본인이 몇 살 몇 살 때부터 이런 
걸 느꼈다네요” 라고 통역을 해버리셨어요. 차라리 “본인이 몇 살 몇 살 때부터 a랑 첫 경험
을 했다고 하네요” 라고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처럼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라고 심플하게 돼버렸어요. 그
래서 당사자 신문 조서에 판사님이 보시는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해서 원고는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라는 것만 보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법무부가 상대방 법
무부가 이 당사자 신문조서에 근거해서 의견서를 또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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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 원고는 성 정체성을 알게 된 시기 그리고 a든지 b든지 성관계를 가진 시기 등에 
대해서 난민 면접할 때랑 당사자 본인 심문할 때랑 계속 다르게 진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
다.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법무부도 이 조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내는 거죠. 

그리고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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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집트에서 이제 세 차례 동성 교제한 시점이나 상대방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나 설
득력이 없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원고의 공박한 처지나 불안정
한 심리 상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답답하
시나요? 제가 너무 답정너 같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답답하시라고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성소수자 난민뿐만 아니라 사실 난민 신청을 대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답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래도 영어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듣
고 이거 뭐야 잘못된 거라고 알았지만 지금은 러시아어나 아랍어 등등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대리를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
습니다.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발제문
을 같이 보겠습니다. 

1%의 가능성을 붙잡고 : 성소수자 난민재판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유엔 가입국 중 60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
고, 이 중 6개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6) 이처럼 전 세계에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명문화되어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신
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난민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난민인정률이 1.75%라고 한

6) ILGA(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World Database, 
2023, ILGA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전 세계 160개 
국 1900개 이상 단체의 국제적 연합, ILGA WORLD는 매년 전 세계 성소수자 처벌 혹은 보호 법제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ttps://database.ilga.org/en 

https://database.ilga.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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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신히 인정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성소수자 난민 관련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본다.

1. 성소수자도 난민으로 인정되나요? 

유엔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박해 사유로 정하고 있다. 모든 난민이 반드시 하나의 사유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섯 가지 박해사유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
분’으로서 인정된다. 

욕야카르타 제23원칙은 아래와 같이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피해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난민 지위에 
관해 발표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이하 ‘유엔난민기구 지침’이라 함)에서 이를 인
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어떤 박해를 피해 타국에
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별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경우 모두 ‘특별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① 성적 지향에 근거한 난민인정 

7) 난민인권센터, 법무부정보공개청구 결과, 2024. 12. 31. 기준. https://nancen.org/4163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특정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인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
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
되는 것이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
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

https://nancen.org/416311


- 76 -

②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인정  

2. 걸림돌 대법원 2016두56080 판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은 대법원의 2016두56080 사건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①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향이 공개되고 ②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출신국 귀환 시 박해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
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제적 해석 및 판단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다른 사건의 1심, 2심, 대법원에서 
인용되고 재확인되며 현재 확고한 기준으로 확립되었다.  

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은폐

8)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 판결8)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징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
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
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
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지향이 공
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
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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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출신국의 객관적 정황상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성적지향을 숨김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
는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숨겨왔고, 장래에도 숨김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 해외 판례와 유엔난민기구 지
침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은폐는 성적지향 지향이나 성정체성, 그리고 그 표현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억압을 요구한다. 은폐는 강요된 것이다. 사실 은폐는 박
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반응이며, 실상 그 자체
로서 신청자의 공포가 충분이 근거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9)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숨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혼
과 출산과 같은 이성애적 사회 관념에 순응하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노출되어, 
관련된 위해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대 행동과 활동의 부재
는 그들과 타인간의 차이를 확인하게 하고 위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인이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은폐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은 매우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합니다.10) 

특정사회집단의 특성을 이루는 성적지향은 인간 존엄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은폐하고 살아
갈 것을 요구받아서는 안 되며, 더불어 그러한 은폐의 가부나 지속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은폐경험과 미래 은폐가부를 기준으로 박해가능성을 판단
하는 것은 특정사회집단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난민협약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9)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 실무자 가이드’, 2016. 2.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l 
Commission of Jurists, ICJ), 제86면 

10) 대법원 2016두56080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8. 2. 유엔난민기구, 제10내지11면, 제13내지14면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원심이 인정한 xx국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받
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
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xx국에서 2011. 경 동성 
간 교제관계를 끝냈고 그 후 2014.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동성애 교제를 하거나 동성애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동성애로 인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xx국정부나 xx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
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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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거 박해 경험 

난민협약 해석 상 개인의 박해가능성은 당사자가 출신국으로 송환되는 경우(미래)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거에 성적지향을 공개하여 그로 인
해 박해를 받은 경험’을 성소수자 난민인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된다. 

모든 성소수자 신청인들이 과거에 박해를 경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박해를 당한 과거의 경
험이 난민지위의 전제조건은 아니며...11)

난민의 정의는 1951년 협약의 의미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공포”
이라는 말은 과거에 반드시 박해가 발생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제난민보호는 그 
본질상 예방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신청인은 발각되어 박해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2)

해당 걸림돌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
한 뒤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애매한돌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판결 

안타깝게도 위 2016두56080 판결은 깨지지 않은 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재인용되
며 성소수자난민인정의 확고한 기준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난민으로 인정된 우간다 양성애자 사건 관련 판결을 소개한다. 

① 긍정적인 부분 – 성소수자난민의 진술불일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11)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18항 

12) 대법원 2016두56080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8. 2. 유엔난민기구, 제10내지11면, 제13내지14면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원고의 진술내용이 그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 중략...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원고가 당한 폭행 등의 피해사실과 이로 인하여 젊은 여성
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처음 방문한 낯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 상황, 난
민면접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놓인 원고가 난민신청인
의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나 여성 연인과의 성관계 경험, 성폭행 피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 사이의 언어감각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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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난민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모순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당 판결은 특히 젊은 여성/성소수자였던 난민신청자의 심리상태를 섬
세하게 고려하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② ‘애매한 돌’인 이유  
 
해당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위에서 살펴 본 걸림돌판결에서 제시한 ‘①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
향이 공개되고 ②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실제 해당 서울고등
법원의 사안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라는 과거 박해 경험이 원고의 진술뿐만 아
니라 지역의회 소환장, 보석허가증 등 구체적인 공식 문서 증거로서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문제적인 판단기준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높였다는 차원에서 애매한 돌 
판결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트랜스 젠더에 대한 난민인정’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누*****) 
역시 트랜스 젠더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
례로, 역시 기존 대법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재 법무부 단계, 법원 단계에서 (성소수자 난민인정 소식은 거의 없지
만) 인정되는 케이스는 성소수자라는 사실로 인해 구제적인 박해경험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의 불일치가 난민면접 당시의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한 것이라거나 당시 성폭
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원고가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 · 구금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이나 폭행 또는 성폭
행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폭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은 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주민들의 협박과 경찰의 체포, 폭력 등의 박해를 겪
다가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른 젊은 여성인 원고가 낯선 국가에서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조
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면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한 데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겪은 폭력 또는 성폭력의 상
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제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
면서 비로소 경찰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 진술이 허위 · 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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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걸림돌/애매한 돌들 

① 걸림돌 - ‘동성애 금지법이 있기는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많은 1심 법원이, 원고의 국적국에 반동성애적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국적국이 반동성애적 법률을 폐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박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13) 하지만 법원은 그
러한 법률의 존재 자체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불관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비정부행위자들
에 의한 협박의 빌미 제공 혹은 국가에 대한 구제 요청의 장애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국적국에 반동성애적 법률이 폐지되거나 혹은 폐지 움직임이 포착
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전 사회의 분위기가 일시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국적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통해 각 사례에 대한 정황 분석을 해야 한다.

동성애 관계를 금지하는 형사법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거나, 드물게 혹은 실제
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형사법의 존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인 사람들에게 박해에 준하는 견딜 수 없는 난관이 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동성애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불관용적이고 억압적인 분
위기를 낳고, 동성애 관계로 인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
다. 그러한 법의 존재는 정부기관이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협박과 갈취의 목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14) 

② 걸림돌 - 대안적 국내피신 제안

법원은 동성애자로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성적지향이 알려지지 않은 다
른 마을’로, 그리고 동성애자로 오인되어 박해받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동성
애자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된다는 전제(대안적 피신 논리)하에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15) 

13)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96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단
29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15973 판결

- XX의 반동성애법은 XX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로 형법으로 실
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 게다가 XX의 현 정부는 반동성애법을 폐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X로 돌아가면 
또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14)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동성
애금지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96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8구단
3830 판결 등 

-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위협하는 주체는 마을사람들이므로 
XX 내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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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국내피신’이라는 개념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의 우
려가 없으며 사안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정착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국내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난민인정 시 국내피신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6)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정서는 전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따
라서 대안적 국내 피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주 후에 신청인이 안전
을 위해 본인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다시) 숨겨야 한다면 대안적 국내 
피신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17) 

③ 애매한 돌 –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되면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동성애적 관계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
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한 1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완화된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판단근거는 완화
하면서도 결국 해당 사건의 난민신청은 불허하였으므로 애매한 돌로 본다. 

..... 성소수자난민 관련 ‘디딤돌’ 판결은 언제..? 

보인다. 
- 원고로서는 원고가 동성애임을 아는 자를 피해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에서 벗
어날 수 있을 것이다. 

16)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국내 피신 또는 대안적 재배치‘, 2003. 7., 유엔난민기구, 제6항

17)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제53
내지54항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7구단8173판결

난민인정 신청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은 성질상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
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진술에 여러 상황
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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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걸림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애매한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1편 안내책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2편 ‘성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보
장’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
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l Commission of Jurists, ICJ),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
한 난민신청: 실무자 가이드
공감-외국법자문사협회,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김지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인권연구 
최계영,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의 비판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 83 -

 1%의 가능성을 붙잡고 

토론_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대법원 최초 판결(2017. 07. 11. 선고 2016두56080)18)의 그림자 

국내 성소수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사건 판례들을 최계영19), 이주은20), 김지림21) 들이 비
판적으로 분석한 이후 동일 명칭의 청구 사건이 적잖이 축적되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 웹사이트22)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통하여 열람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사건을 검색하고 요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열람은 건별 유료 구
매로 가능하다. 

경향 파악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최근 3년(220727-250727) 판례 가운데 “난민불인정결정취
소” 건을 추리고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자”를 키워드로 범위를 좁혀본다. (성소수자 난민불
인정결정취소 사건을 망라하여 검토하려면 검색 대상 법원을 확대하고 하위 키워드 역시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다각화하여 
더욱 샅샅이 뒤져보아야 하나 그와 같은 작업은 오늘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고 당장의 토론자 
역량 바깥이다.) 이때 결과 목록은 각 판결문의 “주문”을 미리보기로 노출한다. 상황은 참담하
다. 성소수자와 무관한 (극소수) 사건을 제외하면 그 내용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다. “주문: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난민심사 과정을 거쳐 받은 난
민지위 불인정 결정이 위법하지 않아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으로, 달리 말해, 해당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출입국 판단에 법원이 동의한다는 판결이다.

대중없는 발췌에 가까워 보이는 요약내용을 하나씩 확인한다. 앞서 언급한 성소수자 난민불인
정결정취소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논문 세 건이 공히 지적하는 문제의 대법원 판결(2016두
56080)이 불인정 사유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여전히) 거듭 인용되고 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난민법 2조 1호가 정의하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만드

18)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91%9056080 
19) 최계영,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의 비판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22.2, pp. 351-388,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
.artiId=ART002309455 
20) 이주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
로” (공익과 인권, 18호, pp. 279-328, 2018)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70 
21) 김지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인권연구2.1, pp.35-69, 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
.artiId=ART002679035
22)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5608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945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9455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7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903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9035
https://portal.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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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성적 지향을 공개하여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향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을 통하여 박해를 피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은폐를 강제하는 억압 자체를 박해의 상황으로 고려하기를 거절하였
고, 원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 자료마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진술 자체를 충
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난민지위
를 불인정하는 논리로 대법원이 판시한 근거는 이후 오늘날까지 만 8년간 성소수자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의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이는 과거의 박해 경험은 향
후 박해 받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가늠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난민협
약 해석 원칙에 전면 어긋난다. 성소수자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부당한 
사회적 제약” 쯤으로 ‘축소’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대립시킨다. 개별 성소수자가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했거나 
경험할 차별과 폭력과 박해의 수위에 대한 자의적 재단이다. 성소수자가 저마다 느낄 법한 공
포의 강도와 종류를 당사자의 실감과 무관하게 정리하는 폭력적인 규격화이다. 성소수자 난민
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23)는 실체적 분석의 배경을 다루는 IV-A-12 항목에서 “어
떤 성소수자 신청인이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신청인이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두었다.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하여 차별과 폭력과 처벌을 

23)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
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 신청” 
(HCR/GIP/12/09)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and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영문 개정판 2019년 2월, 최신 한글판 23년 4월) 
https://www.refworld.org/policy/legalguidance/unhcr/2019/en/123881 (메뉴에서 한국어판 골라서 
내려받기 가능)
*번역의 문제: sog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번역어 각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판은 3장 용어 8항에서 “a different gender or the same gender or more than 
one gender”를 “이성이나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로 번역하는데 이는 둘 이상의 성별 존재 가능성을 
지시하는 원문의 의도와 다르게 성별 자체를 이분법에 가두는 번역이라 곤란하다. 또한 “the sex 
assigned at birth”를 “타고난 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 또는 출생 시 지정
된 성(별)등으로 옮겨주어야 정확한 번역이다. “sex-reassignment surgery성전환 수술”의 경우 세계트
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의 
현행 «트랜스젠더-성별다양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관리 실무표준 제8판»을 참고하여 담론과 실천의 
장에서 관련 용어와 번역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주석 등에 반영하여 한국어판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필
요가 있다. 영어: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 -> open access 배너 클릭, 한국어 번역본: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translation/ -> 한국어 번역 페이지 배너 클릭 (7판 sex 
reassignment surgery 성전환수술 -> 8판 gender affirming/affirmation care, treatment, 
hormone, surgery 성별확정수술 (용어에 대한 논의 pp. 288-290)). 25항 sex work는 성노동으로 번
역해야 맞다 (현재 “성매매”로 되어 있다).

https://www.refworld.org/policy/legalguidance/unhcr/2019/en/123881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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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인식하
는 성별에 근거한 표현이나 원하는 상대와의 교제 관계 형성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단
체 활동 참여 등을 삼가야 했다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노골적인 차별 폭력 처벌 등의 박해
는 가까스로 피하였을지라도 애초에 삼가야만 하도록 강제된 폭압적 상황 그 자체를 이미 박
해로 겪고 마는 것에 다름 아님을 인정하는 지침이다. 동 지침 IV-B[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
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31[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의 은폐] 항목은 “성소수자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긴 채 
생활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온 난민신청자의 경험을 “생명, 신체 또는 자유
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로 보지 않은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해석 지침을 제대로 참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2012년 간행된 유엔난민기구 지침을 2017년 판결 주체가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 
방기이다.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증명 책임은 난민신청자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지우면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침조차 판결에 적용할 줄 모르는/적용하지 않
는 이중적 책임 방기는 이후 하급심의 책임 방기를 조장하는(정당화하는) 악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나큰 걸림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최근 3년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기각 건의 요약내용에서 불인정 근거로 언급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데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개별 사안이 특정되지 않도록 공통 요소를 합
치거나 섞어서 정리한다. (몇몇 사건은 전문 열람하여 사건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
다.)

가족 지인 등 비국가 행위자(사인)에 의한 박해이므로 국적국 국가 기관에/사법 제도에 보호/
구제를 요청할 일이다. ➔ 비국가 행위자의 박해는 국적국 사회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의 환경 
속에서 조장되고는 한다. 국적국 사회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의 환경은 차별금지의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제재 없이 기승을 부리기 쉽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국가
의 박해를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국가 기관이 실질적으로 보호 조치 구제 조치를 얼마나 구
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난민신청자 당사자의 개별 사정에 근거하여 엄밀하게 판단하여
야 한다.

기존 불인정/기각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의미있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
되지 않았다). + 불인정 결정 이후 국적국 사정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1심 판결에 
이 두 가지 판단이 공존한다는 점은 난민인정과 관련한 국내 재판부의 접근이야말로 일관된 
기준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신청자 원고에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입
체적 역동적 삶의 궤적과 기억의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그토록 자기 서사의 일
관성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거듭 패소하고 재신청 했다는 점에서(체류자격 만료 임박하여 신청했다는 점에서)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난민제도 남용이 의심된다 ➔ 제도 남용 혐의를 씌우는 것은 난민을 범죄화 하는 
대표적 프레임이다. 패소 후 재신청을 거듭했다는 사실은 달리 해석하면 당사자가 그만큼 절
실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체류자격 만료에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배경-이유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정의 발생이나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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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이 반드시 체류자격 만료 한참 전이기를 요구하는 (현행 난민법 제8
조 5항 3호) 조건은 삶의 모든 사안이 언제나 예상-예비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 

성소수자로 오인되어 박해 받은 것이라면 국적국으로 돌아가 본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라 ➔ 이미 박해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야 미래에 박해 받을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다분한 대한민국 법원이 오인된 정체성으로 박해 받은 사실은 향후에도 박해 받
을 공포에 대한 근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인으로 인한 박해라고 해서 결코 그 정도
가 덜 심각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애초에 자신을 성소수자로 오인한 자들
의 오해를 풀려면 오인한 자들이 오인에 이르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자신의 특성을 지우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준하는 억
압으로 그 자체를 박해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피해자더러 자신의 가해
자를 상대로 당신이 나를 가해하도록 한 이유를 내가 더는 제공하지 않겠으니 이제 나를 괴롭
히지 말라고 설득하도록 권할 수 있는가. 이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책임을 
묻는 접근에 다름 아니다.

성소수자 정체성이 공개된 바 없어/정체성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박해
(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주목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박해 위험도 없다고 보인다. ➔ 은폐를 
강제당하는 상황 자체를 박해로 해석할 필요에 대해 위에서 언급하였다. 성소수자 난민의 국
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는 32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신청인이 출신국에서 자신
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니다. 신청인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지금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시
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들 자신의 
행동을 조심한다고 해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연에 의해서든 소문이나 
의심에 의해서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동성애 처벌법 존재하나 위헌 판결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 의하여 박해 받을 가능
성은 적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역시 성소수자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를 보
자. 37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폐지되거나 다른 긍
정적 조치들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
적 시각이 즉시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 혹은 성소수자 단체 
및 관련행사의 존재와 같은 특정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신청인의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성
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태도가 법과 일치하지 않고 편견이 굳게 자리 잡아 당국이 
보호적인 법을 집행하지 않을 위험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특정 사례마다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박해의 공포를 지닌 가운데서도 국적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고는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적
국 내의 (대안적) 피신을 통해 박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 트랜스젠더 원고에 대한 난
민불인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성소수자 난민인정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24)은 원고의 출신국 입출국 궤적을 난민인정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  

24)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법률신문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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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상대와) 결혼하고 이혼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성적지향 자기 인식에 대한 설명이나 그
로 인하여 경험한/경험할 박해며 박해 공포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 
동성애자를 예로 들면, 아무리 은폐를 하려고 해도 이성과의 혼인 등 기타 규범적 생활 양식
을 안/못 따르는 사정으로 인하여 남들과 다른 존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설사 은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그것이 무참히 꺾일지 모른다. 한편, (현재) 동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라 하더라도 ㄱ) 이른바 혼인 적령기에 달해 불가피하여서 혹은 ㄴ) 당시에는 자
신도 기꺼이 그럴 의지가 있어서 이성과의 혼인을 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지극히 협소한 성
소수자 정체성 서사의 각본에 의거하여 그러한 틀에 맞지 않는 복잡한 서사를 가진 난민신청
자의 이야기를 일관성-설득력-신빙성 없는 것으로 손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원칙 (난민법25)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
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주 6번 «난민 지위의 인
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부[난민지위 인정절차]-B[사실확정]-(1)원칙 및 방법-196항 “원
칙적으로 증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는 신청인
과 심사관이 공유한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이 신청을 뒷받침 하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조차
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진술에 따라서는 증명할 수 없는 성격인 것도 있다. 이 경우 신
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benefit of the doubt을 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여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현저히 떨
어져 보여 진술하는 바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개방적으로 
물어서 난민신청자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결과적 사실 
자체만을 두고 준법정신 결여를 구실 삼아 난민인정을 회피, 거절하여서는 정의로운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 위 8)번 항목과 관련하여 재판부 판결 주체로서는 바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어지러운 정체성 형성-재형성, 관계 역정, 삶의 여정을 지닌 성소수자의 어떻게 보면 문란하
고 난잡한 삶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야 함을 증명
해야 하는 난민신청자가 궁여지책으로 취했을지 모를 여러 위법한 조치를 법질서 위반의 관점
에서 접근하기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삶의 부족하고 모순되고 엉망인 (실은 그래서 그야
말로 인간적인) 복합적 차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3268,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사건” 발제: 김연주 변호사, 토론: 나영정 활동가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자료집»,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687&
types=9&searchtype=&searchstr=, 221021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
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SbYwnRmeguM4Hq8fL5jEYRvypGCN
1bT8SpixxzYjxf3wACF6Qb5z7qtC27oxu3vtl)  
25) 난민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https://www.lawtimes.co.kr/news/183268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687&types=9&searchtype=&searchstr=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687&types=9&searchtype=&searchstr=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SbYwnRmeguM4Hq8fL5jEYRvypGCN1bT8SpixxzYjxf3wACF6Qb5z7qtC27oxu3vtl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SbYwnRmeguM4Hq8fL5jEYRvypGCN1bT8SpixxzYjxf3wACF6Qb5z7qtC27oxu3vtl
https://www.law.go.kr/e��?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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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의지를 존중하자 

난민협약 1-A-(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
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법 1장 2조 1항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
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형사 사건 피고인 심문하듯 면접하는 것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부
정의다.

※ 같이 읽어봅시다

이종걸, “[179호][활동스케치 #1]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세 명의 이주민 게이를 만나고”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645449 [끝]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1: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2017)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314SYNvydbnWxef5T1QWu
GzayTAkcNEg5EhnCBSPrQhQbFkqZ441q8fCyi1dVA4rKl 

https://drive.google.com/file/d/19gcjpWGcY_uqQQO7p1wMaZUJ7VbU5l5r/view?usp=sh
aring)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 성소수자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
장 (2020) 
(https://drive.google.com/file/d/1RChryKLrTKLKa1cTlSkXguQ2RJ11PqZk/view?usp=sh
aring)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645449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314SYNvydbnWxef5T1QWuGzayTAkcNEg5EhnCBSPrQhQbFkqZ441q8fCyi1dVA4rKl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314SYNvydbnWxef5T1QWuGzayTAkcNEg5EhnCBSPrQhQbFkqZ441q8fCyi1dVA4rKl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314SYNvydbnWxef5T1QWuGzayTAkcNEg5EhnCBSPrQhQbFkqZ441q8fCyi1dVA4rKl
https://drive.google.com/file/d/19gcjpWGcY_uqQQO7p1wMaZUJ7VbU5l5r/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9gcjpWGcY_uqQQO7p1wMaZUJ7VbU5l5r/view?usp=sharing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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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심아정 :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2020년에 마중 면
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면회자가 성소수자 난민 신청자였어요. 성소수자 정체성 
하나만으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저 질환이 악화된 
상태여서 보호 일시 해제를 도왔고 결국 보호소를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패소 이유가 바로 그 대안적 
피신 이론, 즉 서울에서 박해받았으면 부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배경이었어
요. 당시 난민 재판 응원단을 구성했는데 한 30명 있었고 그 재판에 20명 정도가 
함께 방청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
을 합니다. 그 분은 지금 보호 일시 해제 기간도 끝나고 재보호의 위험 속에서 일시
적인 일터를 전전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5개 부처의 합동 단속의 
여파와 서류 미비로 인해서 그나마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여권도 아이디 카드도 
자신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입증할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
고 있습니다. 전에는 IW31을 통해 조력을 해왔지만 해산되면서 몇몇이 남아서 지금
까지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적으로 
인정된 지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맺어온 관계 속에서 쌓아올린 얼기설기하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단속, 재보호, 강제 퇴거, 이런 말들로 그와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 또는 그가 힘
겹게 꾸려온 소중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강탈되는 일이 없기를 매일 바라고 바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삶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분이 성
소수자라는 점에 중점을 두며 소송에 집중하며 조력을 해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고 아픈 몸이라는 점 등 다르게 취약
해져 가는 상황이 조력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살펴야 하고 더 중요한 점으로 작동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살피면서 오늘 질의응답과 토론을 시작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 죄송합니다. 제가 공공장소에 있어서 마이크 켜고 질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김지림 변호사님께서 앞서 사례에서 언급하신 Y 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 다시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실 수 있으셨나요? 

김지림 : Y 님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 신청한 다음에 본국으로 갔다가 그게 성소수
자든 아니든,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난민 신청 관련한 기
록 같은 것이 법무부에 남아 있다면 출입국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
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논리를 보완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
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며, 다만 한
다면 빠르게 기각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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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아정 : 화 님의 토론문 중 9번에 대한 것인데요. 9번,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패소 사유가 된다고, 현실적으로도 그것도 많이 겪
어보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에서와 비
슷하게 어떤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되는 것이 성소수자와 상황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9번을 보면 원칙적으로 증명 책임이 신청인한테 있다하더라
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심사관한테 있잖아요. 적극적
으로 심사관이 신청자의 어떤 난민 인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심사관 중에 그렇게 노력을 했거나 그런 사례 보신 적 있
으신지 궁금합니다. 

  화   : 난민 인정을 해주기로 결심하신 분들 중 증거 자료들의 보강을 많이 해 주시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심사관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은 인
정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각을 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
스받는 일일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건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사건은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저희도 놀랍게 이런 걸 찾았구나 생각되는 어떤 기사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할 때 갑자기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 혹은 신청자 당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식의 노
력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심아정 : 네, 그런 심사관도 있었군요. 

  화   : 보통은 신청자의 증빙 자료를 반박하는 증거를 많이 찾기는 하죠. 

심아정 :　연결해서 화 님도 외웠다고 하는 2016도 56080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인데요. 정
말 커다란 걸림돌 판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안적 국내 피신 이론과 관련
한 이런 대법원 판결이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나온다면 상반되는 두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김지림 :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국면이 있는데, 일단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해
드리면,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하셨던 분들 중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임명되실 때부터 특정 종교인 기독교
와 관련해서 너무 강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입장
을 밝혔어요. 앞선 사례의 당사자인 Y 님 사건 관련해서도 이기고 올라간 사건이었
는데 대법원에서 그 대법관님의 영향이라고 짐작되는데, 거기서 안 돼 하고 내려 보
내졌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주심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우
간다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이기고 올라간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 보내졌는데 
그때 그 대법관님이 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확고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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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침 고등법원에서 훌륭한 판사님
들이 잘 판결을 해 주셔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
서 대법관을 잘못 만난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새롭게 마주하게 된 벽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의 어떤 특정한 성향
에 영향을 크게 받은 여러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의 지향이나 성향에 대해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소수
자와 관련한 좋은 판결들 또한 대법관님들 자신의 성향이나 소신에 따라서 해 주기
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언젠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
는 이런 상황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 판결 이후 성
소수자 난민 관련해가지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사건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
건들은 굳이 법무부 단계에서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서 법원까지 가질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사실 될 만한 사건인데 왜 법무부에서 안 했지 라고 생각하
지만 아마 1심에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 될 것 같은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일이 흔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대단한 어떤 설명을 해서 앞선 판결을 뒤집
을 정도의 어떤 거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 증거도 없는데 진술은 정말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어떤 신청자가 법무부 
단계에서도 안 되고 1심에서도 안 되고 2심에서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 올
라가서 대법관님이 내가 갑자기 이 판결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다
음에 굳이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앞선 판결을 뒤집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례
적인 상황인 것인데 그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기존의 대법원 판결
을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4명으로 안 되고 전원 합의체로 올려야 돼요. 13명으로 
한 판결을 뒤집어야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아정 : 그래도 1%의 가능성을 상상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도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에밀리 님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에밀리 : 저는 통역의 실수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례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
튼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요.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일이어서 너무 허술한 이 체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통역자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모든 책임을 통역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의 어떤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좋은 제도가 분
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통역에 의존하
는 방식이 너무 취약하고,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고, 그 현실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문제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사례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통역자가 통역과정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판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
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통역된 내용을 곰곰이 
다시 살펴볼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
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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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역관 분들도 사실 다 어떤 자격을 갖
고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훌륭한 통역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
례에서 다룬 이분도 아마 다른 데서는 훌륭한 통역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
안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통역인에게 이제 잘못을 묻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소명을 하면 법원의 결과에 반영을 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런 소명에 대해 가뿐하게 무시를 당했었던 것이고요. 이 사안
에 대해 기각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 통역 부분에 대해 참작
이 안 돼서 아쉽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다만 에밀리 님이 질문하신 통역자의 고의적
인 잘못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인가, 2019년에 어떤 아랍 국가
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 난민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조사관과 특정 통역인이 수십 
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고의로 잘못한 고의로 틀리게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이제 형사 고소까지 됐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
해서는 국가 배상 인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중간에 흐지부지됐지만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은 됐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사례로 보여드린 사안처
럼 뭔가 혼란 속에서 어떤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는 판결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심아정 : 네, 답변 감사합니다. 타리 님 슬기 님 두 분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소리 켜
고 들어볼까요? 두 분 의견 말씀을 듣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타  리 :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판결문 읽기를 하면서 이 협약의 내용에 
얼마나 한국의 판결이 모자라고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 넘어서서 
어쨌든 협약의 내용까지 다시 한 번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런 시도 자
체가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진행자 모
두 그간의 판결문 다시 짚어주면서 너무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너
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감
각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국적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
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아정 : 너무 감사합니다. 난민의 개념을 확장해서 난민화까지, 그러니까 국적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조
건 속에서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
니다. 

슬  기 : 오늘 대안적 국내 피신 이론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안전한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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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외의 어떤 지역이든 이런 식의 방식
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이 문제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답답한 건, 증명의 책임의 부분과 일관성
이 없다는 지적인데 사실은 이런 정체성이나 신념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두 겹의 
증명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이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그걸 증명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로 박해를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다른 박해 위험성에 놓인 것에 대한 증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겹겹이 증명의 부담이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 님이 토론회에서 열 가지를 짚어주시면서 이
것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근거로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난민이라
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신념이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난민이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하
는데 그러지 못한 무능력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역시도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무능력의 문제 아닌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적 영역에 대한 인식과 공사 영역에 대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법이
나 제도로 이미 구분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 님의 토론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사실은 난민이란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걸 사실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박해나 어떤 증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식의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습
니다. 감사합니다.

심아정 : 오늘도 다양한 의견 주셨고 우리의 뜨거운 여름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환대의 범죄라는 제목으
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사안도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붙들고 
싶은 사례라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의 간단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쟁

김지림 : 여러 자리에서 저도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한 토론 혹은 발제를 했지만 사실 오늘 여
기가 뭔가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
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다, 애매하다, 이야기를 할 때 다 같이 공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서 저도 훨씬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
만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좀 끊이지 않고 해주신다면 아까 
말했던 디딤돌 판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심 2심, 그리고 화
님이 또 보셨던 것들 역시 또 뒤집을 수 있는 계기들은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
기 때문에 같이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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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과 친구인 또 다른 같은 출신국 
트랜스젠더 분은 인정 못 받고 계시다가 제3국 가셨어요. 떠난 지 지금 2년 됐는데 
그 나라에서도 2차 인터뷰조차 안 잡혀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해준 게, 대한민국이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여기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하는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
냥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버린 사
람인데 우리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하고 네 갑자기 울어서 
죄송합니다. 

심아정 : 큰일 났네. 나도 눈물이 나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말 저희가 버
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닌데 그 버려지는 관계가 있고, 그런 버려지는 관계에 놓
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버려지지 않는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말의 자리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프
레임 갇히지 않는 국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조
금 더 가열차게 그런 것들을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새로운 질문이 나오
는 그런 공론장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하니 울지 마세
요. 그럼,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쉼 있는 밤 되시고 다음 4강 때 뵐게요. 고
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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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 사례

발표_최정규(법무법인 원곡) 

1. 시작하며 – 선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편견

2025년 7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히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고,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박탈당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격적인 영
상이 공개될 때마다 시민들의 공분에 못 이겨 정부는 바로 그 영상에 담긴 그 피해자 구제와 
바로 그 영상에 담긴 그 가해자 처벌에는 적극 나서지만,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주는 제도적
인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 활동가와 함께 법률지원을 하는 필자도 여러 충격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목격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예멘 국적 청년의 이야기다. 청년은 소년병으로 징집되기 직전 탈출해 
2018년 한국에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자’라는 신분을 겨우 얻었고 취업 허가를 받아 일을 시
작했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이 
XX야 눈 똑바로 뜨지 마. 야 이 XX야. 총 집에 있지? 갖고 와. 너 나 죽이고 싶지? 죽여! 이 
XX야. XXX이 진짜.” 다짜고짜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한 청년은 관리자에게 본인이 겪은 인종
차별을 호소했다. 관리자는 그의 호소를 묵살하며 이렇게 윽박질렀다. “인종차별? 여기는 인
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야!”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난무하는 대한
민국에서 이주민 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법률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필자도 그랬다.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자기가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밤에 몰래 회사 트럭을 몰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한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이 될텐데, 처벌수준을 낮출 수 
없냐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보이스피싱이 아닐
까?” 자기가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무단으로 회사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당장 나가!’라
고 해도 모자랄 판에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공
장으로 찾아갔다. 사장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친구가 외로워해서 
기숙사에 TV도 설치해 줬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갔을까 싶다. 잘못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강제출국 당하면 안 되니 잘 변론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는데, 운이 없게도 그 풍등이 저유
소 인근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수 백 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풍등을 날린 이
주노동자는 중실화죄로 입건되어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실수로 풍등을 날렸지만 저유소가 폭
발한 건 저유소 부실관리가 주원인일 텐데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잘못이
라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급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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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의 입장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사건 결과에 따라 회사 또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선의 배려를 다했다. 형사재
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취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정부에 요청하여 취업활동기
간도 연장 받아 계속 일하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출국 후에도 다시 한국
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주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김민수 씨의 사례도 나에게 그랬다. 

2.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대한민국의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

2025년 8월의 첫 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3년 11월 미등록 이주민을 헤드락을 걸고 체포하는 영상이 떠올랐
다.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이주민을 법원의 영장없이도 헤드락까지 걸어 체
포하는 한국의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도 이미 구금되어 있는 내란범을 구인하지 못하
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
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단속 방식은 정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인권적이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의 단속방식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출입국단속의 
성역으로 간주되었던 종교행사 중 종교기관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주민들
이 모이는 곳이라면 식당 개업식, 출신국가 가수 초청 공연장을 급습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했다. 출입국당국은 2023년 3만 8,000명을 단속했다며 역대 최고 단속이
라고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체류자 전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건 미등록체류자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비자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국이 그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 사적인 영역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경
북지역에서 박진재를 비롯한 극우세력 일당이 미등록이주민을 체포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수사결과 이주민으로부터 금전도 갈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
학교도 이런 반인권적 대열에 합류했다. 한신대학교는 유학생 23명의 비자가 말소되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앞서 용역까지 동원하며 선제적 강제출국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이 헌법인지, 출입국관리법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사범 단속과
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이 만들어진 건 2009년 6월 15일, 이 준칙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2022. 8. 1.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
인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저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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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권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 방문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 개시(안 제10조제2)

    ○ 제10조 제2항 중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를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로 개정

  나. 단속활동보고서에 적법절차 준수사항 기재(안 제14조, 별지 제3호서식)
    ○ 제14조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2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제10조 내지 제13조

의 2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로 별지 제3호서식의 "단속과정의 특이사항"을 "단속
과정의 특이사항(적법절차 준수사항 포함)"으로 한다.」로 개정

3. 김민수씨 사례에서 보여 준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

가. 사례개요

- 2023. 7.말경까지 대구출입국사무소에는 몇 달간 ‘대구 달성구 OO읍 소재 OO회사에 미
등록체류 외국인이 일을 한다’ 또는 ‘30명 이상의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대구 달성군 OO읍 
소재 OO 앞에서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OO읍 소재 OO회사 2공장으로 출근
한다’는 등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

-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 신고를 근거로 첩보를 작성하여 단속을 계획하게 되었고, 2차례에 
걸쳐 사전조사를 통해 신고내용과 같이 외국인들이 통근버스에 탑승해서 ‘OO회사’ 2공장
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첩보나 신고의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한 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 후 단속하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단속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단속 전 사전조사한 
도주예상장소 등에 직원들을 배치한 후 단속책임자가 관련 사업자 등에게 미등록체류 외국인
을 단속하러 나온 사실을 고지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허락을 득하고 외국인의 신원을 확
인하여 미등록체류로 확인될 경우 단속함. 이 사건의 경우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하
고 단속함(수사기록 33쪽 피해자 손O원 진술조서 참조)

- 2023. 8. 25. 직원 16명이 차량 3대를 동원하여 단속하기 위해 달성군 일대에 와서, 그 
중 아반떼 차량에 직원 2명이 탑승하고 06:58경부터 07:08경 OO 앞에서 외국인들 36명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통근버스를 미행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고, 나머
지 직원들이 스타렉스 2대에 나눠타고 OO회사에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음

- 2023. 8. 25. 07:25경 통근버스가 한미에이디엠 인근 위 도로로 오는 것을 보고 통근버
스 앞쪽 차선에 스타렉스 한 대(77누OOOO호)를 미리 정차를 시킨 후 통근버스가 다가
와 정차를 하였을 때 스타렉스에 탑승하던 직원들이 차에 내렸으며 미리 도로에 나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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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자에 대한 사전동의의 부존재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보호, 조사, 강제퇴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외국인 단속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긴급보호
에 대하여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과 외국인동향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동법 제81조
를 외국인 단속의 법적 근거로 본다.

대법원은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
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
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 ̇ ̇ 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 8. 1. 개정된 법무부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절차 및 인
권보호준칙｣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제2항은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
을 밝히고 동의̇ ̇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외국인동향조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

던 조사계장 이OO이 통근버스 앞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면서 ‘소속을 밝히고 외국인들을 단속하러 나왔다’고 고지하고, 그 사이 통근버
스 옆으로 미행해오던 아반떼 차량이 통근버스 왼쪽 운전석 쪽에 정차를 했고, 다른 스
타렉스 한 대(72머OOOO호)는 통근버스 뒤에 정차했음

- 피의자가 통근차량을 후진하여 뒤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72머OOOO호)를 충돌하여 
차량을 약 2~3m 정도 밀어내고, 통근버스 앞에서 직원 6명이 손을 흔들면서 차량을 정
차하라고 했는데도, 통근차량 옆에 정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 앞으로 통근버스를 운행
하여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휀더 쪽을 충돌하고 그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

- 통근버스 앞을 막고 있던 스타렉스(77누OOOO호)가 약 150m 정도 통근버스를 추격하여 
다시 통근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다른 스타렉스(72머OOOO호)가 통근버스 뒤편에 정차하
였음

- 피고인이 통근버스를 운행해 후진하여 뒤에 있던 스타렉스(72머OOOO호)를 충돌하면서 
차량을 2~3m 정도 밀어낸 후 다시 도주함

- 피고인이 통근버스로 도주하면서 차량문을 열어 외국인 2명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
고, 차량문을 연 사이 조사계장과 단속팀장이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피의자에게 차량 정
차를 요구하였고, 스타렉스(77누OOOO호)가 통근버스 앞을 막자 피고인이 통근버스를 정
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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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총괄팀장 손OO과 이OO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고,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 업무 중임’을 고지 받았을 뿐 이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
한 바 없다(원심판결문 2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 업무를 개시한 것은 관련 지
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속계획서’상 단속장소 미준수 

영장주의는 포괄적인 일반영장의 금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
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
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
다. 영장 기재 범죄사실 및 장소, 물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선 집행은 할 수 없다.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 만큼 그 한계가 적용되어
야 하기에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에서 정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 단속계획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계획서에 입각하여 실제 
단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의 한계를 두고 있는 영장
과 같이 위 단속계획서에서 벗어난 집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작성한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에는 장소가 “대구 달성군 OO읍 OO공장”으로 기재
되다[증거순번 10번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 제출) 중 수사기록 42쪽 참조].  

하지만 실제 단속은 “대구 달성군 OO읍 도로”에서 착수하였다(원심 판결문 2쪽 등 참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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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장소는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위 단속 계획에 따른 집행으로 볼 
수 없다.

다. 긴급성 등 영장주의예외 요건 미충족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제1호)과 같은 영장이 없는 압수 수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이루어지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미
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단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제보를 받았고, 2차례에 걸쳐 사전조
사를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자 손O원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32쪽 참조). 출
입국관리공무원은 2023. 8. 8. 대구 달성군 OO읍 도로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근버스가 
07:06 출발하여 달성 OO 공장 정문 안에서 38명의 외국인이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동향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33번 동행조사활동보고서 수사기록 138쪽 참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미 충분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갖추고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단
속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운행 중인 통근버스를 멈추고 단속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은 매일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갑자기 정차하여야 할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고, 사업장에 찾아가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사전 동의없는 
단속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다. 

긴급성과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계획서의 기재와 다른 장소에
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사건 단속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
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사고예방노력의무 미준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8호는 ‘조사 또
는 단속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
무원이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신체 침해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속과정에서 이러한 사고예방노력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통근버스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차하도록 한 뒤 
단속을 하였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근버스
의 앞, 뒤, 좌측을 막아섰다. 우측은 주정차 차량으로 이미 막힌 상황에서 도로를 직접 막고 
단속을 개시한 것이다.

미등록체류외국인 단속은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
므로, 도로에서 이와 같이 단속하는 것은 특별한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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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막아서고 단속을 개시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인과 통근버스를 
통해 출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당시 위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과장님 도망가세요.’라고 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자 하였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백OO는 스타렉스(77누OOOO호) 차량을 운전하여 통근버스를 추격하였고, 
피단속차량(통근버스)의 출입문이 열려 도주하는 외국인을 확인하자 피단속차량의 출입문 쪽으
로 밀착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38번 백O우 진
술서 수사기록 161쪽 참조).

심지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행하던 아반떼 차량은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통근버스
를 추격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
록 순번 22번 입건전조사보고서(72머4284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중 수사기록 75쪽 
참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 1명의 쇄골뼈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수
사기록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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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1심 징역 3년 선고 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김민수 씨의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민수 씨의 행동이 
위험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앞서 출입국단속이 위법했고, 위법한 행정을 피하기 위한 
김민수 씨의 행동이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법은 김민
수 씨에게 가혹했다. 

처음 이야기했던 이 말이 다시 떠오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만명에게 평등한가? 최근 
여수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되었던 이주민이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CCTV 앞에서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
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정당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공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법,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법치였고, 그 결과의 참담함은 우리가 목격했다. 12. 3. 내란사태 이후 우리는 아주 잠깐 동안
의 헌법정지상태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이주민에게 헌법 정지상태는 일상적이다. 일시적
인 헌법 정지 상태에 분노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건 이주민들의 일상적인 헌법 정지 상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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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대의 범죄

발표_김희정(성서공단지역지회장)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강좌를 운동적으로 판례 읽기, 그리고 행동으로 현실
을 바꾸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대할 때 몸으로 막고 싸우
는 것이 일차적 대응이라면 법적 대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응이라 보고 있다. 
그것은 법으로 한번 정해지면 바꾸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기 때문이고, 전문가 소수가 움직이
기보다 깨어있는 다수가 움직여 법과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민수 사례는 처음 접하기도 했고 이미 상당 부분 사건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인권팀이
었고, 그때도 현 발제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보탤 말이 별
로 없다. 당시 김민수뿐 아니라 박진재와 자국민보호연대 문제까지 대응하고 있었는데, 한 명
은 빛과 소금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었다. 

아래 토론문은 김민수에 맞춘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다루
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불쌍해서" 출입국관리국 직원 11명 다치게 한 40대…징역 3년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난 뒤 대구경북 이주단위는 바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기사에 
언급한 공단,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회사명을 찾았다. 무작정 회사를 
찾아가 사장에게 상세한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구속된 당사자를 면회하였다. 어릴 적 집을 
떠나 누구보다 이주노동자의 삶과 아픔을 공감했던 김민수는 이주노동자들과 가족처럼 지냈
다. 단속 당일 아침 살려달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김민수에게 과거의 자신을 향한 
외침으로 느꼈다고 김민수는 당시를 회상했다. 김민수를 만나고 난 후 기꺼이 무료변론을 자
처한 민변 변호인과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
금이 모금되었고, 수천 명이 석방 탄원에 동참했다. 기독인연대가 석방 기도회를 열었고 이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변호사 비를 모금했다. 모 유명 배우는 영화로 제작하겠다며 공판기일 
내내 찾아왔다.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으로 김민수 씨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1년 감형이 된 2년 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그
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축 처진 어깨가 어떤 모양인지 너무도 선명히 보았다. 부당한 사
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던 날이었다.    

지난 코로나19 때 20%에 가까웠던 미등록 체류자는 현재 등록이주민26) 총 270여만명 중 38

26) 2025.06 기준, 법무부 정책브리핑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
인 1만 1253명 강제퇴거 또는 범칙금 처분 등으로 조치, 불법고용주 2263명 적발, 8592명은 자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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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14%)이다. 이는 2025년 77일간 진행된 5개 관계부처 합동단속의 결과 약 2만명이 감축
된 결과이며 이를 두고 법무부는 7월 3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
로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저들에게 미등록이주민 단속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 수를 줄인 대
단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민에게 단속은 인간사냥에 다름아니다. 단속버스를 보고 
도망치다 척추가 부러지고 양발이 골절되고, 옆 공장에 단속반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도망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단속반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전기함에 숨는 연습을 
하다 3도 화상을 당하고, 아이가 유산되고... 체류기한을 넘겼을 뿐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행해
지고 있는 이러한 폭력이 인간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알려진 대로 이주노동자는 1980년대 3저 호황과 정주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으로 존재가 알
려지기 시작했고, 1994년에 가서야 관련한 법, 제도가 정비된다.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 등에서 제외되고 송출입 업체의 비리로 생존권마저 박탈당하자 미등록체류
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그들이 일했던 곳이 대체적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3D업종으로 대표
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다. 현재에 이르러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기업체
는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
조조정되고 있으며,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선호되고 있다. 
그것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는 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
리를 잡고, 등록 이주노동자가 기피하는 일자리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방식
으로 드러난다.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1차, 2차 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되었
다. 한편 미등록자 다수가 오랜 기간의 체류로 일정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로, 사업주들이 
나서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그 필요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27)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8) 발표 2025년 5월 기준 새로이 미등록이 된 숫자는 2334명, 6월은 
1553명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미등록 전환은 고용허가제(E-9) -> 유학생
(D-2,D-4) -> 기타비자(G-1) 등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의 대표적 비
자제도인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학비와 생활비, 숙소비까지 감당해
야 해야 함에도 일주일 20시간 이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유학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업 E-7, 계절근로 E-8과 같이 법무부가 자본과 밀착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게 설계된 
제도의 경우 미등록체류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입국 당시 브로커 비용이 1000만원 이상 

국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2025.07.30

27) 물론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를 위한 도구로,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한다는 측면
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 들어 플랫폼, 건설, 플랜트, 조선 등에서 한국인 정주노동자들의 일자
리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여기서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28) 아래 표의 “F-6”는 F-6-1~F-6-3 및 F-2-1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며, G-1(기타)은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H-2), 단기(B-1, B-2, C-3) 등의 자격에서 난민신청, 체불임금 중재, 산재보상 등의 
목적으로 변경한 자격이다. <2025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 발생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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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고 임금까지 압류당하는 현실은 1990년대 산업연수생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당시 미등록비율이 85%가 넘었다.) 이 표에서는 빠져있지만 E-8(계절근로)
의 미등록 전환은 93명에 이르고 C-4와 같이 단기취업비자의 미등록 전환자는 정책본부 통계
에서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단속추방의 위협 속에서도 미등록체류를 선택하는 사람들, 미
등록체류를 선택하는 것 이외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있
지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 달에 1,500명 이상이 미등록체류자로 전환되고 법무부가 단속하는 상황이 되돌이표처럼 반
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체류자를 계속해 양산하고 폭력적 인간사냥을 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유명한 학자는 “단속을 해서 불법체류자 모두를 쫒아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속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단속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 
말했다. 등록노동자는 죽을만큼 힘들어도 참고 일하라는, 미등록 노동자는 더 열악한 곳으로, 
더 저임금이 있는 곳으로, 한국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라는 것이다. 기초질서 지
키기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친자본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면, 서류미비자를 향한 폭력은 법
이 가진 힘, 법을 어긴 자는 어떠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것이니 국가의 관리 통제 아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의식화시키고 있다.29) 

법과 제도의 문제 

발제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하 보호준칙)
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사업장 대표 혹은 관리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단속의 피해
를 최소화하고 단속을 당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기
관인 법무부의 무법적 단속행태는 공개되지 않고, 이를 관찰하거나 처벌할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6월 대구출입국의 단속으로 7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
은 A정밀의 경우 대구출입국 단속버스가 회사 마당에 주차하는 것을 본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반원이 배치되지 않은 뒷 공장 펜스를 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요
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속계획서,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결정통고서 등 단속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계 24년동기
총계 1,781 1,448 1,732 1,758 2,334 1,553 10,606 10,632

D-2 146 65 75 41 766 59 1,152 964
D-4 216 56 210 306 29 155 972 1,342
E-6 9 7 5 6 8 3 38 59
E-7 47 46 48 39 44 62 286 363
E-9 472 490 467 486 577 450 2,942 2,649
E-10 102 107 102 72 65 97 545 719
F-1 93 50 83 113 161 125 625 596
F-6 61 41 50 45 60 56 313 354
G-1 248 285 285 216 259 251 1,544 1,566
H-2 35 41 45 35 42 49 247 303
기타 352 260 362 399 323 246 1,942 1,717

29) 광장의 투쟁이 종종 폴리스 라인 안에 갇힐 때 선을 넘지 못하는 우리를 한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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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무
법적 권력기관으로서 법무부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30) 

대구출입국은 단속 당일, 회사 마당에 단속버스를 주차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단속을 통보했
다. 이 경우 단속을 진행한 것인가, 단순히 단속을 준비하는 단계인가? 이러한 방식의 단속을 
두고 이주단위와 대구출입국의 큰 입장 차이가 있다. 이주단위는 단속버스 그 자체가 단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구출입국은 보호준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무부가 단속 
시 부상 등을 대비하여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금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한데, 최소 2
천에서 최고 10억까지 지급요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튼 이 건과 관련하여 출입국
과 삼성화재는 4천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척추가 부러진 노동자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가 2
천만 원을 넘겼고 1년 이상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그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입
국은 화재 보험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없고, 다친 이들에겐 출국유예조치를 해
주며 기타비자(G-1)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기간 동안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라 한
다. 

2017년 건설현장의 단속으로 숨진 미얀마 탄저테이 씨 사건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을 만들었다.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처
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나 교육을 진행하고, 단속이 사업주의 지
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미등록을 고용하면 출
입국관리법상 고용취소 혹은 고용제한 사유가 되는데, 이는 1-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을 취
소당하거나 제한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원청들은 파견업체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최근 들어 미등록고용을 이유로 한 벌금까지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관리는 원
청이, 책임은 파견업체가 떠안고 있다.31) 평소 단속이 오면 도망가라 교육을 했더라도 원청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파견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살피느라 산재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한
다. A정밀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다수가 입사한 지 수일이 되지 않는 신규자들로 교육받
을 기회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래된 베트
남 노동자가 관리자였던 것이다.32) 결국 노동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은 이주노동자, 사
업주, 출입국이 가진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의 단속으로 인한 업무
상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요건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A정밀의 문제로 대구출입국 앞에서 약 3개월 동안 1인 시위와 매주 1회 집회를 진행했다. 대
구경북을 넘어 전국 출입국 앞에서는 적어도 주 1회 이상 1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소위 불법
체류자의 양산은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즉 국가의 불법성의 생산33)의 
결과라는 것, 따라서 A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하는 이주민 모두의 문
제이며, 정주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결과이다. 

30) 사업장 단속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나 관리자에 동의를 얻으라‘는 인권준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쟁점
이 남게 될 경우 출입국과 사업장 사이에 오가는 커넥션이 있다.

31) 원청이 나서 파견업체를 여럿 만드는 경우도 많다. 
32) 단속의 책임을 떠안은 파견업체들 사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내부 방침
33)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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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울경 등 기존에 존재했던 이주차별을 대응하는 연대체들이 광
주전남, 전북에서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경험했던 바, 어떤 정
권이 들어서더라도 각성된 이들의 일상적 활동이, 탄압 시기에도 준비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민 300만 시대를 앞두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
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민수의 희생이나 박진재의 폭력성이 전국으로 알려지며 전국
적 대응을 가능했던 것 또한 지역 연대체의 역할이 컸다.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2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김민수 씨에게 편지쓰
기를 진행했다. 편지는 김민수가 있던 대구교도소로 보냈으며 김민수 씨에게 한줌의 따스함이
라도 안겨 주었기를 희망했다. 

이주노동자는 당신의 
희생이 끝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김민수
가 되겠다고 말한다. 
김민수 한명이 아니
라 다수의 김민수가 
만들어지게 한 것! 그
것이 바로 김민수 씨
가 해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주민, 이주노동자들
이 권리의 주체로 단
결하고 투쟁할 수 있
도록 판을 깔고 대응
하고 때가 오길 기다
리는 것, 그것이 내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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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이슬기 : 여러분들 이제 함께 질문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채팅창에 에밀리 님이 법
을 가장 안 지키는 자, 법무부라고 글을 남기자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그 가운데 법
무부의 문자를 없을 ‘무(無)’자라고 써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말장난이라 즐겁게 봤습
니다. 더불어 에밀리 님께서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네 혹시 네 관련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밀리 : 아까 토론을 들으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형량을 줄일 것인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했다는 말이 좀 기억에 좀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겨요. 사실 어떻게 봐도 무죄인데, 제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만든 폭력적인 상황인데 그게 너무 명확한데도 불
구하고 오히려 재판을 앞두고 무죄와 양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을지에 대
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볼 때 이것은 국가
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
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정 : 실제 잘못한 것이 없고,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도움 게 죄라면 죄
였던 분이지요. 더구나 출입국관리국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문제적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
안을 운동의 맥락에서 판단하기보다 김민수라는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생계유지라든가 등등 김민수 삶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2심의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했고 이후 3심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였다
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로서 좀 더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있다면 아마 사람을 남기는 것이 컸습니다. 김민수를 남기고, 김민수가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무언
가 더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아정 :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다 듣고 나니까 진짜 물리적으
로 심장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장이 아프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 출입국에서 롯데 택배회사를 덮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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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와서 컨테이너에 숨어 있던 3명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 
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 팔이 부러진 채로 수원 출입국 보호소에 갇혀 있다는 제
보를 받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수원 출입국에 연락을 해서 단속 중 팔을 
부러지게 했던 공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보
험도 없다면서 다친 사람 병원비를 걱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도 넘게 나올 거라고. 
제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지금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
게 하겠다는 둥, 제가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그 공무원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순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은 
병원에 가게 됐고 지금은 팔이 부러진 채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송되어서 구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국가 폭력임에
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
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요. 사실 희정 님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김민
수 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금방 전에 찾아보니 가석방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석방되기 전에 김민수 님을 조력하고 지원하면서 면회를 
이어오셨던 분들이 계신지, 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최정규 변
호사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단속이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나 고용주 중에서 미리 도망쳐라 이렇게 귀띔해 주거나 
언제 단속이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일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없는
지, 이건 사업주 고용주가 도망을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들켰거나 발
각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출입국 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5조에서 정한 단속 계획서 단속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단속 계획서에서 벗어난 집행을 자행한 출입국 공무원은 처
벌을 받기는 하는지, 공무 집행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면 처벌
을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출입국 공무원의 폭력 행태를 처벌
하기 위한 법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런 위법한 행정에 대해 법으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은 걸림돌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디딤돌이라고 느껴져서입니다. 이게 판결로서는 걸림돌일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커다란 디딤돌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슬기 : 그러면 먼저 김희정 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최정규 님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 김민수 씨는 가석방 이후에 잘 지내고 있던데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
식을 전해 들었어요. 김민수 씨는 다시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했어
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돌아가
면 그분이 해고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만났을 때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었는데 지금 직장을 구해서 새로 시작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민수 
씨 면회는 계속 진행했었어요. 가족들과도 기회가 되면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대구경
북 종교인들과 이주민 단체들과도 계속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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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 어찌 됐든 출입국 단속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이주민을 돕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주하라
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법상의 범인 도피죄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도피를 시켜야 되는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범인도피죄, 예비음모죄가 
따로 처벌되지 않아서 단속 왔을 때는 도망가라 이런 정도의 지시만으로는 그 자체
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명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김민수 씨 사례처럼 단속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막는 행위를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희정 동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산재랑 연결이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피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되
고 도피에 대한 어떤 지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실
제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업
주는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한 것 자체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
는 건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따로 뭔가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이
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사실상 단속을 하다가 다치
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7년인가 8년도에 의정부에서 무리한 단속 과정 중 노동자
가 위협을 느끼니까 옆에 있던 칼을 좀 휘두르다가 출입국 공무원이 칼에 찔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이 형
사 변론을 맡아서 진행했고 결론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를 받았어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해도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다만 칼로 찌른 것에 대
해서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잉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사
실은 그런 위법한 행정이 들이닥쳤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여기까지는 정
당방위고 이걸 넘어서면 과잉 방어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되게 어렵잖
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피하는데 어느 정도 저항은 인정하는데 그 이상
을 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사전 동의라
든지 단속 인권 보호 준칙을 벗어난 무리한 행정 및 단속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
가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
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폭행은 고의였을 텐데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몰라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
로 위법한 집행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히 폭행이고 그것으
로 인해 다쳤다면 상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국가배상을 뛰어넘어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
니다. 

김희정 : 대구, 경북을 넘어 경주의 담당 출입국이 울산이거든요. 경주 외동공단에 울산 출입
국관리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경주 외동공단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단속이 있을 
때 도망치다 태국 여성이 8주 된 아이가 유산되기도 하고 계속 떨어져 죽고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년 전에는 울산 출입국에서 스리랑카 분이 다리가 부



- 112 -

러진 적이 있었고 당시에 항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면담 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출입국 문을 밀고 2층까지 올라가
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이 선택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그 해당 단속반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전근을 시키더라고요. 다시는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거나 상황을 이렇게 무
마시키는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토론문에도 적기는 했는데, 단속 계획서 가 사
실상 공개되지 않고 민사소송 정도 해야 그나마 그걸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부분 처벌 가능성들이 낮거나 혹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고 국가 배상도 거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요. 미등록 노동 이주민 자체가 불법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화된 이주
민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출입국과 법무부가 처벌 대상라고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으
로 하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법을 넘어선 투쟁들을 할 수밖
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가 처벌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좀 더 더 모으고 미등록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해
야 하는 일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롯데 택배 건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단속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부러지
고 다리가 부러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출입국이 병원
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대응을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그 다음에 처벌 문제로 가는 것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필요한데, 전국 지역의 단체들이 좀 더 연결되어 실천적인 연대체가 만
들어지는 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채팅창에 관련된 사례들 
올려주셨거든요. 판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리 :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랑 딱 연결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단속반원이 나올 
때 업주가 피하라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서 말
을 청했습니다. 제가 아는 미등록 이주민을 10년 이상 고용해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하는 것이 실제로 출입국 위반이라고 하셨
잖아요. 그 채용 자체가 그래서 사업주 처벌하는 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문득 궁
금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피하라고 하면 산
재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합법과 불/비법 사이에 이런 것들이 정말 모순
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요. 그래서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정규 : 일단은 출입국 관리법 자체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 특히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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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들도 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약간 기준이 있더
라고요. 몇 명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름의 기준표가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2천만 원 벌금을 내시는 분도 봤어
요. 그렇다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많이 접근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망치라는 지시를 내
리는 게 산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동지도 문
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지요. 노동부의 기준이 바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오히려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런 지시를 좀 내렸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든요. 현실에서는 산재
라도 인정받아야 어찌 됐든 다친 경우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거나 휴업급여도 받
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모순적이고 복잡
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슬기 : 지금 채팅창에 남은 질문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마무
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지금 살펴보니 최현숙 님께서 미담을 전해 주신다
고 해서 이왕이면 마지막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자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
고요. 그리고 슬로우 리턴 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
음에 이수연 님 그리고 최현숙 님 순으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리턴 : 최정규 변호사님과 김희정 지회장님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
기 찾아 온 많은 분들이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련되어서 활동하고 
계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있는 정도여서 공
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주 기초 기초적인 질문
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맨 발표문을 보면 피해자 구제
와 가해자 처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것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주는 
제도적인 변화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희정 지회장님
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 이주는 무엇일까? 외국인 체류자들이 미등록으로 전
환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고용허가제도, 유학생 기타 비자 등의 순
이고 그중에서 고용허가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글을 보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미등록 체류자들을 많이 
양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렇다
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
고요. 만약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을
까? 또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허가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
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최정규 :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영상이  
이슈가 되고 이어 대통령 한마디 하고 뒤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고 그리고 도지
사까지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하죠. 사실은 이른바 VIP라고 하
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업장 못 바꾸고 그냥 이탈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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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등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박탈돼 있는 상황이거든
요. 어차피 고용노동부가 지정 알선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이
탈하는 사유를 그리고 이탈할 횟수를 지금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유,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임금 체불은 안 되고 몇 퍼센트 이상 2회 이상 체불돼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제
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이탈하
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의 이익을 위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런 이익이 과연 문명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익인가예요. 자본의 입장
에서는 열악한 환경이든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든 임금을 좀 안 주더라도 이탈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업주의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뛰쳐나와서 대기업을 
간다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다
른 중소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뻔한데, 그러면 이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게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도 꼭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게 얼마나 반문명적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이
익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허용되는 이익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조금 한다고 하니 조
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고용 허가 제도는 이탈하
는 자유를 박탈하고 유지해 왔던 반문명적인 제도였고 점점 이제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 한편으로 노동부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을 막겠
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실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이 
일을 기피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주민들의 저임금을 
통해서 노동력을 더 많이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이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아닐
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술력은 젊으니까 더 많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편
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계속 옮기지 않고 기술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을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건 자체가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뽑고 4년 10
개월 이후에는 돌려보내거나 그러니까 4년 10개월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겠죠. 고용허가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요. 

이수현 :  미등록이주민이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경우 단속반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좀 그 사이에 조사를 해봤
는데 실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단속반에서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참
여자 여러분들 모두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단속 체포를 당하는 과정
에서 이주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일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혹시 아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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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다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현숙 님의 미담 어서 
듣고 싶네요.

타  리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북
을 제작하고 곧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슬기 : 그와 관련해서는 이주구금대네트워크에서도 단속 중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외국인 보호소와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채팅창으로 또는 메일로 관련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 : 미담 하나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까 심아정 님도 이것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측
면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온 20대 노동자 한 분이 고열 상태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
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너무 고열이었기 때문에 1시까지 일하면 되는데 이주 노동자
들은 5시까지 일을 했다고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화장실 앞에서 아마 쉬다가 사망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었어요. 공유한 것을 보고 아마 
조계종 쪽인가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 쪽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례의 장을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에 알렸어요. 저도 안타까워서 올렸었고 그런데 제 페이스북을 
본 페친 한 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돈을 좀 보낼 테니까 이분
과 관련된 어떤 곳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를 
뒤적뒤적하다가 사회노동위원회에 전화도 하고 등등 하다가 성서공단 노조가 이주 
노동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내고 혹시 김희정 지회장님
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후원금을 보내드렸어요. 저한테 돈을 보내신 그분께 마음 써줘서 감
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언급한 분이 바로 김민수 님이었어요.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오히려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자
신이 이 정도 작은 돈을 보내는 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잘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래
서 아마 지회장님과 통화를 하고 그걸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수 씨 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기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제게 돈을 보낸 한명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마음도 움직였고 여러 
정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 :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 많이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김솔비  
님께서도 이제 초등고교에서라도 초중고교에서도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피상적으로 세계시민이 되자 라는 문구만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정 님께서도 폭력적인 단속 사례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연합/연대
가 절실하네요. 이 부분 오늘 와주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씀 남겨주셨
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직접 말씀을 청해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잘 진행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직접 더 많이 듣고 이야기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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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두
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체류가 아닌 삶 성
원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5강이 진행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오마이뉴스 싸움의 뒷이야기: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
16537

김민수님 관련 기사 THE FACT에서 다뤘는데, 공유합니다!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66128.htm

여성이주노동자 헤드락.. 관련기사도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5747.html

마약파티 신고에 악몽된 개업식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170600001

길에서 갑자기 멱살 자유통릴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YTN기사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281659278864

포천에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 외면한 시민들 KBS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_5iuxeoy6Tk

여수출입국 ‘폭행 의혹’ 잇따라… 경찰은 매번 ‘불송치’ 종결 겨자씨신문 기사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

뉴스민의 김민수씨 사례 보도입니다. 
https://www.newsmin.co.kr/news/?s=%EA%B9%80%EB%AF%BC%EC%88%98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6537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6537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66128.htm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5747.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170600001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281659278864
https://www.youtube.com/watch?v=_5iuxeoy6Tk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
https://www.newsmin.co.kr/news/?s=%EA%B9%80%EB%AF%BC%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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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_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5강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인정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사회 : 슬기(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토론 : 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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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발표_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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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참고
공유한 영상자료 및 기사 
https://youtu.be/KeRk7LSseqw?si=XUAkC6M8FmFqkLqN 
https://mihu.re.kr/activities/taivan-obituary-2411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70517/84394866/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517/90136259/1

강태완님이 체류자격을 얻기까지, 그리고 결국 산재로 사망하기까지의 기사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516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374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66921.html

https://youtu.be/KeRk7LSseqw?si=XUAkC6M8FmFqkLqN
https://mihu.re.kr/activities/taivan-obituary-2411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70517/84394866/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517/90136259/1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516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374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66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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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서 바라본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현재

발표_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만나오며 현장에서 겪은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특히 발
표문에서 다룬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 그리고 구제대책을 신청한 또는 신청과정에 있는 이주아
동의 사례를 통해 공유

사례 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에서 배제된 미등록 이주아동  

▶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 특수교육 활동지원 및 관련 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지역별 특수교육지
원센터 현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

특수교육
⦁일반학교(또는 유치원) 내 특수학급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 수업 
⦁특수학교 배치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만 5세 미만) 

⦁특수교사 파견?
↳ 치료진행이 어려운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 교사의 OOO에 대한 두려움
⎆ 천주교 운영 아동무료돌봄시설에서 진행(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가
서 받는 방법도 있었으나, 차량 25분 거리)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 교육 관련 비용 전액지원? 
↳ 일반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는 여전히 
⎆ 특수교육 포기 

치료지원

⦁바우처 월 15만원?
↳ 치료 월 4회 기본, 1회 치료비 5만원 시작 
↳ 발달단계에 따른 복합적이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 
⎆ 언어치료 1개만 받고 있음 
⦁치료비 마련하면 갈 수 있나? 
↳ 통학버스 없는 심리상담연구소 
↳ 치료시작 시간 14:10, 학기 중 학교 픽업 > 연구소 이동 / 싱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
단/평가 의뢰?

↳ 보호자의 장애인정에 대한 거부감, 경제적 부담, 심리적 어려움 
↳ 담당교사: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판단, 한국어수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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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구제대책, D10/E7-Y 관련 어려움
 
▶ 신청의 어려움 (OO출입국에만 해당) 

▶ 보호자와 자녀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 

글맘 가정, 어머니 업무로 인해 픽업 어려움
⎆ 1년 째 센터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들이 동행 중 

통학지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 
↳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따른 버스운영,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 담당교사의 희생(수업 마친 후 버스운영시간까지 개인 돌봄) 

본국 출생등록에 대한 증빙, 서류준비의 어려움

여권

⦁여권이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발급 또는 재발급 필요 
↳ 난민아동인 경우
↳ 어린 동생들의 경우  
↳ (나라별로) 출생등록 확인서 요청하기도

가족관계
증명

⦁출생증명서 
↳ 보호자의 이름이 여권과 출생증명서 상에서 다른 경우
↳ 여권발급장소 표기가 다른 경우
↳ 재혼가정의 경우
↳ 입양가정의 경우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소요기간
⦁2024년부터 1년 이상
↳ 생계유지는 어떻게(신청 중에 취업한 경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부과 )
↳ 신청인이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국내체류 6-7년이 되지 않는 경우 
↳ 중도입국 자녀 고등학교 졸업하고 1-2년 후 7년이 된다면?

신청인

⦁보호자: 미등록체류, 출국기한유예, 보호일시해제 중이었던 사람들
↳ 취업의 어려움 > 가정의 빈곤 > 생계유지 우선 > 자녀교육 지원 기반마련?
↳ 구제대책 범칙금 마련 
↳ 외국인등록이 되어도 취업의 어려움 
◇ 이주아동의 한 달 용돈

지원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 외국국적 청소년에게
도 확대 
↳ 지역화폐로 지급 
⦁청소년 교육비(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외국국적 청소년/청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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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이후 

⎆ 신청 시 서류 완화의 필요성

⎆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당사자,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요청됨. 기존의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편 필요.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넓혀갈 필요가 있음. 

⎆ 그나마 체류자격을 가질 기회의 길이 열렸음.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
태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현실. 이미 취약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서 출발. 직업교
육이나 기술 자격증을 갖는 등의 기회는 얼마만큼 이들에게 열려있는지도 살펴봐야 함. 이런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가 같이 가야 함. 

이러한 길을 걸어온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 2024년 11월 기자회견,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만든 피켓 

혼자 ⦁보호자 출국 현실 
↳ 출국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체류자격 연장 가능? 

대학

진학
⦁재정능력입증
↳ 장학지원은 없이 민간지원만 
⦁대학교에서 노숙

제적 ⦁미등록 체류 > 불안, 우울 
⦁D10/E7-Y로 가기 전 구제대책을 먼저 신청해야 

졸업 후
⦁E7-Y 실제 취업의 어려움(24세 이상 신청X)
⦁(D10/E7-Y 신청요건이 되는)G1-6의 경우 
⦁대학원 진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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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이주아동, 어렸을 적부터 한국사회로부터 배제와 낙인, 소외와 차별을 경험. 이야기
를 나누다 보면 일상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미세차별로 피로하고 정체성의 혼란도 느낌. 국
내 성장 아동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의 경계인으로(교육, 임금,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어릴 적부터 누적) 사회적 위축을 경험. 하나가 해
결 될수록 더 많은 상황에 봉착하는 상황. 이미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위축된 삶을 경험해왔
고, 보호자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가 됨. 이주배경에 따라 계속 주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가 어려움.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체류자격의 안정화뿐만이 아닌 더욱 세
심한 정책적 고려와 사회안전망이 함께 주어져야 할 것.

서로가 ‘당신’과 ‘우리’로 분리되고 격리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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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이슬기 : 현재 채팅창에는 질문보다는 의견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앞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소회나 생각들
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밀리 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밀리 : 제가 막 분노에 분노하면서 국적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제 신상과 관련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꼭 국민의 자리를 강요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댓글을 남
기면서 한편으론 스스로 너무 한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있지만 
아무튼 저한테 되게 중요한 현실이고 문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우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
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면 국적을 취득하지 왜 안 하느냐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
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사실 제가 
겪는 모든 불편함이기도 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겪으면 안 되는 불편함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과 행정, 이 사회가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불편함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라는 권유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슬기 :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름을 언젠가는 ‘사회건강보홈공
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군요. 아마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
됩니다. 에밀리,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순남 선생님과 최현숙 
선생님께서도 채팅 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직접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
요? 

김순남 :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토록 
복잡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 체계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도 출생 증명서와 출생 등록은 다른 거잖아요. 아까 강슬기 선생님께서 출
생 증명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이주민 같은 겨우 미등록된 상태 자체가 출생 
등록하기 힘든 상태인건데,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만 출생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신분이 된다는 것이 이주민에게 출생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자본주의와 
인종 차별의 논리가 결합되어 서슴없이 강행되는 의료시스템, 의료보험이나 수급제
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행위로 포장되어 이야기되는 방식 
또한 분노의 게이지를 높이고 있네요. 이 자본화된 인종 차별 논리들을 접하게 되면
서도 김사강 선생님의 건강보험에 관한 부분을 주요하게 싸움의 고리를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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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동성커플의 의료보험 소송과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장하는 여러 소수자의 의제가 연결되고 있는데 그 고리 중 하나가 의료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자
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이런 건강보험의 싸움이 어떻게 좀 더 교차
적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지 오늘 들은 지점과 만난 게 중요하게 느껴져서 어
떤 고민을 하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김사강 : 이주민 건강권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건강
보험 확대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이주민에게도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지
요. 그런데 의무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 잡는 건강보험이 될 줄은 몰랐죠. 건강보
험이 없었을 때도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후에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예요.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안 
내면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내야 해요. 하지만 막상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병원비 낼 돈이 없어지는 거지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하잖아요. 애들 분유 사고 기저귀 사
야하지만 일단 건보료를 먼저 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죠. 그
래서 이 건강보험이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무화를 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 세수, 즉 재원 확충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주민을 가족 전체로 묶어서 가지 않고 가능한 각각 개별 부담금을 내게 하
는 것이 보험료 수입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요. 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 이주민이 자기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보혐료가 너무 작다 보니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라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
다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케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 보험료를 몇 프로라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생길 테니까, 이주
민들을 의무 가입을 시키고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는 가
족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별 수입이 안 되니까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기준
으로 개별로 부담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의무화 이전까지 이
주민 건강보험 관련 재정은 적자였다가 19년 의무화 이후로 수입이 5천억이 넘었고 
지금은 거의 6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6조, 7조, 8조 계속 적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인구의 등록 이주민이라고 하면 2%나 3% 정도 되려
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8조 적자에 5천억 흑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
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건강보험 가입
을 더 확대시켜 달라, 미등록 이주민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건가? 이 보험료 내려다 이 사람들 허리 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또한 어찌할 바 모르는, 진토양난이기도 합니다. 건
강보험 의무가 발표 이후에 건강보험 차별 대응하는 공동모임이 생겼고 같이 연구
도 진행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도 하고 싸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헌재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는 개인적으로 법무부보다 복지부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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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 월급에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조그마한 틈새가 만들어
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건보도 얘기할 때 복지부 사람들 만나면 댓글을 
가져와서 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확대하고 이 사람들
에게 소득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내라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주민에 대한 사
람들의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건 복지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지부의 그 첫 
번째 보도 자료의 제목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혐오를 조장한 거 아니
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이 무슨 조장을 한다고 조장이 되나요? 되돌아오
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핑계 대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정말 오래 더디게 변
화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주 아동 체류 문제 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넘게 걸
린 거거든요. 사실 건강보험도 의무화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
요. 의무화 이후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지 아직 
4,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앞으로 10년 이상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이라는 원칙까지 무시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
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라면, 게다가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혐오를 이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언
제나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이슬기 : 말씀해 주시는 사이 에밀리 님이 채팅창에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한국에서도 내고 국적국에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정말 크다는 생
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간 행정적인 협
력을 그렇게 게으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남수리 님께서 하실 말씀
이 있는 듯 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실까요? 

남수리 :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아나 아동들
에게도 어떤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라면 원비가 부
담될 텐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김사강 :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민으로 한
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오랫동안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유아 학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인가 3년에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어쨌든 교육
부에서 유아 학비도 지원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후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릅니다. 지자체에 따라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하고 운영비 정도
만 지원하기도 하고. 유아 학비가 지원되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
원으로 옮기는 이주민들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보육
료 지원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폐합되거나 폐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 아동은 
지원이 안 되니 아마 유보 통합론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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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어린이집 지원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전액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하게 되어요. 만약에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보통 어린이집 보내면 보통 40~5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할인해주어서 그 정도 내는 거고 대략 아이가 둘이면 100만 원 정도가 되니 사실은 
못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현재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건 없었지
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과 안 보내는 비율이 5:5이거나 4:6으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국적의 아이들의 경우 90%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주민의 경우 40~50% 정도밖에 다니지 못한 현실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적 있습니다.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는 되
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보건복지부가 담당이라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슬기 :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보 통합에 대
한 것까지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제도나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
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김지림 님께서 조금 일찍 나간다고 하면서 채팅 창에 말씀을 남겨주
셨는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강제 추방되었다가 구제 대책 대상이 되어 간신히 
돌아오고 결국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성인 이주 노동자로서 다시 위험한 현장
으로 몰려 결국 산재로 돌아가신 태화 님의 삶에 우리 사회 이주민의 현실이 그대
로 드러나는 것 같다. 그 모든 과정에 더해진 사강님과 활동가들의 노력도 함께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두 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이야기 나
눠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강 알 때도 화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너무
나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르
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주
신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 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침 지
금 채팅 창을 통해 백숙희 님께서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 알려주시면 
오늘의 슬픔과 분노를 담아 후원을 보내겠다”고 어떻게 활동에 동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사강 :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백숙희 님의 이야기에 답을 하자면 
후원도 감사합니다. 실은 변화를 위한 활동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나 이주
민 인권 같은 것은 제일 나중에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재
로서는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훨씬 크게 체감되고요.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뭉치는 사람들 또한 혐오하
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핑계 삼는 의원들도 겁을 먹고 철회하
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힘을 모으는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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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가 반대편의 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활동
하고 있나? 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법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하
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
지만 서로 연결되어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많이 듭
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자리가 돌돌돌 판결문에 관한 자리였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
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지만, 솔직히 물론 좋은 변호사나 판사들도 많지만 이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자신의 체류, 즉 삶을 걸고 싸우
거든요. 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
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난민 인정자들 또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가 난민 인정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지면서도 용기를 내서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
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
기내서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슬기 : 김사강 선생님께서 너무 멋있는 멋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탄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과 관련해서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주민 운동을 하면서 한 이슈로 저희끼리만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연
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모두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한 싸움인 것 같아
요. 결국 이주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 등 많은 이슈들이 연결도어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연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주민 및 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도 너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 :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
성 난민 신청자의 몸과 삶>에 관한 이야기 자리가 진행되니까 다음 시간까지도 함
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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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_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6강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사회 : 슬기(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토론 :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공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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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_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발표_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들어가며- 여성난민신청자의 이주와 젠더박해
 
(1) 의미와 쟁점
 
젠더란 각 성별에 사회적·문화적으로 부여된 정체성, 지위, 역할, 책임 등에 기초해 형
성되는 개념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반면, 성별은 생물학적 결정
에 기반한다. 젠더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규범과 의미가 변화하는 
가변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난민신청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난
민신청에 있어 젠더 관련 사유는 남성·여성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박해 유형
의 특성상 여성에 의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34)에서 젠더박해의 맥락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난민신청자는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특수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성폭
력, 가정폭력, 강제 가족계획, 여성할례, 사회적 관습 위반에 대한 처벌, 성소수자에 대
한 차별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젠더 특유의(gender-specific) 폭력이 '젠더박해'로 
정의된다.35) 이러한 폭력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국가의 반응
이 미흡하거나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박해는 강간, 강제 임신, 여성할례, 강제 결혼, 명예살인, 특정 복장 강요 등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36)

법적 해석 측면에서 젠더박해가 난민의 정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젠더가 구체적 
난민사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전통적으로 난민협약(1951)
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5가지를 난민사유로 
열거하며 젠더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기 난민 심사는 남성 경험 중심으로 이
루어져 여성의 박해가 간과되거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피해가 제대로 평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난민의 정의는 남성의 경험을 반영해 해석되는 

34)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 (이하 ‘UNHCR 지침’이라 한다) 3
항

35) 민지원,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3 여성
학논집 제20집 (2003), 10면

36) 오승진. (2009). 난민여성의 보호 －난민협약상 사회집단의 구성원개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3(1), 434-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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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여성과 성소수자의 난민신청은 인정받기 어려웠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국가 관례, 판례, UN, 학계의 연구를 통해 성별과 젠
더에 대한 인식과 법적 해석이 발전하고 있다. 젠더는 난민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겪은 박해와 피해 유형 및 박해의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정의를 성인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젠더 관련 난민신청도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38) 일부에서는 젠더를 명시적으로 난민 
협약의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단일 
카테고리에 환원시키며 오히려 주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적극적 해석을 통
한 확장적 접근이 대립하고 있다.39)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박해는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발생 하지만, 국제법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는 이러한 사적 영역의 권리침해가 배제되거나 은폐되는 문제가 있다.40)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및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위반보다는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41) 실제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난민협약 체약국에서의 
인정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 난민 신청자 수의 저조함과 더불어, 
난민협약 및 각국의 국내법이 여성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42)

국제난민법과 정책 역시 젠더 관련 난민신청의 긍정적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발전
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취약하다.43) 국제사회는 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
는 유해한 관행이 역사, 전통, 종교, 문화적 근거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
의하면서44) 앞으로 젠더박해에 대한 법적·정책적 해석을 심화하고, 여성난민의 권리 보
호를 확대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37) UNHCR 지침 5항
38) UNHCR 지침 6항
39) 오드리 맥클린 (Audrey Macklin)은 젠더를 박해의 이유에 첨가한다면 여성에 대한 모든 박해 가 

젠더의 문제로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주변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법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주
장했다. 민지원, 위의 논문 5면

40) 민지원, 위의 논문 6면
41) 오승진, 위의 논문 435면
42) 오승진, 위의 논문 435면
43) 유럽의회 정책 브리핑(EPRS), “The gender dimension of asylum claim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5.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7209/EPRS_BRI(2025)767209_
EN.pdf 

44) UNHCR 지침 5항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7209/EPRS_BRI(2025)767209_EN.pdf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7209/EPRS_BRI(2025)76720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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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박해의 주요사례
 
젠더박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국제사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통해 젠더 특유의 
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왔다. 선언에서는 강간, 성고문,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강제낙태, 강제불임, 배우자 강간,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심각한 차별 등을 대표적 젠더박해로 지적한다.

특히 성폭력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로, 성희롱과 강간 등 다양
한 형태를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1995년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
인'은 성폭력을 '모든 형태의 성적 위협, 공격, 방해, 착취'로 규정하며, 이는 가혹하고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 금지 및 안전권, 생명권 등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5) 

가정폭력 역시 심각한 젠더박해로 인정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심리
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46) 친밀한 파트너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이기도 하다.

또한 법이나 관습 위반에 따른 박해적 처벌도 젠더박해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강제결
혼은 가족, 공동체의 관습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가피하게 강요되며, 특정 복장 규정 위
반에 따라 심각한 형벌(대표적으로 이란법의 차도르 미착용에 대한 채찍질 등)이 가해
질 수 있다. 여성성기훼손(FGM) 자체도 국제적으로 박해적 관습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강제불임, 강제낙태는 정부 정책 목적과 무관하게 인권 침해의 박해로 간주된다.47)

또한 법이나 관습 자체가 박해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이나 집행 방식에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법의 집행과정에서 젠더박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본질적으로 박해적이지 않은 법 조차도 젠더박해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48)

45) UNHCR, Sexual Violence Against Refugees: Guidelines on Prevention and Respons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995. 3. 8. 

1.1 성폭력의 정의 및 본질 : 성폭력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
생할 경우 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안전권
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성폭력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 공동체
에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히며,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이동 등 강제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93년 제73차 집행위원회 결의 제44차 본회의 전문) (중략) 본 지침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모든 형태의 성적 위협, 공격, 간섭, 착취를 포괄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법정 강간'과 신체적 피해
나 삽입 없는 성추행도 포함한다.

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
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7) 민지원, 위의 논문, 13-14면
48) 민지원, 위의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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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박해와 난민 요건 검토
 
(1) 난민요건 일반 
 
첫째, 난민 신청자는 국적국 밖에 있을 것. 이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
거나 무국적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박해로 인하여 출국해야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체류 중 국적국의 상황 변화로 박해 우려가 발생해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난민 보호의 취지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을 박해에 대한 미래지향적 보호
에 있다.
 
둘째, 박해는 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 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다. 여기서 '국적'
은 단순히 시민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 규정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므로 '국적 또는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협약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으로 보며 성소수자, 젠더박해를 피해 온 여성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셋째,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박해‘의 정의는 없지만, 국제인권문서가 위해의 심각성 및 유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우려’는 난민이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지향
적 보호 개념이다. 따라서 과거에 박해를 받았더라도 국적국의 상황이 변하여 위험 요
소가 사라진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 유엔난민기구와 해외 판
례는 난민 신청인이 두려워하는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난
민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신청인의 두려움이 합리적이기만 하
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번역되어 있고, 난민들에게 박해의 우려를 ‘충분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향
이 있다. 난민은 급히 피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젠더
박해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엄
격한 입증 요구는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난민인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난민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심스러울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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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을 요한다. 이 요건은 난민협약의 취지가 ‘대체적 보
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것이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된다. 그러나 비국가 행위자가 박해의 
주체일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젠더박해 사례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난민요건
 
1) 박해사유
 
가. 난민협약상 박해사유와 젠더 관련 난민신청

난민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 신분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젠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에서는 두려움을 느끼
는 박해의 사유가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회나 종
교적 관행 위반에 근거한 박해는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UNHCR 지침 23). 

인종 박해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해자가 남
성인 경우 해당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살해, 불구, 감금 등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반면, 여성인 경우 인종이나 종족적 정체성을 전파하는 존재로 보아 성
폭력이나 생식통제 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가할 수 있다(UNHCR 지침 24).

종교 박해 역시 성별에 따라 역할과 행동 규칙이 다르게 부과된다. 여성은 자신에게 부
과된 종교적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UNHCR 지침 25). 특히 젠더 관련 난민신청에 있어 종교와 정치적 의견 사유가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종교 교리에 반하는 행동이 정치적 의견으로 간주되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종교, 국가기구, 법률, 교리 구분이 모호한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UNHCR 지침 26).

나.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
 
난민협약은 젠더를 명시적 박해 사유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난민협약의 5가지 박해 근
거 중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젠더,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박해사유를 포괄하
는 역할을 해왔다. UNHCR의 집행위원회는 사회 관습 위반으로 비인간적 처우를 받은 
여성 난민신청자가 ‘특정 사회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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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련 신청은 보통 이 범주에서 다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그러나 특정 사회집단 사유에만 집중해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다른 사유 적용 가능
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즉, 특정 사회집단 사유에 근거한 해석이 다른 사유들을 무시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UNHCR 지침 28).
 
특정 사회집단은 박해 위험 외에도 공통된 내재적 특성이나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사회
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이 특성은 보통 불변이거나 핵심 
정체성, 신념, 인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UNHCR 지침 29), 성별 역시 이에 포
함될 수 있다. 여성은 내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하위집단의 한 
예로, 남성과 달리 흔히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독립
된 집단으로 인식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법적·사회적 기준이 적용된다(UNHCR 
지침 30).
 
대법원은 특정사회집단을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
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
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난민 인정 사
유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인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은 사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
성'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보았다. 여성 할례 피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
성 할례가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해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국적국 보호의 부재
 
가. 사인에 의한 박해

난민 인정을 위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국으로부터 실질
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젠더박해의 경
우, 박해 행위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같은 사인(私人)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
가의 보호 가능성 여부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난민 정의에 따르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를 박해의 주체로 인정한다. 전통적으로 
난민법은 국가에 의한 박해를 주로 다루었으나, 젠더박해는 가정폭력, 명예 살인, 인신
매매 등 주로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인에 의한 박해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적국이 해당 박해로부터 효과적인 보
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가의 묵인, 무의지, 무능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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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49)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 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남편의 폭력이 사인에 의한 폭력이므
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
게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
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자행
되는 폭력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난민 
인정의 '박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실질적 보호가능성
 
국가의 보호는 단순한 법적·제도적 존재뿐 아니라, 그 보호가 실제로 효과적이고 입증
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가 보호 가능성은 법률과 제도의 존재 유무가 아닌, 그 보호가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유효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피해
자가 국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법률은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 등으로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요건 중 국가 보호가능성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 법률이나 제도
가 존재한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국가가 (예를 들어, 여성할례와 같이) 박해의 성격을 지니는 관행을 금지했다고 하
더라도, 그 국가가 현재에도 그러한 관행을 묵인 또는 허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시
킬 수 없는 경우 그 관행은 여전히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해의 성격을 지니는 특
정 관행을 금지하거나 규탄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난민 신청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UNHCR 지침 11).50)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의 국제보호 지침과 유럽연합(EU) 난민 인정 지침, 그리고 
다수의 판례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국가 보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보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국가 기관
에 접근하여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젠더 관련 박해의 경우 직접적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
49) 박해는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지 주민이나 개인이 행하는 심각한 차별이나 다른 위

법행위에 대해 당국이 고의로 용인하거나, 당국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박해로 볼 수 있다(UNHCR 지침 19).

50) 국가가 정책적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심각한 학대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보호 제공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박해에 해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또는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한 학대 사례 등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UNHCR 지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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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때 여성이 처한 박해상황은 가족 간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고, 이는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선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처한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 난
민신청자가 경험한 폭력이나 위협이 해당 사회와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성차별적 관
습이나 관행에 기반을 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확인은 추측이 아
닌 객관적 국가정황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결혼이나 여성할례와 같은 심
각한 인권침해가 성차별적 관행에 기인 한다면 사법기관이 그러한 사회적ㆍ문화적 관습
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추정은 오히려 픽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과 법률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거나 여성할례나 강제결혼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
라도 위험에 처한 여성이 실제로 사법기관에 접근하고 실효적 구조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가
의 법 집행력이 낮고, 부족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또는 관습적 규범들이 더 큰 힘
을 발휘하는 경우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거나 박해의 위험이 없다
는 결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51)
 
대법원 또한 튀르키예 난민 신청 사건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폭력 금지법이 제정되었더라도 "여성 폭력에 대한 보호의 구조적 한계 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존재한다"고 밝혀, 형식적인 법 제정만으로는 실
질적인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다. 국적국 내 대안적 피신가능성
 
'국적국 내 대안적 피신가능성(Internal Flight Alternative, IFA)'은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
다는 법리이다. 이는 난민협약에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대안적 국내 피신이 유효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난민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박해 우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과 유사한 보호
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법원은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을 판단할 때,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주장하는 
행정청(출입국)이 특정하여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판례

51) 박영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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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적국 내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행정청(출입국)의 막연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현저히 낮은 국가의 경우, 박해하는 가족이 여성의 
유일한 생존 자원이 될 때가 많다. 설령 조력자가 있더라도 대체로 일시적이다. 따라서 
여성 난민이 박해자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피신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여성 난민이 자신이 속했던 
사회 관계망을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
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피신 후에도 생존의 위협을 받
거나 성착취 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이는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52) 
 
3) 박해
 
여성과 남성 신청인이 동일한 형태의 위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성별에 특수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은 성폭력 등 특정 행동을 해당 법을 위
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행동이 박해에 이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
고 규정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성폭행을 비롯하여 지참금에 관련된 폭력, 여성할례,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젠
더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이
며 박해의 한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UNHCR 지침 9항).

여성에 대한 어떤 위해가 박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A규약(「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및 B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다양한 여성관련 협약 
등 국제인권문서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여러 국제문서는 젠더박해와 관련한 핵심적 기
준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협약들이 있다.

52) 박영아, 위의 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949)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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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협약과 선언에 명시된 본질적 인권의 침해나 부인은 모두 박해에 해당하며, 
난민 인정 여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53)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명예 살인 위협에 처한 파키스탄 부부 사건에서 강제결혼 자체를 
'박해'로 인정하며,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
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
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는 '박해'의 개념을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 
등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기본권 침해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4)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판단 : 신빙성평가
 
박해에 대한 우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
에 크게 좌우된다.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 신청자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입국 경로, 난민 신
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
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
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
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평가와 관련하여 진술의 세부 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일치나 과장은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 
난민 신청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 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충
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
히 여성 난민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 남성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53) 민지원, 위의 논문, 9-10면 참조

「결혼한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1957)

「혼인에 관한 동의, 최소 연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1962)
→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할 권리, 최소 연령에 달하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을 권리 보
장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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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하며,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없어야 하고,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
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1호’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박
해받는 여성 난민 신청자는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이나 피학대자증후
군(battered trauma syndrome)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위원장 지침 제9호’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진술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출신국에서 경험한 사회적 고립, 부당 대우, 지원 결여 등으로 인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안, 자살경향, 해리, 신뢰 저하 및 기타 트라우마가 나
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진술에 불일치가 있으면 문화적, 심리적 또는 기타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편견
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 인터뷰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54)

우울증 및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날짜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적·문화적 장벽으로 진술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남성 면접관이나 정부 관계
자 앞에서 젠더 정체성이나 성폭력 경험을 숨길 수 있다.55)

정부기관은 난민 인정 시 엄격한 문서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지만, 출신국의 관습 정보
는 사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젠더 관련 신청에서는 일반 난민신청보다 증거 확
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폭력 발생 보고서나 통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
사 피해 여성의 진술,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독립기관의 보고서 및 구두 증언 
등 대안적 자료가 중요하다.56)
 
(3) 젠더 관련 난민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젠더 기반 박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여성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일부 국가는 젠더 관련 난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
한 가이드라인은 난민심사관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 신청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54)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 Chairperson’s Guideline No.1 및 No.9
55) 민지원. (2019). 난민자격으로서 젠더와 성적 지향의 교차성: 우간다 난민신청자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136-138면
56) UNHCR 지침 3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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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 초부터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은 난민심사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유엔난민기구도 ‘UNHCR 지침 제1호’를 2002년에 발행했
다. 이러한 젠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난민 정의가 제한된 가운데 난민
인정 결정권자들에게 법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NHCR 지침 
제1호’에서도 “법률에 법해석을 위한 지침이나 절차적 보호조항을 포함”시키거나 “난민
인정 결정권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적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을 권고해 왔다.57)
 
1951년 난민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젠더인지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 모든 여성에게 자동
적으로 난민지위가 부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호신청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
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58)
 
1) 유엔난민기구 가이드라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젠더 관련 박해를 난민 인정 심사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2002년 발간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
는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
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을 보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
호에 포함된 난민의 정의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난민 인정 절차에서 여성신청인이 적절히 고려되고 다양한 신청들이 젠더와 관련
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관례를 제안하고 있다. 
 
난민 정의 전체가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젠더는 박해의 유형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데 수치심이나 굴
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난민신청자의 경우, 여성 면접관과 통역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이나 부양가족과 이동해야 하는 여성,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구금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박해의 보호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박해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성에 공통적인 

57) 민지원, 위의 글, 136면 
58) UNHCR 지침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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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가 있고, 각 성에 특유한 박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들이 관행이나 정
책적인 이유로 특정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심각한 학대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호의 차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해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박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당국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또
는 개인의 행위도 정부당국이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
거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박해가 될 수 있다.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하며 난민의 정의 상의 기준을 적용, 평가함에 있어서 전체적으
로 접근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호신청인의 성
격, 배경, 개인적 경험에 대한 전체적 상황과 더불어 출신국의 고유한 역사, 지리, 문화
적 정황에 대한 분석 및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59)
 
2) 캐나다60)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4호: 이민난민위원회 심사에서의 젠더 
고려사항>은 젠더 고려사항이 포함된 심사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젠더 기반 폭력과 트라우마에 관련된 신화, 고정관념, 잘
못된 가정을 피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생존자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
거나 즉시 신고할 것이라는 기대, 학대적인 관계를 즉시 떠날 것이라는 가정, 또는 교
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믿음 등을 피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기억과 증언 능력에 트라우마가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재트라우마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민감하게 진행
해야 한다고 본다. 

캐나다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젠더, 장애, 인종, 종교, 연령,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독특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 
학대 또는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 민족 출신의 레
즈비언 여성은 젠더, 성적 지향, 민족성이라는 교차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신빙성 평가 시에는 폭력의 순환과 강압적 통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
며, 트라우마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불일치, 누락, 모호성 등)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
과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을 피해야 한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경우 증언 자체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
정하고, 전문가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9) UNHCR 지침 7항
60)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4호: 이민난민위원회 심사에서의 젠더 고려사항

'(Chairperson's Guideline 4: Gender Considerations in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원문 https://irb.gc.ca/en/legal-policy/policies/Pages/GuideDir04.aspx 

https://irb.gc.ca/en/legal-policy/policies/Pages/GuideDir0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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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61)
  
1995년 <Phyllis Coven 메모>는 미국 이민국 국제업무국의 Phyllis Coven 국장이 작성
해 발표한 문서로, 여성의 난민 신청 심사 시 젠더(성별) 기반 박해를 공식적으로 고려
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내부 문서 중 하나이다. 이 메모는 기존 난민 정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여성 특유의 박해 문제, 예를 들어 여성성기훼손(FGM), 강간, 
가정폭력, 강제 결혼과 같은 성별 기반 폭력과 차별을 난민 인정 사유로 명확히 포함시
키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젠더 기반 박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던 시기에, 여성 난민들이 겪는 특수한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심사 환경 측면에서, 여성 난민 신청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피
해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심사관과 여성 통역사 배치, 민감한 질문 시 배려와 
심리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만을 이유로 특정사회집단구성원(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성할례, 성폭력, 강제 결혼 등 다
양한 젠더 기반 박해 유형을 난민 인정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 기준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박해 또는 박해 공포를 입증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가해
하지 않아도 사적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보호의 한계까지 인정하여 
난민 자격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절차적 차원에서도 개별 상황과 국가별 문화·법률 정
보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며, 남편 신청서에 포함된 여성이라도 독립적 심사를 보장하
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메모는 1996년 Matter of Kasinga 판결에서 여성할
례에 기반한 난민 인정을 가능케 했고,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젠더 난민 심사 기준
의 표준이 되며 난민 보호 체계에 성인지적 시각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 내 상황변화로 법적 판례와 행정 명령은 젠더 기반 난민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Phyllis Coven 메모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되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 2025년 이민 항소위원회(BIA)는 성별만으로 특정 
사회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Matter of K-E-S-G)를 내놓았고, USCIS는 생물
학적 성별 기준을 강화하며 비바이너리 성별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젠더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 심사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보호 문턱이 높아졌
다고 비판받고 있다. 
 

61) Considerations For Asylum Officers Adjudicating Asylum Claims From Women 
(Memorandum from Phyllis Cove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o Al INS Asylum Officers HQASM Coordinators, May 2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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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62)
 
호주 정부가 1996년 발표한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 Applicants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 지침은 난민 및 인도적 비자 신청 심사에서 
여성 등 젠더 기반 박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행정 문서이다. 
이 지침은 당시 일반적인 난민법 해석이 여성에 대한 성별 특유의 폭력이나 차별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성별 기반 박해 인정 기준) 지침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여성성기훼손(FGM), 
강제결혼, 가정폭력, 명예살인 등 다양한 젠더 특유의 박해 유형을 난민 인정 사유로  
다루고 있다. 지침은 ‘여성’ 자체가 특정 사회집단(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는 집단에 속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지침은 박해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어야 하고, 국가가 해당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난민 인
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심사 과정) 심사관은 피해자 여성 신청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경험을 진
술할 수 있도록 여성 심사관 및 여성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절차적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 경험을 진술할 때 문화적·심리적 장벽, 피해자 특유의 수치심과 두려움, 국
가권력에 의한 억압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박해 인정의 실체적 요건) ‘박해’의 심각성, 즉 신체적·정신적 위해, 사회적 배제, 생활
의 심대한 제약 등이 존재하는지 평가한다. 국가가 직접 박해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
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족, 공동체, 부족 등)가 국가의 묵인 또는 방임 
속에 행동하는 경우 박해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내부 도피 가능성)도 함께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도피가 어렵
거나 기대할 수 없으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 동기 및 사회집단 연결성) 피해가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나 범죄 피해와 달리 피해의 원인이 성별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 전통적 성역할 
강요, 권력관계 등 젠더 기반 구조에서 기인함을 입증해야 한다. 

(신빙성 평가)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이나 두려움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문화적, 심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세심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피해자가 과거에 
62)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 Applicants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Australia, Jul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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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을 잘 표현하지 못했거나 숨겼더라도, 수치심과 두려움 같은 젠더 특유의 요인
을 고려해 이를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5) 소결
 
젠더인지적으로 난민법, 특히 난민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일
부 국가에서는 법률 자체에 법 해석을 위한 지침이나 절차적 보호조항을 포함시키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결정권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적 지침의 마련을 선호한다. 유엔
난민기구는 아직 이러한 접근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난민법과 그 절차의 젠더
인지적 적용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각 국가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63)
 

3. 주요 국내 판례
 
(1) 여성성기훼손(FGM)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만 14세 여성이고, 원고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
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와 원고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원고 어머니가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원고
의 어머니는 원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원고 어머니를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
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어머니는 할아
버지의 사망이 자신의 탓이라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
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63) UNHCR 지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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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도 난민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
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
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
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
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
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
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
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
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
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
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행정청과 그에 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나이와 성장 환경, 출신 부족, 원고의 국적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여성 할례의 현황, 원고 어머니가 국적국을 떠나게 된 경위, 국적국 정부
가 여성 할례를 없애기 위하여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되는지 등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인정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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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고등법원 2020누*****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
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
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
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원고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
하고 협박했다. 원고는 이를 피해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
민신청을 하였다. 
 
나. 법원판단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본국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주해 정착할 수 있어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원고의 진술은)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
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
을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 여성 할례는 공동체의 압력으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적 규범 전통으
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비록 해당국이 
2015년 여성 할례 종식을 촉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여성 할례는 계속되고 
있고 금지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
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
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
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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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케냐의 000족 출신으로, 케냐에서는 2009년 기준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27.1%에 이르고, 특히 원고가 속한 000족의 경우 여성
할례 시행률이 무려 73.2%에 달한다. 원고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
하였고, 원고는 0000 경 남편의 고향마을인 000에 방문하였다가 마을사람들로부터 야
간에 강제로 할례를 당할 뻔하였으나 겨우 도망쳐 국적국을 출국하였다.
 
나. 법원판단
 
기)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
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
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나) 케냐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21% 정도이고,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여성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격차가 커서 서부 지역에는 0.8%에 불과한 
데에 반해 북동부 지역에는 97% 이상에 달하고, 수도인 나이로비 지역은 8% 정도이
다.
 
다) 한편, 케냐 헌법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유해한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고 있고, 2001년 아동법(Children's Act)이 제정되어 18세 미만 여성에 대한 할례가 금
지되었다. 또한 2011년 여성할례금지법(The Prohibi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이 제정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할례가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에 대하
여 최소 3년의 징역 또는 200,000실링의 벌금, 할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이에 따라 강제 할례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
지고 있는 등 위 법률이 비교적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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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냐 정부와 여성단체, 국제기구는 할례 금지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원고는 할례를 행하는 비율이 높은 000족 출신이라고는 하나, 7세경부터 000족의 
거주지와는 무관한 수도 나이로비에서 자랐고,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나이로비에
서 거주하였으며, 난민면접 당시 남편 이외에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남편으로 인해 남편의 고향마을인 0000에 원고가 할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알려졌고, 0000. 경 마을사람들이 원고에게 강제로 할례를 하려고 하여 겨우 도망쳤
으며,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편과 마을사람들이 다시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마을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원
고의 진술은 다소 작위적이어서 실제 원고에 대한 강제 할례의 시도가 있었는지 의심
스럽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남편이나 위 마을사람들이 원고에
게 할례를 강요하는 경우 자국 정부 등에 요청하여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등의 사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케냐 내의 안전
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케냐 000족 여성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000족 계모와 재혼하였다. 원고 계모의 
민족인 000족의 000 그룹은 이전부터 원고에게 여성 할례를 강요하고 원고와 가족을 
위협하였다. 원고가 종전 사건에서 패소확정된 이후에도 위 그룹의 원고와 가족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는데, 위 그룹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들이 000 관습을 
따르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가족이 이를 따르지 않자 0000. 원고의 고향마을 
집을 불태워버렸다. 원고는 귀국 시 위 그룹에 의하여 강제로 할례를 당하거나 고문당
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판단 
 
가) 여성 할례를 이유로 한 원고의 박해 주장은 종전 사건에서 이미 배척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그룹에 의한 여성 할례 요구와 그에 대한 거절에 따른 방
화를 새로운 박해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확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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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위 그룹이 갑자기 원고의 아버지에게 딸들의 여성 할례를 요구하고 집을 불태우
는 등 위협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급조된 것으로 보여 믿기 힘들
다.
 
다) 설령 원고가 위 그룹에 의하여 위협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5)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64)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W)의 어머니(Y)가 속한 000족은 여아가 출생하면 여성 할례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어머니도 출생 후 여성 할례를 받아야 했다. B국에서 여성
할례는 공식적으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거의 모든 여성에게 할례가 
가해지고 있다. 원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낳은 딸인 원고도 B국으로 귀국하게 되
면 여성 할례를 피할 수 없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여성 할례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소속 학교 등 모
든 사회관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경찰 등 국가기관 역시 여성 할례에 동의
하고, 공공연하게 여성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움을 구할 수 없다. 원고가 국적국
인 B국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나. 법원 판단
 
가)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ㆍ문화적ㆍ종교
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
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
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64) 박영아, 위의 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B국은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다. 15-49 세 여성 중 할례를 받은 비율은 전국적으로 94.5%에 달한다. 여성할례를 
받지 않은 여아와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척 당한다. 법은 여성할례를 금지하고 있지만 높은 여성할례
율이 방증하듯 전혀 실효성이 없다. 독일정부가 발간한 B국 국가정황정보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 없이 
고향 외 다른 지역에서의 정착을 기대가능하게 하는 최저생계의 유지는 홀로 사는 여성에게 거의 가
능하지 않다. 중략) 법원의 판단은 B국 여성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여성
에게 가족의 지원 없이 고향 외 다른 지역에서 홀로 정착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국가정황정
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여성할례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 에서(Y가 속한 부족은 
그 중에서도 여성할례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자신의 강제결혼도 막지 못한 Y가 딸의 할례
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W가 여성할례를 당할 개별적ㆍ구체적 위험이 없다는 판단은 무모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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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ㆍ추상
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ㆍ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
고가 속한 가족적ㆍ지역적ㆍ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나) B국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
의 비율이 94.5%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형법 및 아동법은 여성 할례를 
금지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B국 정부는 여성 할례를 근절하고 의료 종사
자, 공무원 및 시민에게 관행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6세부터 14세 사이의 여성 할례 비율은 2015년 이
후로 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여성 할례 가해자가 체포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
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 원고의 어머니 국적국인 B국에 여성 할례의 관습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
은 할례를 금지하는 B국의 국가정황에 더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성 할례에 
반대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B국의 일반 여성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를 넘
어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ㆍ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정폭력
 
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000 NGO에서 일하다 남편과 결혼했고, 첫째 아이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시도
하자 남편의 강한 반대와 함께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여
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진료 및 지방의회에 신고될 정도로 심각했고, 남편은 원고에
게 복종을 강요했으며, 폭력을 반복할 시 경찰에 인계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원고
는 남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도하다가 다시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으
며,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반복되었다. 이에 결국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을 떠나 
000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남편은 원고에게 위협적인 전자메일을 보내며 
보복을 예고했고, 원고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원고의 가족들까지 폭행과 괴롭힘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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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나. 우간다에서의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의 상황
 
우간다는 남성 중심적 사회로, 결혼 시 ‘신부값’이라는 관습이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화는 여성에게 가사 노
동 부담, 상속권 제한, 불순종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불평등한 법적·문화적 규범을 만들었
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선택권과 정치적 발언권도 크게 제한된다.

우간다에서 결혼한 여성의 직업활동이 적은 이유는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남편의 허락
이 없기 때문이고,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조사되었다. 아
내가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결혼한 여성 중 56%가 남편에게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기관의 대응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
다. 여성의 집 밖 활동이나 직업활동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불륜으로 몰리거나 폭행 
위험에 노출된다.

우간다 국민 대다수는 가정폭력을 법적 문제보다 가족 내 사적 문제로 인식하며, 경찰
에 신고하는 여성은 사회적 비난과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효적인 법적 보호
도 미흡해,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실제 집행된 예는 거의 없고, 경찰과 사법기관
이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신고된 젠더 기반 폭력 사건 
중 일부만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마저도 결론 없이 지체되는 등 법집행의 공정성 또
한 부족하다. 그 결과 여성들의 사법 접근성은 극히 낮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 법원 판단
 
가)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 따르면 
젠더는 '각 성별에 부여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 및 정의된 정체성, 지위, 역할, 책
임 등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의미하며(위 지침 제1호), 생물학적 개념인 성별
과 구분된다. 젠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에는 '성폭력, 가족/가정폭력, 강요에 의한 가족계
획, 여성할례, 사회적 관습 위반에 대한 처벌,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된다(위 
지침 제1호).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신분은 선천적 특성으로,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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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회환경에서는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특정 사회집
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 내
지 사법기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
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
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남
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폭력 및 우간다 정부 내지 사법기관 등의 
대처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의료기록 및 지방의회 출석요청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인 0000.경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0000.경
까지 남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행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
로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전깃줄로 채찍질을 하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고문과도 같이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
국한 이후부터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아버지는 이를 피해 이주하였다. 그러나 원고
의 남편은 000 지역까지 쫓아와 원고의 여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의 여동생
들은 안면 부위의 멍, 복부 통증 등으로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0000. 00 지역 지
방의회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남편을 피해 00 지
역으로 다시 이사하였으나 0000.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또다시 후두부
와 복부를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여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재차 00 지방의회
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0000. 경 00 지역으로, 0000.경 다시 
00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0000. 00으로 찾아온 원고의 남편에 의해 원고 남동생의 다
리가 부러지고 원고의 집이 붕괴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사인에 의한 폭력이므로, 이것이 난민인정요건의 '박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사적 영역에
서 사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 '사적인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 역사
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앞에서 본 우
간다 내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방치 속
에서 존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원고에 대한 폭력의 주체가 사인이라는 것만으로 박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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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한 후 우간다 
내에서 경찰 이전 단계로서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의회에 수회에 걸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고, 실제 지방의회는 원고의 남편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0000.경에는 00 파출소에서, 0000.경에는 00 파출소에서 각 
원고의 남편을 수배한다는 내용의 경찰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는 등 우간다 정부 내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0000. 원고가 남편을 00 지역 지방의회에 신고하였으
나, 위 지방의회에서 남편에게 폭행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원고와 남편을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며 원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원고는 남편의 허락 없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남편을 수배한다
는 내용의 경찰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은 자신을 피해 아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닌 원
고의 가족들을 찾아내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 피고는 우간다 내에서 원고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 역시 여성 및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를 개
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우간다 헌법과 가정폭력법 등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금
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의회, 치안 법원, 가족 및 아동 법원 등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심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화해 등의 명령과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간다 법원은 '남편이나 아내가 잔
인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현재 우간다 내에서 남편
에게 복종하지 않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여기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유
의미하게 많고, 실제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방의회와 경찰에 원고
의 남편을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우간다 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것인바, 
원고가 겪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률과 사법적 제도가 제대로 적용 내지 실
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및 사회적 문화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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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21년경 우간다 의회에서 남성에게만 인정되던 상속권 등을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고용법안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여성 인
권을 보장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성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 
우간다 정부와 국민들이 실질적인 여성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
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국적국의 상황이 현저히 나아져서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
멸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888 
판결 참조), 유엔여성기구가 2019년경부터 우간다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
해 각종 여성권리단체에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그만큼 아직 우간
다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우간다 내 상황이 현
저히 나아져서 원고가 법적·제도적으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는 등 박
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
인 우간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아랍인 여성으로 000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0000. 피고에게 '아버지의 결혼 강요 및 가정폭력, 000의 치안 불안'을 사유
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지의 전반적인 치안 부재는 난
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사유가 아니고 자국 내 대안적 피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강제 결혼과 가정폭력 문제 역시 원고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자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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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판단
 
아버지에 관한 원고의 위 면접 당시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
면, 그 주된 내용은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000에 정착하여 
계속 살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요구한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
고가 아버지로부터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거
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강제결혼 : 혼인의 자유
 
1) 서울고등법원 2021누**** 판결 
 
이 판결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가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 가족들로부터 명예 살인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을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하
였다. 이는 '박해'의 개념을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확장하여 해석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법원은 국적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
서, 형식적인 법 제정만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보호가 부재하
다고 보았다. 
 
2)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후 B 가족과 함께 살다가 B의 강요로 
B의 채권자인 C과 강제 결혼을 하였고, 결혼생활 동안 C에게 폭행 등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 202 -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
라도, 원고가 C과 강제로 결혼한 후 결혼생활 동안 그에게 폭행 등 위협을 받은 것은 
사적 분쟁일 뿐,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의 위법행위
에 대하여 아이티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
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카메룬의 남서부 지역인 림베의 B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원고의 부친은 
위 마을의 전통족장인 C로부터 토지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면서 C와 원고를 결혼시키
기로 약속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C는 원고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0000.경 D와 결혼하자, C는 결혼식 당일 피로연
에 찾아와 칼로 D를 위협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D를 자신의 집에 끌
고 가 3일간 불법적으로 구금, 폭행하였으며, 이후 C의 요청으로 D는 경찰서에 인계되
어 구치소에서 3일간 구금, 폭행당하기 도 하였다. 이후 0000.경 D가 C의 위협을 피하
여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자, C는 0000.경 원고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3개월간 감
금, 강간하였고, 원고는 겨우 탈출하여 가족들의 도움으로 본국에서 출국하였으며, 원고
와 D 사이에는 0000.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
원고와 가족들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원고는 계속하여 C와의 결혼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
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법원 판단
 
가) 원고가 0000년경 원고와 남편 D를 위협한 전통족장이라고 지목한 C는 0000년경 
이미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그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C가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지역의 
족장위원회와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C가 원고에게 결혼을 강
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와 그 남편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사인에 의한 불법적인 
위협에 해당할 뿐이다.
 
나) 원고의 국적국가에서도 강제결혼은 법으로 금지되고 카메룬 여성가족부는 모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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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 사건에 대하여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카메룬 법은 전통적 족장에 대하여 
피통치자를 강탈하거나 벌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족장
을 해임 및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원고는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메룬 정부가 위와 같은 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0000년 국적국가를 출국한 뒤 4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 남편인 D와 사이
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아직까지 국적국가에서 C와의 결혼이 강요되는 상황일 것
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원고가 계속하여 C로부터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본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
으로써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여성인데, 0000경 무슬림인 큰아버지로부터 개종을 강요당
하였고, 강간이나 강제결혼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나. 법원 판단
 
가) 큰아버지가 개종을 강요하고 강제결혼을 하려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큰아버지의 위협에 대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당국에 신고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0000경 남자친구 차량에 강도들이 침입한 사
건이 큰아버지의 소행이라는 것은 원고의 추측일 뿐 이에 부합하는 정황이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5)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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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0000년경 원고의 숙부는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원
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였다. 당시 원고와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 남성은 아버지 형제
의 친구로,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고, 원고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숙부는 다른 아버지 형제를 설득하고, 원고의 
어머니를 위협하여 원고가 강제결혼에 응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결혼에 저항하자, 숙부
는 위 남성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남성 
역시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니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00를 떠나 대한민국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 말경 숙부가 원고의 어머니를 찾
아와 원고의 행방을 물으며 여전히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인 00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나. 법원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결혼 강요의 박해사유는 사인(私人)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
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았다
면 이는 기니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고, 기니 국가기관이 강제결혼을 
용인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 중이던 0000년부터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인바,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숙부가 계속해
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원고가 학업을 
위해 0000에 거주한 기간 및 강제결혼 상대 남성의 집에서 가출하여 출국 전까지 친구
집 등에 머무는 동안 숙부 및 상대 남성 등으로부터 별다른 위협을 받은 적이 없어, 본
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박
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진술 신빙성 평가 관련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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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
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
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2) 소수민족과 젠더박해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소수민족 하자라족 출신으로 원고 A는 0000. 00지역에서 여성들에게 기
초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평소 탈레반이 이슬람 종교를 이용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다른 사람
들이 이슬람 종교를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
였다. 이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수업을 듣는 여성들에게 자신
의 생각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하자 며칠 후 탈레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원고 B는 남녀 이용자를 분리하지 않고 비이슬람 서적을 보유한 도서관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탈레반에 의해 위협을 당하였다.
 
다) 원고 C는 탈레반이 요구하는 전신을 가리는 히잡이 아닌 평범한 히잡을 착용하였
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C는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C의 탈레반 여성인권 탄압 
비판이 널리 방영되었다. 
 
나. 법원 판단
 
가) 원고들은 난민인정신청, 피고의 난민면접 심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본국에
서의 박해 경험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구체적
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 A, B, C의 각 진술은 탈레반의 하자라족 시아파 
무슬림 여성에 대한 박해 일반 관련 국가정황정보와 부합하고, 원고 00의 탈레반으로부
터 00 등의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은 하자라족 시아파 무슬림으로, 앞서 본 각종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탈레반 집권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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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C는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여성인권 탄압상황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는
데 이러한 활동은 00 등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00의 얼굴과 이름이 매
체를 통해 노출되었다. 원고 00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과 그 통치 방식의 불확실서,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겪게 될 위협이 높
아질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다) 2023. 2. 자 아프간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 관련 UNHCR 권고 지침에 의하면, 현
재 아프가니스탄 내 정보수집 및 보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프간인에 대한 난민심사 
시 검증된 국가정황정보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
이 마땅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 인권침해 및 학대가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
는 경우가 흔할 것이며, 특정사건 또는 위반 및 학대의 패턴에 관한 국가정황정보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한 그 자체만으로 신청인의 신뢰성 
및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난민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한 판례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가) 원고의 남편은 000족 000조직의 일원이었는데 0000. 경 대통령 선거 후 발생했던 
폭력사태 당시 현 정권과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증언
을 하려고 하던 중에 실종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처럼 남편이 실종된 부인들과 함께 000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남편들의 
실종 경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방을 찾는 운동을 하던 중 0000.경 정부측 사람들로부
터 납치되어 약 6개월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 등의 박해를 받았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박해를 받던 중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납치범
들은 원고와 원고의 태아를 중국으로 돈을 받고 팔았는데, 원고는 홍공으로 가는 항공
기가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대기 중일 때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하여 피고에게 이 사
건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원고는 00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중국으로 팔려가던 도중 난민인정신
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00로 돌아갈 경우 다시 심각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로 돌아갈 경우 00 정부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폭력, 납치, 인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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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등에 관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케냐 정부로부터 특정 사회집단
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중략) 이 외에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술 곳곳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작위적인 부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고, 이를 종합하여 다소 작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일부러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탈출하는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과 같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부로 살았던 원고의 학력과 경력, 남편을 잃고 딸을 00에 두고 온 정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오로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토록 치밀하게 박해사유
나 탈출경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 진술이 다소 작위적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도 어렵다.
 
사) 물론 원고의 학력과 경력, 가족사항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진술이 처음부터 전부 허
위로 창작되었거나 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난민
인정절차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
른바 위장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손해와 진정한 난
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
단할 수 있다. 그런데 위장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피
해는 예산의 낭비, 위장난민신청의 증가로 인한 난민인정절차의 혼란 등 추상적이고 어
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법익인 반면, 진정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당장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은 심할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본인과 가족의 생명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진범에
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인정절차에서 원고 진술에 일부 모순되거나 의심스
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고가 처할 수 있는 
박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를 난민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원고에게 
난민의 자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5. 참고자료 : 유엔난민기구 보호지침의 ‘절차적 문제’
 
젠더와 관련된 박해로 인한 신청인, 특히 고문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본인의 
신청사유에 대해 비밀엄수가 보장되는 협조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들 중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에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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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또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거부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UNHCR 지침 35항). 이러한 상황의 난민 인정 절차에서 젠
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을 특히 여성이 하는 경우 적절히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UNHCR 지침 36항).

A. 여성신청인의 면접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남성 가족
구성원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들 자신에게 
유효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B. 난민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법률적 조언 또한 여성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 신청인은 자신과 동성인 면접관과 통역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여성신청인에게는 자동적으로 여성면접관과 통역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면접관과 통역인은 문화적·종교적 민감성, 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소
를 인지하여 임해야 한다.
 
D. 개방적이고 확신을 주는 환경은 면접관과 신청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
우 중요하며, 때로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면접실은 대화를 촉진하고, 기밀유지를 도모하며, 권력불균형이 인식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 면접관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청인에게 자신과 통역인에 대해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과 면접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본인의 주장
이 극비로 다루어질 것이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가족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 한다. 
 
F. 면접관은 면접시간 동안 중립적, 객관적이며 연민어린 태도를 유지하고, 위협적이
거나 문화적으로 둔감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신체언어나 몸동작을 
피해야 한다. 면접관은 방해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모든 비호관련 면접에는 해당 난민신청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드러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개방형의’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했거나 정치적 의견이 있다고 간주된 여성들은 종종 남성중심적 질
문으로 인해 면접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신청인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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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질문을 자신이 두려워하는 위해의 형태(성폭행, 성추행, 여성할례, ‘명예살
인’, 강제결혼 등)와 연관시키지 못 할 수 있다.
 
H. 특히 성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신뢰를 구축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2차 및 후속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면접관은 트라우마 및 신청인의 감정에 민감해야 하고, 신청인이 감정적으로 힘
들어 할 경우 면접을 중단해야 한다.
 
I. 특정 난민신청이 젠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
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면접관은 적합한 질문을 하고,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신청인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J. 여성의 난민신청에 있어 신청사유와 관련된 출신국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로는 법률상 여성의 지위, 여성의 정치적 권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
리, 출신국의 문화적·사회적 관습과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이러한 
유해한 전통적 관습의 만연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의 발생률과 형태,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호, 폭력 가해자의 처벌, 여성이 난민신청 후 출신국으로 귀국
시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이 있다.
 
K. 면접관 및 결정권자는 문화적 차이와 트라우마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하며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례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심리적 
또는 의학적 증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성폭행이나 성폭력 행위의 세부사
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박해자의 동기와 더불어 그러한 행위에 이르
게 된 사건경위나 그러한 행위의 발생 후 주변 정황 및 세부정보(총기사용, 박해자
가 말한 단어 또는 문장, 폭력의 유형, 장소, 발생경위, 박해자의 상세정보(예:군인, 
민간인) 등)가 필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자신이 학대당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 필요한 경우 심리사회적 상담 및 다른 지원서비스로 의뢰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모범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 전후에 신청인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된 심리사회상담사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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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전통적인 난민 개념이 남성 중심적 경험에 기반하여 여성의 박해를 간과했던 한계를 
넘어 국제사회와 한국 법원은 '젠더박해'의 개념을 확장하고 난민 인정 요건을 성인지적
으로 해석하는 의미 있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특히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젠더 
정체성(트랜스젠더)과 문화적 관습에 의한 폭력(여성할례)을 포함시키고, 사인에 의한 
박해(가정폭력, 명예 살인/강제결혼)를 국가 보호 불능과 연계하여 박해로 인정하는 판
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신청 과정에서 여성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많
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심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통역 문제, 정신 건강 지원의 
부재 등은 여성난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난민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난민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유엔난민기
구 등 각국의 젠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젠더지침 또는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이를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역사, 법원 등 관련 모든 주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 난민신청자의 경우 여성 면접관 및 통역
관 배치를 의무로 하고, 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사 시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트라우마화를 방지하는 심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과 전문성 강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평가시 문화적, 심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설
득력이 있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난민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젠더박해는 사적 영역에
서 발생하여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의 경험과 위치에 대한 제
약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보강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가 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난민 여성이 겪는 이중적 취약성(난민이자 여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직업 훈련 
및 연계, 한국어 교육, 자녀 돌봄지원 등 삶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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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토론_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공간지킴이)

위의 난민불인정 사유서는, 한국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를 잃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
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은 불인정 통보서이다. 이 사유서에는 난민심사
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의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 있다. 특히 사유서에는 해당 여
성이 ‘도시 출신’이고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젠더 기반 폭력 범죄의 피해
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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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박해가 난민인정 사유로 폭넓게 인정된다면… 

난민신청자의 국적국의 가족법은 자녀가 교육을 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위 신청자는 외국 국적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가 그 
국가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을 걱정했다. 또
한 신청자는 본국에 있었을 때부터 가족 구성원 일부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았던 상황을 결혼 
이주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했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영아(2024, 공감칼럼)65)는 한국에서 젠더 박해로 인한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난
민신청자의 실질적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신청자의 국가에 법률상의 여
성 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이나 여성 할례·강제결혼 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실제로 사법 기관에 접근
할 수 있는지, 실효적 구제로 이어지는지, 나아가 법률보다 비공식적·관습적 규범이 더 큰 영
향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중요한 자원인 가족이 오히려 
박해자가 되었을 때, 여성이 그 영향력으로부터 피신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사례의 난민 불인정 사유 역시 여성의 국적국이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신청자의 국가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의 증가”를 
근거로 들고, “이혼이 보편화되고 있기에”, 범죄가 발생하면 “자국 사법 당국에 보호를 요청
하면 될 일”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2. 아니, 애초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을 ‘인도적 체류자의 종속비자’화 하지 않는다
면…

해당 사례의 난민신청자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G-1-6 체류비자)의 가족(G-1-12 체류비자)
으로 체류해왔다. 종속체류자격이란 당사자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66) 여성은 한국에서 혼인관계가 끝나면서 출입국에서 더 이상 가족체류비자
를 연장해주지 않아 미등록 상태가 되었고, 당시 만 4세이던 자녀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신청을 했던 것이었
다. 배우자와의 불화 이후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들을 경험하며 ‘체류적 종속화’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력적 불균형의 조건을 만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5년간 자녀를 
양육해 온 여성이 인도적 체류자와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미등록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65)  박영아(2024, 공감칼럼) https://www.kpil.org/board_column/20240221/
66)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023) 
https://nancen.org/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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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당시 신청자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잃었지만 아이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비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은 미등록 상태였기에 아이의 체류 연
장을 위해, 수년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
황에 놓였다. 실질적 양육 분담도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돌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전
남편에게 계속 얽매이고 싶지 않아, 여성은 고민 끝에 자녀를 G-1-5(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
로 바꿔달라고 출입국에 요청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민 신청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진행되기에, 난민 신청 비자로 바꾸면 더 이상 전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출입국사무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비자 코드 간 변경을 허락하지 않을까 봐 걱정
했지만, 웬걸 출입국은 너무나 쉽게, 고민도 없이 아이의 비자를 G-1-12에서 G-1-5로 변경
해 주었다. G 비자 간의 변경은 큰일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출입국이 G-1-5를 G-1-12의 하위 등급 비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이렇
게 남편으로부터 비자로 인한 속박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이는 G-1-5 비자로는 건강보
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엄마는 미등록 상태로 은행카드를 만들 수 없어 지자체의 보육비 보
조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체류자격 여성을 조력하고 있다. 
이 여성은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은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체류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혼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혼인 실태 조사는 3개월 넘게 이어
지고 있으며, 그 동안 여성은 아이디 카드를 출입국에 압류당한 채로, 남편의 생계 보조와 양
육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출입국
이 비자를 주지 않으면 바로 미등록이 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 더 심
각한 점은, 남편과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는 출입국의 문제 제기로 체류비자를 잃을까 봐 불화 
상태임에도 다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여성에게 전
혀 안전하지 않다. 남편이 물리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기에, 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쉼터에 입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여성들은 이렇게 불
안전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신청자로도, 인도적 체류자로도,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으로도 5년 넘게 한국에 거주
해도 영주권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출입국은, 이주민의 이주와 정착을 마치 사
물을 옮기듯 대하며 언제든 다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듯하다.

#3. 아니, 애초에 ‘종속비자’라는 비자형태가 없었다면… 

한국에 ‘결혼이주’ 형태로 온 이주여성이 겪는 제도적 차별이 이슈화된 지는 이미 오랜 시간
이 흘렀다. 가족 구성은 언제든 위기와 갈등, 그리고 해체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
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기에 체류비자를 부여받는 결혼이주여성
들이, 가짜 결혼은 아닌지,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비자 연장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제출하게 했던 악랄한 제도는 많은 문제 제기 끝에 201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
나 여전히 체류 연장 시 남편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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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주여성의 귀화 과정에서도 남편의 조력이 필요하며, 여성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 귀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한국인 배우자들도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듯 비
자의 ‘종속’ 형태는 권리의 종속과 권력의 불평등을 만들며, 종속 비자를 가진 여성이 독립적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이주는 국민국가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여성들의 경우, 이주의 경로가 글로벌한 부거제적(patrilocal) 이
주 시스템(Constable 2005)67) 안에서 주어지며, 이 시스템 안에 종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격을 확인 당한다.

#4. 아니, 애초에 체류지위에 따른 차등적 ‘구제’가 아닌, ‘보편적 안전’에 근거한 안
전망이 있는 사회였다면… 68) *

애초의 이주 경로가 자본주의·가부장적 국민국가 체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
에, 이주민이 유입국에서 자격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 자격조차도 차등적으로 부여된다.69) 한국인 배우자와
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그마저도 배제되고 있다. 지원에 대한 차등은 쉼터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
로 최근 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경험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은 해당 시설에 머무는 
동안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특정 체류 자격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 ‘똑같이 지원하라’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원 체계
가 체류 자격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성’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
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여성의 이주 삶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정권을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것(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에 어쩌면 모두가 연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3년 외국 국적 가족 간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현장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체류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야 함을 설득하려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현행 이주시스템은 이주여성들의 실제적 삶에 기반하여 정주할 권
리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동을 종속화하고 권리를 시혜적으로 분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결국 누가 어떻게 이주하는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이주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여성의 취약성이 아닌 보편적 삶의 권리의 향상의 문
제를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67) Constable, N. (Ed.).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68) 황정미. (2015).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프레임에서 인간안보의 
관점으로. 한국여성학, 31(4), 1-39.
69) 경기도가족여셩연구원(2020)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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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이슬기 : 먼저 채팅창에 의견들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직접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타리 님 그리고 김순남 님 그리고 전민경 님 순서로 직접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타리 님 부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타  리 : 정영 님 토론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비자 종
류가 많고 명시적으로 비자의 위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해당하는 사
람에게 적절한 비자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고, 더 좋은 비자가 있고 더 나쁜 비자가 있다는 것을 행정 권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차등되니까 정말 기만적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되지 않나 생각
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 간의 등급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는 인종차별적으
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급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의 등급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의견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
청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연주 님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난민이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이 증거 없음과 증
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 하는가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를 해왔는데 이 젠더 박해가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성소수자의 경험과 많이 겹치
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의외로 여
성 난민 네트워크는 왜 없는 것인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고 여성 혹은 젠더 박해와 관련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인정 사유들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젠더나 섹슈얼리티 문제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좀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도 좀 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
점에서 연주 님 같은 경우, 양쪽의 상황을 겪고 있으니 같이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한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슬기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김순남 님의 말씀도 비자와 관련된 거라서 먼저 나눈 다음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순남 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남 :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타리 님의 의견과 비슷하게 저 또한 이주에 관한 
비자 제도를 들을 때마다 계속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비자라는 제도 
자체가 체류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 
자체가 삶을 굉장히 파편화시키는 방향을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더 종속
화시키는 구조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도 부모의 비자나 체류 조건에 따라 종속화 되어 있고 이혼 후 여성에게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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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만드는 것을 보니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을까, 삶의 불안
정성을 계속 정당화하는 이 비자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동
안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오늘 저는 이 종속화되는 구조
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분노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그 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난민
의 지위는 너무나 작고 협소한 것 같습니다.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는 방식으로 양산
시키고요. 사실 이 구도가 우리 사회가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로 폭력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고민을 좀 들을 수 있는 기
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슬기 : 혹시 박정현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형 : 타리 님께서 얘기하신 비자 등급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등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만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난민 신청자들도 등급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민 신청자가 가장 낮고 인도적 체류자가 그보다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난
민 인정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
고요. 특히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2018년 경 부터 국가의 민주화 문제로 한국으
로 이주해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고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신청 기간이 늘어났어요. 심사를 받는 것도 늘어났고 그래서 힘든 상태에서 많
이 기다리다가 대부분 인도적 체류 비자를 받았어요. 그 중 끝까지 난민 심사를 받
겠다고 하면서 인도적 체류비자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은 사실 체류
에 등급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유리하고 그 다음이 농촌, 그 다음이 어촌 순으로 보이지 않는 
등급이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간의 이동 또한 쉽지 않아요. 제조업에서 농촌, 
어촌을 갈 수 있지만, 어촌에서 건설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
까운 일이죠. 사실 이건 드러나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살면서 경험하면서 
터득하고 체득하게 된 것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비자 등급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존재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민 지위가 아니라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는 것을 주는 이
유는 도대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일단은 연주 님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듯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도껏 답해보겠습니다. 난민 인정 기준이 있는데, 특히 앞의 이집
트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이유라고 해도 전쟁 난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제적
으로 보충적 지위라고 말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하면서 체류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난민과 인도적 체류 구분이 정말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서로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는 
난민 인정받고 누구는 인도적 체류를 받고 그렇거든요. 기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불신이 커진 상황이죠. 한국의 난민 인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또
한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이후 체류를 인정했던 사유가 해지되거나 달라지면 
언제든 체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
제적으로 눈치를 보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난
민법 시행되고 나서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보다 1.8배 더 많은 사실만 봐도 
그런 거지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인도적 체류자도 대략 2천 명 정도이니 많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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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 난민 인정해주는 비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 생각이 듭니다. 

이슬기 :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동포 비자 같은 경우도 국적별로 다 다르게 지급이 부여가 되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여도 서구권 출신이냐 중앙아시아 출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자 종류랑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일할 수 있는 위치들이 다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동포 사회에서도 동포 비자 문제의 차별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자는 굉장히 등급 화시키는 방식으
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민경 님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연주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민경 : 두 분 발표 정말 잘 들었고 트랜스보더링랩 주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연주 
선생님 발표문 준비해 주신 거 보다가 30쪽에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어떤 특징이 특수하다고 인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난민 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특수성이 뭔가 신빙성에 영향을 좀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점의 특수성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연주 : 발표문 11쪽 이하에 젠더 기반 박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 신청을 평가하도록 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대법원의 판시
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판결 요지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진술 세부 
사항에서 불일치하거나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갑의 피해 사실 부
인 및 상해의 내용, 이 때문에 여성인 갑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 난민 신청인으로
서의 갑이 처한 처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로 이 사실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젠더 박해로 인해서 어떤 트
라우마나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술, 아까 앞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 심사관이 남성 공무원일 경우 지금 난
민법에서는 여성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같은 성의 공무원이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실
제로 또 있거든요. 앞서서 공유했던 강제 결혼 사건도 남성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했
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심이나 낙인으로 인해서 진술이 일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또 같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이드라인과 연구 논문을 읽어보면서 타리 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여성 
난민 신청자의 상황과 성소수자 난민이 심사 과정에서 겪는 상황이 되게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엔난민기구 가이드라인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 적
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심사관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리 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성소 사실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 이미 그 작업을 해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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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여러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마련해서 이미 정부 법무부에
도 다 전달하고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
을 좀 계속해서 바뀌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같이 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
다.

심아정 :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1995년이라니. 난민협
약 체결되고 나서도 젠더 관련 요인은 40년이 더 지나야 언급된다는 걸 감안하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1992년부터 1994년 보스니아 내전에서 대대
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이에 대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에서의 여러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내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계속 한 
동네에 살면서 남은 삶을 꾸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국적국 밖'이라는 난민 규정이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연주 :　아정 쌤 이야기 듣고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유엔 난민기구 
성폭력 가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영문밖에 없어
가지고 바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게 연결되는 맥락에서 이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기 : 지금 에밀리 님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
요?

에밀리 : 인도적 체류 비자 받은 분 중 난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 
길이 있는 곳인가요? 

김연주 : 지금까지 문제가 인도적 체류자도 원래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었는데 2019년인가,  
국적법이 바뀌면서 모든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영주권 전치주의가 생
겼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국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인도적 체류자 
비자가 G1 비자가 영주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게 없어요. 인도적 체류자는 아무리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해도 영주 자격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였는데, 
이번에 15년 이상 한국에 인도적 체류자 로 살아온 한 분이 영주권이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영주 자격도 F5, 여러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딱 하나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요건 자체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을 요하고 또는 이제 IT 전공자인 학사 초시자인 
경우, 높은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자체가 높은 기준이라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도 인도적 
체류자에게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서 넘어갈 수 있는 장
벽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IT 업종 등 소위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슬기 :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님께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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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들 올려주셨는데 직접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제가 좀 대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의 상황을 보면 한 국가의 여성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아
닌 듯 합니다.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침해 및 생명 위협의 조건이 아닌가 생
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 및 국가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벗어나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하여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젠더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
른 젠더폭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국가폭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취약성을 이
해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지점
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고 난민인권센터에서 내일 하는 증언대회에 관련된 소식 공유해주셨어요. 라이브 
스트림은 되지 않아서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집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의견 남
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6강 마지막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상
황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6강을 마치면서 7월에 시작해서 6주간 진행되었
던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트랜스 보더링랩은 소
수의 인원이 하는 작은 모임으로 우리끼리 뭘 해보자라기보다는 공부하고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만들고 계속 다른 분들에게 함께하자고 초
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돌돌돌은 그 첫 번째 시도
였는데 비록 더 복잡다난한 상황에 한숨도 나오고 갑갑해지는 내용도 많았지만 함
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기쁨을 서로에게 선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
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에 또 저희가 같이 하자고 꼬드긴다면 흔쾌히 넘어와 주셔서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도 또 더 많이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
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로 돌돌돌의 전체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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